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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
칼럼

1993년의 김영삼 정부와 1998년의 김
대중 정부는‘작지만 강한 정부’를 기치로
내세웠다. 제3·4·5공화국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
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
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또이는작은정부를지향할때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젓는(rowing) 일을 직
접 하면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만, 방향잡는(steering)
일에충실하면무리하게힘을쓸필요가없다.

이들두정부와달리2003년의참여정부는정부개혁
의 비전과 목표로서‘국민과 함께 하는 일 잘 하는 정
부’를 내세우며‘작은 정부’를 버렸다. 왜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버렸는가? 그것은 과거 정부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수 차례 정부조직 개편
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오직‘인력감축’이라는 목표
에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는 인력감
축을 의미하고, 정부개혁은 인력감축의 목표를 하향식
으로 할당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의이러한우를밟지않으려하였다.

참여정부의 진단대로 과거의 정부개혁은‘개혁대상
으로서의 공무원, 집권적·하향식 개혁, 일회적·성과
과시형 개혁, 일방적·주입식 개혁’이었다. 참여정부는
이를 대신하여‘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 분권적·상향
식 개혁, 상시적·내실추구형 개혁, 자기학습적 개혁’
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개혁의 올바른 원칙
들이긴 하지만 정부개혁의 비전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비용으로’수행하
는‘작은 정부’의 비전을 버렸고 또‘효율
성 제고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시 말해‘무엇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개혁에서 지켜야
할일반적원칙들만강조하였다. 

과거 정부개혁의 문제점은 그 목표와 수
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한 집행에

있었다. ‘작은 정부’를 위해 선진국에서 채택하였던 다
양한‘효율성 제고’개혁 프로그램들을 일관성 있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혁 프로그램들로는
민영화, 외부위탁, 시장성 테스트, 책임운영기관, 성과
협약, 기능조정, 암묵적 보증폐지 등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물론이들을추진할때에는‘집권적·하향식
개혁’이 아니라‘분권적·상향식 개혁’이 되도록 추진
방법과추진체계를사려깊게구축하여야한다. 

참여정부가‘작은정부’를포기한것은대단히유감스
러운일이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참여정부가 채택한 몇 가지 제도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매년도 예산편성에서‘총액배
분 자율편성(top-down)’제도를 도입하고, 2년 여의
준비 끝에‘국가재정운용계획(2004년~2008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은 역사적 전기로 기록될 수 있다.
이두가지제도때문에국가는분야별금액한도내에서
세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분야별 재정
금액을 준수하는 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이러한
고통은효율성제고의큰유인이되는것이다.

작은정부와일잘하는정부
옥동석 / 인천대학교경상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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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야별 재정금액은‘총액배분 자율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협
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한정된
금액 자체를 위반한다면 국가재정의 방만함과 무질서
가 재현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발간된 후 이
제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수정 보완(rolling plan)을
명분으로 큰 틀의 변경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연도별재정총량규모와분야별
배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또다른 개혁작업
으로는 1년 전에 설치한‘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를 개편하여 재
정범위와 재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개혁작업은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지 못했으며, 수 개의 중앙관서
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총괄 조정되지 못하였고, IMF
등의 국제기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 ‘디지털예
산·회계기획단’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기 때
문에그성과가크게기대된다. 

정부회계제도는 사업의 원가정보, 예산 이외의 자원
정보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
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변화를 유인하는 가장
큰 개혁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 범정부적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
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은 회

계제도의 개혁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조급함이
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정부회계제
도의 개혁 과실은 그것을 시작한 정권이 거두지 못하
는경우가많다.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또
다른 정부개혁 과제는 재정의 지방분권이었다. 그 결
과로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재정제도적 측면
에서 볼 때 특별회계의 폐지와 신설은 큰 유인을 변화
시키는 큰 개혁으로 보기 힘들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원방식을 지방의 자율선택
권 보장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이는 예산편성의‘총액
배분자율편성’의한가지변형에불과하다. 

국정운영방식을 권위주의적 지시 통제에서 민주주
의적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다. 이를 위해서는‘작은 정부’를
부단히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포기
하고‘일 잘 하는 정부’를 선택하였다. 재정제도적 측
면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선택한‘총액배분 자율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이들 개혁과제가 초심을 잃지 않
고 제대로 꾸준히 추진된다면, 참여정부가 비록‘작은
정부’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개혁의 노력은 역사
적으로높이평가받을수있을것이다.

작은정부와일잘하는정부





현안분석현안분석

종합부동산세의쟁점사항과향후정책과제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야별재정지출구조의국제비교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Check-Off 프로그램의내용과시사점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2005년2월호

현

안

분

석

(1)

Ⅰ. 서 론

정부는지난해11월11일부동산보유세제개편안을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1월1일
에는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안, 2004. 11. 18)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8)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새로운 세
목의 신설 및 기존 세목의 세법개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세제개편
이지만, 추후 병행하여 추진될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과세 완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종합
부동산세 세수배분 관련 지방재정법 등의 개편을 감안하면 그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가히
조세개혁(tax reform) 차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함께 토지자산에만 국한된 제한적 粗부유세(gross wealth tax)로 도입된 종합토지세가 기
존의재산세와짝지워진이래, (지방)부동산보유세제의틀이(지방)재산세와(국세)종합부
동산세라는새로운보유세체계(system)로개편되는것이다. 

본고는 2005년 1월 현재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기초로 쟁
점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당국이 향후 1년여 이상 추진할 추가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모든 조세정책의 개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가능성은
①정치적 수용성 ②행정적 집행가능성 그리고 ③경제적 관점에서의 견고성에 달려 있는
데, 본고는 ②와 ③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지만 종부세는 일차적으로 (지방)재산세 부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노 영 훈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의쟁점사항과향후정책과제▶▶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두 개의 지방세 체계로 14년간 운영되어 오면

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로서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지방세로서의 지방재정적 역할 문

제, 부동산시장대책으로서의정책수단화문제등이거론되어왔다.

재정포럼 7

부분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서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
로 한다. 세법은 세제가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수단 즉, 조세정책을 담는 그릇
으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발표된 법률안의 내용이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제대로 담
고있는지를확인해보고자하는것이다. 

부동산 보유세가 (건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두 개의 지방세 체계로 14년간 운영되
어 오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로서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지방세로서의 지방재
정적 역할 문제, 부동산시장 대책으로서의 정책수단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왔다. 따라서, 현
재‘무엇을 문제로 보아 개편하는 부동산 보유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보유
세제 개편안의 기본 성격이 결정되게 된다. 이 점에서 종부세법안 제1조 목적에서‘이 법은
고액의부동산보유자에대하여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여부동산보유에대한조세부담의형
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종
부세를 신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액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
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고액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어떤 유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부세 신설이라
는방법밖에없는것인지의측면에중점을두어논의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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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보유세제개편내용의요약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매년 7월말과 9월말에 재산세를 1차로 정
부부과결정방식에 의해 과세한 후, 12월 15일에 (인별합산한) 재산세과표가 기준금액 이상
인 토지 및 주택소유자들에 한해 2차로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해 과세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과세대상유형(종합 및 별
도)에 따라 관내합산하여 각각 3단계 저율누진과세하는 반면, 주택에대한재산세는토지와
건물을통합평가하여시·군·구별로그리고물건별로3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여과세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고액 부동산보유자
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고액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금액과 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한정하고 있다. 즉, 시가표준액의 50%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제할 경우 인별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토지는(공시지가로) 40억원이상소유자가과세대상자이다. 결국부동산자산
의 고액 보유정도를 판별함에 있어서도 부동산 유형별로 차등기준금액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유형별기준금액미만의부동산보유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게된다. 

결국 매년 7월에 부과되던 기존의 건물만에 대한 재산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로 바꾸면서, 매년 10월에 지방세답지
않게부과되던종합토지세를종합부동산세로국세화하는방식으로전체적인부동산보유세
제의 틀을 개편하는것이라고 성격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축물에 대한 기존의 재산세
가 내포하고 있던 핵심적 문제점이었던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르는

‘시가대비불공평성’논란을주택에대해서는토지·건물통합재산세로과세함으로써해결
했다. 또한, 종래의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한 토지가액을 인별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
극히 국세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징수액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매우 특
이한토지보유세였는데, 주택을추가하여인별합산하는부동산의범위를넓혀(부동산중심
의) 부유세적성격을강화한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 부동산 보유세인 (건물)재산세+종합토지세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지방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와 국세 종합부동산세 체계로 개편하는 접근방법이 기존의
세제를유지하면서보완·수정하는방법론과기본적으로차별화되는점들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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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에 부과되던 기존의 건물만에 대한 재산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로바꾸면서, 매년10월에지방세답지않게부과되던종합

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보유세제의 틀을 개편하는 것

이라고성격규명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통
합과세하고, 영업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분리과세제도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이다1). 또
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물건별로 지방세 과세하고 종부세 과세단계에서 인별합산한 후 일
정기준금액 이상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세수배분공식이 세법상에 명시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건물)재산세+종합토지세 체계와 크게 차별화
된다고할수있다. 

둘째, 인별합산 후 종부세가 과세되는 대상에서 영업용 부동산의 건물부분은 제외되고, 건
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영업용 부동산의 건물은 일종의 생산적
목적으로활용되는건물자본(building capital)이라는시각을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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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부동산보유세체계개편

1) 토지와 건물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로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양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분리평가할 수밖
에 없고 따라서 구분된 과세평가액과 각자에 부과되는 세부담액의 합계가 토지·건물을 합한 부동산 전체의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과대비하여형평성을유지하기어려운이유들에대해서는노영훈(1997)을참조바람.

현 행 부동산유형 개 편 방 향

재산세

(0.3~7%)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0.2~5%)

재산세

(0.3%)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0.3~2%)

①주택분재산세

(주택·부속토지통합과세)

지방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토지

(나대지)

상가·업무용빌딩

주택

건물

부속토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당분간

별도합산

②토지분재산세

③건물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대상아님)

②토지분재산세

건물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셋째, 토지만 존재하는 나대지는 토지분 재산세 및 종부세가 모두 과세되는데, 토지의 경
우주택부속토지를제외하고는기존의용도별차등과세제도인종합합산대상과별도합산대
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의 토지구분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안제182조에과세대상의구분으로규정되어있다. 
〈표 1〉, 〈표 2〉, 〈표 3〉은 각각 나대지,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주택에 대해 기존의 보유
세인종합합산종토세, 별도합산종토세, 종토세및(건물)재산세부담이법정명목세율측면
에서어떻게변화했는지를정리한표이다. 각표의오른쪽편에있는개편안은1차적인지방
재산세부과로끝나는경우와2차적으로종부세가부과되는경우를구분하여평균세율을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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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종합합산대상(나대지등) 토지보유세세율변화
(단위: 억원, %)

주: 1) 기준금액초과분에대한지방세과세분전액공제의효과에의해법정세율미만에서수렴함. 
2) Xl 과X는각각인별기초자치단체관내합산과표액과인별전국합산과표액임.

종합합산종합토지세(현행) 종합합산토지분재산세+종부세(개편안)

과표(X)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과표(Xl, X)2)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X ≤ 0.2  

0.2 < X ≤0.5

0.5 < X ≤1

1 < X ≤3

3 < X ≤5

5 < X ≤10

10 < X ≤30

30 < X ≤50

50 < X

0.2

0.3

0.5

0.7

1.0

1.5

2.0

3.0

5.0

0.2

0.2~0.26

0.26~0.38

0.38~0.59

0.59~0.76

0.76~1.13

1.13~1.71

1.71~2.23

2.23~5.0

Xl ≤0.5

0.5 < Xl ≤ 1

1 < Xl

3 < X ≤10

10 < X ≤50

50 < X

0.2

0.3

0.5

1.0

2.0

4.0

0.2

0.2~0.25

0.25~0.43751)

0.42~0.525

0.525~1.27

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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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용도별 차등과세제도인 종합합산대상과 별도

합산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의 토지구분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법중개정법

률안제182조에과세대상의구분으로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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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별도합산대상(영업용건물부속토지) 토지보유세세율변화
(단위: 억원, %)

자료: 1) Xl 과X는각각인별기초자치단체관내합산과표액과인별전국합산과표액임.

〈표3〉주택분토지및건물세부담의변화
(단위: 억원, %)

자료: 1) Xl 과X는각각시군구관내개별주택물건과표액과전국인별합산주택과표액임.

별도합산종합토지세(현행) 별도합산토지분재산세+종부세(개편안)

과표(X)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과표(Xl, X)1)구간 법정세율 평균세율

X ≤ 1

1 < X ≤ 5

5 < X ≤ 10

10 < X ≤ 30

30 < X ≤ 50

50 < X ≤100

100 < X ≤300

300 < X ≤500

500 < X

0.3

0.4

0.5

0.6

0.8

1.0

1.2

1.5

2.0

0.3

0.3~0.38

0.38~0.44

0.44~0.55

0.55~0.65

0.65~0.82

0.82~1.07

1.07~1.24

1.24~2.0

Xl ≤2

2 < Xl ≤10

10 < Xl

20 < X ≤100

100 < X ≤500

500 < X

0.2

0.3

0.4

0.6

1.0

1.6

0.2

0.2~0.28

0.28~0.4

0.34~0.55

0.55~0.91

0.91~1.6

현 행 개 편 안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

과표(X)구간 세율 법정세율 과표(X)구간 세율 법정세율 과표(Xl, X)1)구간 세율 평균세율

X ≤0.12

0.12 < X ≤0.16

0.16 < X ≤0.22

0.22 < X ≤ 0.3

0.3  < X ≤ 0.4

0.4  < X 

0.3

0.5

1

3

5

7

0.3

0.30~0.35

0.35~0.53

0.53~1.19

1.19~2.14

2.14~7.00

X ≤ 0.2

0.2 < X ≤0.5

0.5 < X ≤1

1 < X ≤ 3

3 < X ≤ 5

5 < X ≤10

10 < X ≤30

30 < X ≤50

50 < X

0.2

0.3

0.5

0.7

1.0

1.5

2.0

3.0

5.0

0.2

0.2~0.26

0.26~0.38

0.38~0.59

0.59~0.76

0.76~1.13

1.13~1.71

1.71~2.23

2.23~5.0

Xl ≤0.4

0.4 < Xl ≤1

1 < Xl

4.5 < X ≤10

10 < X ≤50

50 < X 

0.15

0.3

0.5

1.0

2.0

3.0

0.15

0.15~0.24

0.24~0.44

0.44~0.75

0.75~1.75

1.75~3.0



Ⅲ. 세제 및 세정 측면의 쟁점사항들

1. 세부담형평성의기준과형평성효과

종부세법 신설 법률안과 정부발표문에 따르면‘고액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형평성의 개념에 따
라서형평성제고여부가달라질수있다. 

첫째, 개별물건별 시가 대비 세부담 형평성 제고는 종부세 도입 그 자체보다는 주택분 재
산세의 (토지·건물)통합과세제도로의 전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과세
평가행정(assessment administration)의질에의존할것이다. 

둘째, 동일 부동산유형과 동일 이용용도에 대한 법정세율상 누진도는 유지될 수 있으나,
인별 부동산소유가액 대비(수평적) 세부담 형평성은 재산세의 이용상황별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의 유형별 차등과세 요소로 인해 반드시 제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쉬운 예로 나대지
6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 주택 9억원이라는 기준금액들에 조금씩 못미치게 부동산을 소
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가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즉, 수평적 형평성은‘동일한 시장가치로서의 부동산가액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인세
로서의 부동산 보유세액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부세 쪽에서 사업용 건
물가액이 제외되고 또한 유형별 기준금액이 각기 다른 것이 불공평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결국, 인별 부동산소유의 분위별 분포에서 동일분위(그룹) 내에 속한 소유자들의 실효세율
들간의 편차가 적어지는지에 의해 형평성이 판별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또한 개편안 내의 재
산세및종부세세제구조가자동적으로보장해주지는않는다.

셋째, 경제적 처지나 형편(economic position)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척도(measure)로서
사용되는‘경제인(가구)의 소득’대비 수직적 형평성 또는 누진도는 소득분포의 분위가 증
가함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실효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2), 소득
과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제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쉽게 표현하여, 연봉 3억원의 고소득자이면서 10억원의 부동산자산가가 부담
하는 보유세액이 연봉 3천만원이면서 10억원의 부동산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액과 어느
정도달라지는가의문제이다.

12 2005년2월호

현

안

분

석

(1)

2) 어떤 세금의 누진성(progressivity)은 수직적 형평성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정들하에서 누진적
세율구조를갖게되면수직적형평성을대체로만족시키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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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형평성은‘동일한 시장가치로서의 부동산가액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인세로서의 부동산

보유세액이동일하게부과되는것’을의미하는데, 종부세쪽에서사업용건물가액이제외되고또

한유형별기준금액이각기다른것이불공평성의소지가될수있다.

기준금액 설정에 따른 문턱점(threshold)효과 문제는 현행의 종합토지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금액 설정의 근거 및 성격, 그리고 기준금액의 적정성과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설정된 기준금액의 적정
성에 대한 판단은 과다보유자에게만 추가로 국세로서 과세하는 근거(rationale)가 무엇인가
에 달려 있는데, 만일 종부세를 일종의 부동산에만 국한된 粗부유세로서 과세 성격을 규정
한다면3)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기준금액을 넘는 고액 부동산보유자에
게 추가과세 또는 중과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
떻게 답할 것인가이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계기가 구입당시에는 기준금액
에훨씬미달했었는데거래시장가격이올라버린경우처럼소유자자신의경제행위(예, 투기
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종부세가 기준금액 이하
로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소유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세
제라면, 1주택 자가점유자나 생산용 토지소유자에게도 금액기준 일정금액 이하의 저가 부
동산으로대체하도록유인하는취지가무엇인지의문이제기된다. 

혹자는 소유한 부동산가액의 상승은 미실현이득이지만 세부담 능력에 대한 일종의 대리
변수(proxy)로 보아 추계과세(presumptive taxation)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몇 년간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추후 처분시에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
하는부분에대해조정한다는규정이없으므로그렇게이해할수도없게된다4).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를 자가점유 부동산에 대한 귀속임대료(imputed rent)를
외형 부동산가액에 기초하여 소득세로 추계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격규명할 경우, 임대
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범위 및 기납부 부동산임대소득세와의 상계 허용 여부, 그리
고인별합산과누진세율을적용할필요성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재정포럼 13

3) 이렇게부동산만에대한조부유세로규정하면, 개인의부를구성하는타자산(예, 금융자산등)을배제하는이유에대해서는의문을
제기할수있으나부채(예, 주택구입자금대출금및주택담보대출금)를공제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의문을제기할수없게됨.

4) 가격상승이 많았던 부동산들을 주 대상으로 보유세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고자 했던 과거의 시
도는 1990년대 초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토초세는 기본적으로는 미실현자본이득세를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이었음.



특히, 인별합산한 부동산 과세평가금액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개별물건
별로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동일 유형 내에서도 과표평가율 균일성이 더 높아야 하고(예, 단
독주택 vs. 공동주택, 수도권 택지 vs. 산간 임야 등) 정부가 결정고시한 공적 평가액(시가
표준액, 기준시가등)이정확한지도시비대상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 문턱점 설정에 따른 세부담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의 재
산세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시·군·구별 및 관내 분산소유 정도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
상이면서도 지방세(부과)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세부담 공평성 문제를
야기할수있다5).

2. 경제적 비효율성

종합부동산세는 수직적 세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책목적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
평성을 추구한 과거의 종합토지세와 달리 부동산 유형별 차등기준금액 설정이라는 문턱점
효과 때문에 더 큰 조세회피 행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초과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나대지 보유자가 종부세 부과기준일 전에 건물을 지으면 과세대상 유형
(category)이 일반토지에서 부속토지로 변경되어 종부세 부과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4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쉽게 총체적 보유세부담을 줄이거나 종부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신축과 같은 소유자의 행위변화로 보유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
로 하여금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신축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원래 의도였
다면 더욱 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훼손의 가능성이 높다. 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의 토
지이용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적정 개발시점 이전의 조기개발이 오히려 비효율적
일수있기때문이다6).

재산세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중과세의 논란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합한총체적보유세부담이기준금액을전후하여연속적으로변화하도록하
여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영업용 건물은 건물재산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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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현상은 세법조문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결정하면서 이중과세및문턱점효과문제를제거하기위해재산세세액공제는부과세액의합계액중일정금액을초과하는
금액으로규정함에따라동일한합산과표액을가지면서도이를구성하는개별재산세과표에해당하는개별재산세부과액의
합계가달라질수도있음을인식하지못한데서기인함. 

6) 1990년 초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도시 외곽의 여유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토초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저밀도건물을 양산
하게만들어적정개발시점에해당하는1990년대후반에는저층건물에대한재건축의필요성이부각된경험을갖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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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보유자가 종부세 부과기준일 전에 건물을 지으면 과세대상 유형(category)이 일반토지에

서 부속토지로 변경되어 종부세 부과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쉽게

총체적보유세부담을줄이거나종부세부과를회피할수있게된다.

담으로 끝나고 추가적인 종부세 과세가 없으므로 세부담이 기준금액(threshold point)을 전
후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이 기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
산가액이유형별로기준금액이하가되도록부동산자산을재구성한다든가직계존비속간사
전증여를 통해 명의이전을 하는 절세전략은 항상 이용가능하다. 또한 시가 대비 저평가되는
유형(예,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구성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종부세의초과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한편 경제적인 효율성 논의는 아니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
편을살펴보자. 건물자본을제외한부속토지가치또는부지가치만에대한보유과세는그공급
이고정된생산요소인토지에대한과세이므로생산이줄어들우려가적고징세과정중왜곡을
최소화시키므로과세에따른초과부담이적다는의미의경제적효율성(economic efficiency)뿐
만 아니라, 해당 부속토지의‘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토지 용도(the best and the
most efficient use)’로과세평가된가액이보유세의과세표준으로설정된다면최선의용도로이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토지이용의 효율성(efficient use of land)’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토지와건물을통합과세하는재산세를토지에만과세하거나토지를중과하는‘부지
가치세(site value tax)’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설득력을 얻었다. 즉,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라는 현재 용도(current
use)에따른토지평가가아니라‘가장최선의그리고가장효율적인토지용도’를상정했을때
의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물자본을 제외하고) 보유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
분·분리하여평가한후과도기에는건물을토지에비해가볍게과세하자는것이다. 과거우리
나라가토지에대해서는종합토지세를그리고건물에대해서는(건물)재산세를분리하여운영
해왔던기본취지가이러한맥락에서였는지는확인할수없지만주택에대한토지·건물통합
과세로 그가능성은 봉쇄되어 버렸다고 할수있다. 즉, 많은조세분야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던
토지·건물 차등과세를 실현할 경로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막히게 된 셈인데, 많은 국민들이

‘(토지와건물을통합한) 시가대비형평성’의유지를선호한데따른일종의정책전환기회비
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방세제당국이 토지·건물 분리과세가 갖는‘효율적 토지이
용’의장점을제대로살리지못하면서보유세제를운영했던데에대한대가라고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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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행정(과세평가 및 과세자료 관리업무)의 중요성

납부세액확보(liquidity)및세부담급증조정(transitional relief)의문제는분납및물납, 그
리고 (전년 납부세액 대비) ‘연간인상률 제한’(예, 50%)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
는데, 후자는 또다른 형평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제
195조의 2)은 개별물건별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안(제15조)은 인별로 각각 전년 대비
50%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의 경우 필지별 세액안분을 요하고 2004년을 기준연도
로경과세된부동산은세액인상상한(capping)에따른혜택이누적적으로지속될수있다.

원래 재산세부담 조정장치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 몇 개주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산세 안
전장치(Circuit Breaker)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은퇴노인들 같이 재산세 납부세액 확보
에 애로를 겪는 가구들에 대해 세금납부를 위해 집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소득의 일정비율
이 넘는 주택재산세액을 주정부 소득세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도 집이 팔릴
때까지 세금납부를 이연해 주는 방법이 재산세액 환급제도보다 형평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은 세무행정당국의 과세자료 관리업무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의 (건물)재산세는 (인
별합산없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의 특성상 관할구역내 시·군·구별로 과세대장이 관리되었
고 비교적 최근에 호환성 등을 이유로 표준화작업을 시작하여 오류자료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인별합산의 전제가 되는 소유자의 인적 특성(예,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지 등) 정보
의 오류율이‘일제조사’를 통해 현실과 공부를 일치시켜야 할 정도로 높으며, ‘헤도닉
(hedonic)가격방법론’으로 주택과세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특성 정보가 확
보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산시장(property market)은 그 비효율성 때문에‘진정한 시장가치’라는 것
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거래가격은 일정범위 내의 가격대(price range)로서 형성된다고 보
는 것이 학계의 일반론(conventional view)이며, 이에 따라 과세평가모형이 결정된다. 이러
한 가격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① 거래당사자들의 수 ② 거래대상자산의 동질성
(homogeneity) 정도 ③거래시장 내의 정보 등을 들 수 있는데 토지시장, 주택시장, 업무용
부동산시장 등이 이들 측면에서 모두 차별화된다. 특히 주택과세평가모형의 개발에 있어서
주택이 완전효율적 시장에 가까운 유형의 부동산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구
성하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묵시적 시장(implicit market)을 상정하여 헤도닉가격결정 모형
을사용할수있을것이다(예,  Lancaster(1971) 및Rosen(1974)). 

그러나 당장 내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과표산정업무를 위해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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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확보(liquidity) 및 세부담 급증 조정(transitional relief)의 문제는 분납 및 물납, 그리고

(전년납부세액대비) ‘연간인상률제한’(예, 50%)이라는방법으로해결하고자하는데후자는또

다른형평성과복잡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이용가능한 가격정보들의 종류와 그 내용, 그리고 한계점들을 분석한 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거래가격결정 모형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용가능한 정보들로는 ⅰ)시
장 내에서 관찰된 반복매매가격(repeat sales) 자료 ⅱ)지수(index) 자료 ⅲ)감정평가액
(appraisal) 자료 ⅳ)과세표준액(assessment) 자료들을 들 수 있다. 이 중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는 1년에 1~2차례밖에 고시되지 않는다는 비빈번성(infrequency) 문
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동 내의 주택단위들이 비교적 동질적이고 건물과 부속토지 지분을
통합하여‘시장거래가격비교법’에 의해 일정비율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세분화된 단지별 가
격변동률자료로최신화(update)할경우평가모형설정이수월할것이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는 ⅰ)주택 부속토지의 매년 6월 30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액 ⅱ)주택 건물에 대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및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ⅲ)주변지역 유사 단독주택들의 거래사례가격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종합
토지세 부과자료 중 단독주택 유형들에 대한 관찰치만을 추출하여 개별공시지가액을 최신
화한 후 이를 기초로 토지가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주택 건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
입한 건물가액을 합쳐 시장거래사례가격들과 부합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론일 것
으로생각된다. 

물론 지역적으로 중개업소 등을 통해 수집한 단독주택 거래사례들의 빈도 및 범위에 따라
평가모형이 영향을 받기는 하나, 표준지를 사전적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후 개별지로 확대하는 공시지가방법론보다는 통계학적으로 우월할 것이다7). 특히, 단독주
택의 경우 대체로 건축된 지 7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건물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액으로만 거래된다는 관행을 활용하여 건축연도와 부속토지의 면적 및 공시
지가액으로 과세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신축주택들에 대한 평가모형의 개발이 난제
로남게된다.

한편 토지의 경우 기존의 공시지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공시지가액 자료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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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공시를 하기 위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으로 국회에서 12월 29일 통과되었음. 이는 부동산 보유
과세부과기준과부동산실거래가성실신고여부를검증하는수단으로활용될목적으로개정됨. 



할 수 있으나, 14년간 단 한 차례도 개별공시지가액의 거래가격 대비 적정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모형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주기적으로 모형을 개선할 필요
성이있다. 

그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및 세원관리에 대해 살펴보자. 재산세는 기초자치
단체가 보통 부과징수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
세자가 부동산 유형별 합산가액이 일정기준금액을 넘어 종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협력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분 재산
세는 시·군·구별 관내합산하여 물건별 세액을 안분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만 주택분
재산세처럼 전년 대비 세액상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일일이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
에야 인별합산 과표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부세액의 세액상한 금액과 대비할 수 있다.
과거 3천여만건에 달하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 적이 없던 국세청은 지방자치
단체 및 행자부와 긴밀한 세정협력관계를 과세평가 및 자료관리 측면에서 유지해야만 기준
금액초과소유자들로부터의조세저항을줄일수있을것이다.

한편세무사등납세대리인들은종부세과세대상예정인원6만여명에대한세무대리업무
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세제당국 역시 자진신고납부(self-assessment)라
는 이름에 걸맞게 납세자가 스스로 과표 및 세액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안내업무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도 지
방정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국세청이 1차적으로 책임지겠지만 국세심판원의 업무 또한
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4. 재정 및 시장 측면의 효과(fiscal and market impact)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재정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세수비중도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국세로 징수된 종합부동
산세의 세수배분 문제와 중앙정부 세제결정권 강화에 따른 지방정부 과세권 및 지출자주성
문제가대두될수있다. 과거(건물)재산세의경우50% 범위내에서시·군·구조례에의해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탄력세율제도를 모든 재산세(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에 대
해 확대하여 지방세부담 결정과정에서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은 제도적으로 증대된다. 또한
국세로 징수하더라도 종부세 세액을 지방정부에 재원이전하고 종부세 세제운영권한을 중
앙정부부처에서 갖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종토세와 유사하게 비추어질지 모르나 실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 결정에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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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합산 이전에 이미 하나의 개별 부동산가격이 기준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자본환원화되어 단기적으로 가격수준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

로는주택공급물량의감소로가격을인상시키는효과도병존하게된다.

을 할 때에 비해 종부세의 도입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적 세제기능에
대한 강조가 높아질 것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수배분 기준이 설정된다면 중앙정부
의지방정부재정조정기능이강화될것이다. 

본 보유세제 개편의 중장기적 세수효과는, 공적 부동산평가액의 단계적인 상향조정과 함
께 부동산관련 (지방)재산세 과세표준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세수 또한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는 지방자치 기능과 지방세 과세자주권이 강화되는 추세
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부동산관련 국세부담은 (거주 및 소재) 지역별로 달라지고, (지
방)재산세는 지역별로 달라지지 않고 공통·통일화 되는’우리나라만의 국세·지방세제도
의특징이더욱고착화될것이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인별합산 이전에 이미 하나의 개별 부동산
가격이기준금액을넘는고가주택에대해서는보유세부담증가가자본환원화되어단기적으
로 가격수준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물량의 감소로 가격
을 인상시키는 효과도 병존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주택)관련 세제는‘(이미) 부동산가
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각종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로 점철되어
왔는데, 동 세제개편 또한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고시 후 실가과세한다든지, 주택거래신고
제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를 2~3배 높게 낸다든지, 보유세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 버린
주택들에대해종합부동산세를추가적으로낸다든지등의사례가그것이다. 

결국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한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된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
상이 되어 버리면 취득자, 양도자, 보유자 모두에 대해 각종 세금을 중과하여 거래를 두절시
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매물들 중심의‘낮은 가격’을 놓고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
하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장대응적 성격을 다분히 가
지면서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맞추어 적기성(timeliness)을 갖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현주의 과세원칙(realization principle)이라는 기본 한계를 갖는 양도소득세를 시
장대응수단의 중심으로 사용해 온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과거 1990년대 초의 토지초과이
득세 역시 미실현 상태의 자본이득을 보유단계 상태의 보유과세로 정책수단화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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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그결과는성공적이지못하였다.

5. 법인납세자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부담 문제8)

과거 종합토지세의 경험을 통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개편된 보유세제의 효과를 살펴보
자. 사업용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종합토지세 과세는 높은 과표계층으로 올라갈
수록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최고과표구간인 50억원 초과 계층에서는 실효세율이 1996년의
0.94%에서 2003년의 1.25%로 증가하여 인별합산 누진과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
한 종토세 시행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전반적인 부동산보유세의 실효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액과표구간의 실효세율을 상당히 높여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과표구간 계층에 속하는 납세자는 그 해당인원도 적으면서 이미
매우 높은 실효세율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한계법정세율을 두 자릿수 이상의 세율로 설계하
지 않는 한 전반적인 높은 실효세율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유세의 전반적인 실
효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은 바로 저액과표구간 내에 속한 소유자들에
적용되는세율인상과세부담증대로이어지게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타단체를 포함한 전체 납세의무자들의 2003년 종합합산대상
종토세 과세현황을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실효세율 분포표와 비교하면, 법인 및 기타단체가
소유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들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의 과표구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실
효세율이 높게 나타나 법인 등 납세자들이 소유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들의 가액 및 토지과표
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억원 초과 토지과표액을 갖는 종합합산대상 법인 등 토지소
유자는개인에대한1.25%보다높은1.41%의실효세부담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 2005년2월호

현

안

분

석

(1)

8) 보다자세한내용은노영훈(2004. 12)을참조바람.



종합부동산세의쟁점사항과향후정책과제▶▶

종토세 시행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전반적인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위해서는저액과표구간의실효세율을상당히높여야만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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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종합합산대상종합토지세과세현황(개인, 2003년)

〈표5〉종합합산대상종합토지세과세현황(전체, 2003년)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
세율
(%)

과표
현실화율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0,577,694 100.00 4,635,338 100.00 1,670,960 100.00 5,189 100.00 0.11 36.05

~2천만원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3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8,393,031

1,595,657

428,512

143,366

11,679

4,392

965

75

17

79.35

15.09

4.05

1.36

0.11

0.04

0.01

0.00

0.00

1,612,887 

1,363,561 

800,323 

604,039 

121,265 

80,777 

39,665 

7,938 

4,883

34.80

29.42

17.27

13.03

2.62

1.74

0.86

0.17

0.11

582,988 

491,842 

287,758 

217,152 

43,535 

28,964 

14,193 

2,830 

1,697

34.89

29.43

17.22

13.00

2.61

1.73

0.85

0.17

0.10

1,166 

1,156 

925 

1,061 

293 

271 

200 

56 

61

22.47

22.29

17.82

20.45

5.64

5.22

3.85

1.08

1.18

0.07 

0.08 

0.12 

0.18 

0.24 

0.34 

0.50 

0.70 

1.25

36.15 

36.07 

35.96 

35.95 

35.90 

35.86 

35.78 

35.65 

34.76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
세율
(%)

과표
현실화율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0,701,486 100.00 4,945,778 100.00 1,781,916 100.00 7,541 100.00 0.15 36.03

~2천만원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3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8,481,051

1,612,146

436,463

150,200

13,264

5,754

1,978

301

329

79.25

15.06

4.08

1.40

0.12

0.05

0.02

0.00

0.00

1,625,881 

1,378,089 

815,940 

636,218 

138,348 

107,307 

86,658 

32,906 

124,431 

32.87

27.86

16.50

12.86

2.80

2.17

1.75

0.67

2.52

587,684 

497,061 

293,360 

228,700 

49,669 

38,501 

31,070 

11,703 

44,168

32.98

27.89

16.46

12.83

2.79

2.16

1.74

0.66

2.48

1,175 

1,169 

943 

1,120 

335 

363 

449 

235 

1,752

15.59

15.50

12.51

14.86

4.44

4.82

5.95

3.11

23.23

0.07 

0.08 

0.12 

0.18 

0.24 

0.34 

0.52 

0.71 

1.41

36.15 

36.07 

35.95 

35.95 

35.90 

35.88 

35.85 

35.56 

35.50



〈표 6〉과〈표 7〉은상업용건물의부속토지등 별도합산과세대상유형의토지들에대한개

인 및 전체 납세자의 2003년도 종토세부담의 실효세율 및 과표현실화율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2003년 0.13%로 나타나나 법인 등을 포함한 전체납

세자는 0.22%로 나타나 법인 등이 소유한 별도합산용 토지가액 및 토지과표액이 역시 상대

적으로높았음을알수있다. 또한이들별도합산대상토지에대한개인및법인등의실효세

율은종합합산대상토지들에비해높게나타났고과표현실화율도높았다. 

법인 등을 포함한 전체 납세자가 소유한 별도합산대상 토지들의 실효세율과 개인의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는 높은 과표구간 계층으로 갈수록 커져서, 토지를 외

연적으로(extensively)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예, 골프장, 유통업 등)의 업무용 토지 소

유 법인사업자들은 과세구조상 실효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내재적으로 갖게 된

다. 특히 최고과표구간 500억원 초과에 대한 한계법정세율은 2%이지만 평균세율로는

1.24~2%대이며실효세율로는0.63% 수준에달하게된다. 

종합토지세는 과표구간의 상하한금액을 일정금액으로 고정시킨 1989년 이후 15년 동안

을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 없이 과표현실화율 제고에만 연연한 결과 세부담이 종합·별도합

산 및 분리과세 대상간, 개인 및 법인간, 과표계층간 세부담변화 등을 과표현실화와함께 모

니터링하지 못하였다. 역설적으로 말해, 이렇게 급격한 누진세율 과세구조하에서 물가상승

에 따른 세율체계 조정의 길이 없었던 것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매우 보수적으로 토지과표

를운영하게하여과표현실화율이낮았다고해석할수도있는것이다.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그 과세표준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적용률 결정고

시 이외에는 과세자주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국세적 성격의) 종합토지세

가 실효세부담이 그리 높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오히려 인별합산 및 급격한 누진구조에 있

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재산보유세 과세행정 실무에서 ①과세평가(valuation)와

②납부세액확보(liquidity) 문제가가장중요한요소임을대민행정을통해체득한지방세제

및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토지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낮을 경우 낮은 과표현실화율 정

책을지향하게되는것이자연스러운태도라고할수있다. 

결국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종토세 및 (건물)재산세 과세의 시행경험들을 출발점

부터 재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토지세 및 비주택 일반건물에 대한

(건물)재산세 기본구조를 (지방)재산세로 흡수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은‘기업에 대한 부유세(Net Worth Tax)’적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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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은‘기업에 대한 부유세(Net Worth Tax)’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범위 문제나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부과는지속적으로논쟁의대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부과범위 문제나 영업용

건물부속토지에대한종부세부과는지속적으로논쟁의대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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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별도합산대상종합토지세과세현황(개인, 2003년)

9) 개인에 대한 부유세(Net Wealth Tax)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부유세(Net Worth
Tax)를부과하였으나현재는대부분폐지한상태에있음. 보다자세한내용은노영훈(2004. 5)을참조하기바람.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
세율
(%)

과표
현실화율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101,823 100.00 1,844,519 100.00 667,220 100.00 2,448 100.00 0.13 36.17 

~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100억원

100억원~300억원

300억원~500억원

500억원~

942,255

142,984

11,807

4,307

327

118

24

1

85.52

12.98

1.07

0.39

0.03

0.01

0.00

0.00

605,941 

770,161 

221,103 

181,144 

33,967 

21,194 

9,870 

1,138

32.85

41.75

11.99

9.82

1.84

1.15

0.54

0.06

219,667 

278,631 

79,865 

65,309 

12,236 

7,576 

3,541 

394

32.92

41.76

11.97

9.79

1.83

1.14

0.53

0.06

659 

972 

328 

323 

73 

55 

33 

5 

26.92

39.69

13.42

13.19

2.98

2.25

1.37

0.19

0.11 

0.13 

0.15 

0.18 

0.22 

0.26 

0.34 

0.41

36.25 

36.18 

36.12 

36.05 

36.02 

35.75 

35.88 

34.63 



6. 이중과세 등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

이중과세금지를 규정한「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
서‘과세물건’의 개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객체가
동일하다고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유과세의 대상은‘경제인(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물
건에 대한 행위’또는‘소유자의 재산권’이므로 보유단계 중 인별합산 여부 및 범위가 다르
다면 (지방)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방정부 재산세부과분에 대해 완전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
로 동일한 경제인의 행위 즉, 일정금액 초과 특정부동산 소유행위에 대해 이중적으로 과세
하고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은 과세에 있어서 평등이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여
야 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및 과세평가 수준의 차이 측면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가 사회현실을 감안한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 대비 과세평가 균일성의 문제는 과세형평성이나
비례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세당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부
동산평가모형을개발해내는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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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별도합산대상종합토지세과세현황(전체, 2003년)

인 원 공시지가액 과 표 세 액 실효
세율
(%)

과표
현실화율

(%)명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억원 비율(%)

계 1,139,401 100.00 2,743,069 100.00 989,988 100.00 5,915 100.00 0.22 36.09

~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10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100억원

100억원~300억원

300억원~500억원

500억원~

964,384

152,071

14,399

6,635

922

539

305

70

76

84.64

13.35

1.26

0.58

0.08

0.05

0.03

0.01

0.01

622,076 

829,396 

271,783 

288,675 

97,763 

104,014 

137,022 

75,182 

317,158

22.68

30.24

9.91

10.52

3.56

3.79

5.00

2.74

11.56

225,485 

300,037 

98,165 

104,087 

35,115 

37,212 

48,992 

27,136 

113,760

22.78

30.31

9.92

10.51

3.55

3.76

4.95

2.74

11.49

676 

1,048 

404 

518 

211 

277 

473 

318 

1,988

11.44

17.72

6.84

8.76

3.56

4.69

8.00

5.37

33.62

0.11 

0.13 

0.15 

0.18 

0.22 

0.27 

0.35 

0.42 

0.63

36.25 

36.18 

36.12 

36.06 

35.92 

35.78 

35.75 

36.09

35.87 



종합부동산세의쟁점사항과향후정책과제▶▶

보유과세의 대상은‘경제인(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행위’또는‘소유자의 재산권’

이므로 보유단계 중 인별합산 여부 및 범위가 다르다면 (지방)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는 이

중과세라고보기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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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정부는 2004년 10월에 발표한『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자기반을 확충하면서 재정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복
지·국방·지방재정 분야는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밝
힌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정부지출의 2004~2008년중 연평균 증가율은
6.3%인데 그 중 경제사업 지출은 2.9%, 일반행정 분야는 2.0%에 그치는 반면, 교육 분야는
7.9%,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는 9.5%, 국방 분야는 9.9%, 지방재정지원 분야는 8.3%에
달하고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업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복지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그림 1]의 OECD 주요국과의 통계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
라 재정지출 구조의‘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물론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재정통
계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시키
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박 형 수 연구위원(hspark@kipf.re.kr)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분야별재정지출구조의국제비교▶▶

OECD 주요국과의 통계비교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의‘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물론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수없다. 그러나재정통계의국제비교를통해우리나라의분야별재정지출현황을분석하고

향후어떻게변화시키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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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를 국가간에 비교할 때에는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있다. 

우선, 국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관한 재정통계를 비교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합산(특히 단순
합산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일반정부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한 순계기준으로 합산)한 일반정
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치안·소방·교육1)을 중앙정부
가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선진국에서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출통계만을 놓고 국제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치안·소방·교육
분야의 지출비중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지방정부 지출을 포함한 일반정부

〔그림1〕『2004~2008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재원배분계획

주: 경제사업(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공적자금상환제외), 복지/삶의질(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주택등)

1)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초등 및 중등교육을 교육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그 재원조달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
므로지출분류상중앙정부지출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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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도우리나라가이분야의지출비중이높은지는알수없는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규모는 포함하는 정부기관의 범위 및 통계편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국제비교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재정통계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IMF의 통합재정 통계(GFS)와 UN 및 OECD의 국민계정
(SNA) 통계는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정부지출에 포함되는 거래, 회계기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들 통계마저도 최근까지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연구에 활용되
기 어려웠다. SNA 통계는 통계편제 방식이 SNA 1986 기준에서 SNA 1993 기준으로 이
행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통계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GFS 통계도 우리나라 통계에는 지방정부가 제외되어 있고 통계작성 기준도 외국과 달라 국
제비교가불가능한실정이다.

이렇듯 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를 일반정부 기준
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차례에 걸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국내연구
들은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를 직접 비교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004 KIPF 재정포럼(2004년 3월)에서 발표
한“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는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GFS를 이용하
여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최근 진행중인 KDI의“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효율
화 방안”연구에서는 GFS에 수록된 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단순합계 통계를 우리
나라SNA 통계와직접비교하고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통계자료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연구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2004년 9월 OECD는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 - 2004 Edition(2004년 9월 발표)을 통해 일부
OECD 국가들(우리나라 제외)의 SNA 1993 기준에 의한 기능별2) 재정지출 통계를 처음으
로 발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를
공표하면서SNA 1993 기준에의한1970년이후우리나라재정지출의기능별구분통계를
발표한바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 발표된 국내외 통계들을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등분야별재정지출구조에대한보다정확한국제비교를시도하고자한다.

2) OECD 및 한국은행의 통계에서는‘기능별’재정지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부나 재정학계에서 보
다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분야별’재정지출로표현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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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워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를 일반정부 기준으로, 여러 국가

에대해동일한기준으로작성된통계를이용하여정확하게시도한연구는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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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1. 재정지출의 분야별 분류기준

재정지출의분야별분류를위한국제기준으로는국민계정통계 작성을위해 UN에서 제정
한‘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가있다. 

COFOG는 UN의 국민계정 작성 매뉴얼 중 The SNA 1993 제18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1999년 개편 이후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
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
회보호’등10개분야로분류하고있다3). 

SNA 통계 이외에 IMF에서 발표하는 통합재정 통계에 포함되는 재정지출의 분야별 구분
통계도UN의COFOG를따라작성되고있다4). 

2. 국민계정에 의한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이제 국민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통계에 수록된 분야별 재정통계에
대해 살펴보자. SNA 통계에는 COFOG에 따른 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연간 통계가

“Expenditure of general government by function”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30개 회원국 중
에서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18개 OECD 국가들5)의 경우에는 OECD가 SNA 1993 기준에
따라 최초로 작성한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2004 Edition(2004년 9월 발표)에 수록되어 있다.

3) 각분야에포함되는재정지출에대한보다세부적인분류에대해서는http://unstats.un.org/unsd/cr/ 참조.
4) IMF에서 발간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중 Chapter 6 "Expense"의 Table 6.2 : Classification of

Expense by Function of Government를참조. 
5)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nited Kingdom 등18개국이다. 국제비교에서빠질수없는미국은관련재정통계자료를
입수할수없어본연구의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다.



18개국 중 14개 국가6)에 대해서는 기능별 재정지출 통계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를 구성하는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별로구분하여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국민계정」에 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의
기능적 분류에 대한 연간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2004년 11월에 발표된‘2000년 기
준년 개편 및 SNA 1993 기준으로 이행을 반영한’국민계정 통계에서는 부속표 중“일반정
부의목적별지출(Ⅱ)”에10개정부기능별지출통계가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는 OECD 통계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SNA 1993 기준에 따르면
국민계정상의 재정지출에는 최종소비지출(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중간
소비), 보조금, 사회보장수혜금, 이자, 기타경상이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자본이전,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이 포함된다7). 반면, 우리나라 통계는 재정지출 항목 중에
서 최종소비지출, 보조금, 사회보장수혜금, 기타경상이전,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자본이
전만 정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 일부 항목이 누
락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4.8조원 및 -0.4조원 등 총재정 규모의 2.5%에
달하는 이자 및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항목을 SNA 1993 기준에 따라 각각‘일반공
공행정’부문 및‘경제’부문에 포함시켜 OECD 발표 통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를 수정하여 이용함으로써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국제
비교를실시하였다.

3. 통합재정에 의한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이러한 국민계정 통계 이외에 기능별 재정지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적 통계로는
IMF에서발표하고있는통합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가있다. 

그러나 국민계정 통계와 통합재정 통계상의 재정지출은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정부지출
에 포함되는 거래, 회계기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정부기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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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개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등 4개국이 제외되었으며, 노르웨이 및 영국은 사회보장기금이 누
락되어있음.

7) Total expenditure=intermediate consumption+compensation of employees+subsidies+interest+taxes+social benefits
and social transfers in kind(via market producers)+current transfers and capital transfers(payable)+adjustment for the net
equity of households in pension funds reserves+gross capital formation and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non-produce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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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OECD가 최근에 발표한 통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국민계정」통계를

수정하여 이용함으로써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또다

른국제적재정통계인「통합재정통계」는정확한국내외비교에많은문제가있어분석에서제외

하였다.

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8), 정부융자 등 금융거래에 대한 포함 여부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
다. 또한 국민계정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반면, 일부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
부분의국가에서통합재정통계편제시현금주의회계기준을따르고있다. 

IMF 회원국들에 대한 기능별 재정지출 통계는 IMF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GFSY)의 Table 7 “Outlays by Functions of Government”
에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는 GFS 2001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능별
재정지출은SNA 1993 기준인COFOG에따라분류하도록하고있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정부(각급정부간 거래를 차감한 순계기준)와 각급정부의 통계
가 모두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정부 또는 중앙정부만의 기능별 재정지출
통계를제시하거나각급정부의통계만을발표하고일반정부통계를발표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경제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한국통합재정수지』의 표 3. “중앙정
부 지출 및 융자지출의 기능적 분류”에 관련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나 GFS 2001 기준과는
크게 차이가 나 국제비교시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GFS 1986 기준9)에 따
라 통합재정 통계를 편제하고 있으며, 아직 지방정부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일
반정부’에서‘비금융공기업’을 제외한‘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해서만 분야별 분류를 하고
있다. 또한 통합재정상의 지출규모는 지출총액에 순융자(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분야별 분류에서는 융자지출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편
제하고있다.

GFS 통계의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NA 통계만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
정지출구조에대한국제비교를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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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통합재정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계정 통계에는 포함되고 있는 반
면, 통합재정통계에포함되고있는국민주택기금과군인연금기금은국민계정통계에는포함되지않고있다.

9) GFS 1986 기준은 SNA 1968 기준과 같이 14개 부문으로 재정지출을 분류하고 있어, GFS 2001 기준인 SNA 1993 기준에
따라10개부문으로분류하여작성된IMF 통계와는크게차이가난다.



Ⅲ.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1. 2002년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OECD 국가 중에서 통계가 발표된 18개국과 비
교한 [그림 2] 및〈표 1〉을 보면‘경제업무’및‘국방’분야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사회보호’분야의비중은매우낮은편임을알수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재정지출 대비‘경제업무’부문의 비중은 25.5%로 18개
OECD 국가 평균 10.2%의 약 2.5배, ‘국방’부문도 10.2%로 OECD 평균(3.2%)의 약 3배
에 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OECD 국가의 절반(25.2% 대
46.6%)에 불과하여‘경제업무’및‘국방’분야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다른 OECD 국가
들에비해약1.5배높은수준(6.4% 대4.7% 및2.6% 대1.5%)에그친다. 

반면, ‘사회보호’분야의비중은총재정지출대비9.4%로OECD평균(37.4%)의1/4에불
과하다. 명목GDP 대비 비중으로는 OECD 평균의 약 14%(2.4% 대 17.6%)밖에 되지 않는
다. 그러나부문구분이다소모호할수있는‘주택및지역개발’‘보건’‘사회보호’부문을합
산하여비교해보면OECD 평균의1/2 수준(25.4% 대53.2%)으로격차가다소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경제업무’부문의 비중은 높은 반면‘사회보호’분야의 비중
이 낮은 국가로는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를 들 수 있으나, 이들 국가의‘경제업무’부문 비
중은15% 내외로‘사회보호’분야비중(20% 내외)보다낮아전자의비중이후자보다높은
OECD 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다.

이외에 우리나라는‘사회보호’부문의 지출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주택 및 지역개발’‘교육’분야의 지출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높은편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경제업무’나‘주택 및 지역개발’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다른 OECD
국가에비해더심한편이라는점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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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경제업무’및‘국방’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반면‘사회보호’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경제업무’나‘주택 및 지역개발’부문에 집중되는 경

향도다른OECD 국가에비해더심한편이다.

우리나라의 총지출에서 재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표 1〉참조)로 OECD 평균
(6.9%)의 3배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은 높아, 총투자에서 재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1%(〈표 2〉참조)로 OECD 평
균(16.1%)보다다소높은수준에그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재정투자는다른OECD 국가들에비해‘경제업무’나‘주택및지역개발’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보건’이나‘일반공공행정’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편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경제업무’부문이1.3배(47.4% 대37.8%), ‘주택및지역
개발’부문이 1.9배(14.4% 대 7.5%)인 반면, ‘보건’부문은 8%(0.5% 대 6.5%), ‘일반공
공행정’부문은36%(3.9% 대10.9%)에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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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일반정부기능별재정지출비중의국제비교

(2002년및일반정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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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일반정부기능별재정지출비중의국제비교
(단위: %)

우리
나라

외국
평균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2002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총재정지출대비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참고) 총재정투자

100.0

11.3

10.2

5.6

25.5

2.6

3.7

12.4

2.2

17.1

9.4

20.9

100.0

13.7

3.2

3.3

10.2

1.7

1.9

13.8

2.3

12.0

37.4

6.9

100.0 

15.0 

1.7 

2.8 

10.1 

0.7 

1.6 

13.0 

2.0 

11.2 

42.0 

2.4

100.0 

19.7 

2.5 

3.1 

9.2 

1.5 

0.7 

13.2 

2.4 

12.6 

35.2 

100.0

15.3 

2.9 

1.8 

6.6 

1.6 

10.1 

3.0 

14.9 

43.9 

2.4

100.0 

12.1 

2.9 

2.8 

9.9 

0.7 

1.0 

12.6 

2.4 

13.1 

42.5 

5.7

100.0 

13.5 

4.6 

1.9 

8.9 

2.2 

1.9 

15.7 

1.5 

11.2 

38.6 

5.9 

100.0 

12.9 

2.5 

3.3 

8.2 

1.2 

2.3 

13.2 

1.5 

8.6 

46.2 

3.4

100.0 

22.9 

5.8 

2.3 

9.7 

1.3 

1.0 

6.6 

0.9 

6.8 

42.7 

8.1

100.0 

5.3 

3.5 

14.8 

2.3 

18.7 

6.1 

15.0 

19.1 

9.8 

명목GDP 대비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참고) 총재정투자

25.2

2.9

2.6

1.4

6.4

0.7

0.9

3.1

0.6

4.3

2.4

5.3

46.6

6.5

1.5

1.5

4.7

0.7

0.9

6.3

1.1

5.6

17.6

3.1

51.3 

7.7 

0.9 

1.4 

5.2 

0.3 

0.8 

6.7 

1.1 

5.7 

21.6 

1.3

50.5 

9.9 

1.2 

1.6 

4.6 

0.7 

0.3 

6.7 

1.2 

6.4 

17.8 

55.6 

8.5 

1.6 

1.0 

3.7

0.9 

5.6 

1.7 

8.3 

24.4 

1.8 

50.2 

6.1 

1.4 

1.4 

5.0 

0.3 

0.5 

6.3 

1.2 

6.6 

21.3 

2.9 

53.6 

7.2 

2.4 

1.0 

4.8 

1.2 

1.0 

8.4 

0.8 

6.0 

20.7 

3.1

48.5 

6.2 

1.2 

1.6 

4.0 

0.6 

1.1 

6.4 

0.7 

4.2 

22.4 

1.6

46.9 

10.7 

2.7 

1.1 

4.5 

0.6 

0.5 

3.1 

0.4 

3.2 

20.0 

3.8

43.7 

2.3 

1.5 

6.5 

1.0 

8.2 

2.7 

6.5 

8.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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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의계속
(단위: %)

Ireland Italy Japan
Luxem
bourg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총재정지출대비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참고) 총재정투자

100.0 

10.6 

2.0 

4.4 

15.0

6.2 

19.1 

1.6 

13.0 

28.1 

13.3 

100.0 

19.2 

2.5 

4.1 

8.1 

1.8 

0.3 

13.7 

1.8 

10.2 

38.3 

3.9 

100.0 

7.6 

2.8 

4.1 

13.0 

4.6 

2.2 

19.4 

0.5 

11.8 

34.0 

13.4

100.0 

11.3 

0.7 

2.4 

11.8 

2.8 

1.9 

11.2 

4.3 

11.5 

42.1 

10.9

100.0 

17.2 

3.3 

3.5 

11.4 

1.6 

3.2 

9.4 

2.3 

10.4 

37.8 

6.9

100.0 

11.3 

4.3 

2.4 

10.2 

1.3 

0.9 

16.5 

2.3 

13.0 

37.8 

5.9

100.0 

14.0 

3.7 

4.4 

11.4 

1.3 

1.9 

15.0 

2.6 

15.3 

30.4 

8.6

100.0 

13.9 

3.0 

5.4 

11.0 

2.3 

2.8 

13.6 

2.8 

11.0 

34.1 

8.3 

100.0 

15.0 

3.6 

2.5 

8.3 

0.6 

1.6 

12.1 

1.9 

12.9 

41.4 

5.6 

100.0 

10.5 

6.3 

5.2 

5.9 

1.4 

1.3 

16.1 

1.3 

12.6 

39.5 

3.2

명목GDP 대비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참고) 총재정투자

33.3 

3.5 

0.7 

1.5 

5.0 

2.1 

6.4 

0.5 

4.3 

9.3 

4.4

47.7 

9.2 

1.2 

1.9 

3.9 

0.8 

0.1 

6.5 

0.9 

4.9 

18.3 

1.8

34.3 

2.6 

1.0 

1.4 

4.5 

1.6 

0.8 

6.6 

0.2 

4.0 

11.6 

4.6

44.3 

5.0 

0.3 

1.1 

5.2 

1.2 

0.9 

5.0 

1.9 

5.1 

18.7 

4.8 

47.5 

8.2 

1.5 

1.7 

5.4 

0.8 

1.5 

4.5 

1.1 

4.9 

17.9 

3.3

47.5 

5.4 

2.0 

1.1 

4.8 

0.6 

0.4 

7.8 

1.1 

6.2 

17.9 

2.8

46.1 

6.5 

1.7 

2.0 

5.3 

0.6 

0.9 

6.9 

1.2 

7.0 

14.0 

4.0

39.4 

5.5 

1.2 

2.1 

4.3 

0.9 

1.1 

5.3 

1.1 

4.3 

13.4 

3.3 

58.5 

8.8 

2.1 

1.5 

4.9 

0.3 

0.9 

7.1 

1.1 

7.6 

24.2 

3.3 

39.7 

4.2 

2.5 

2.1 

2.4 

0.6 

0.5 

6.4 

0.5 

5.0 

15.7 

1.3



세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통계 입수가 가능한 14개 OECD 국가들의 중앙정
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을 보면 국가간에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표 3〉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출비중은 평균 44.4%(Germany 24.9%~Norway 72.5%),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의 비중은 평균 71.5%(Denmark 54.5%~Greece 95.5%)이다.
중앙정부+사회보장기금의 비중 측면에서 연방제 국가인 Austria(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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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일반정부의기능별재정투자비중
(단위: %)

우리
나라

외국
평균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2002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총재정투자대비비중

총재정투자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100.0

3.9

3.8

2.6

47.4

7.2

14.4

0.5

4.5

14.3

1.4

100.0

10.9

4.1

3.9

37.8

6.9

7.5

6.5

6.4

15.0

4.1

100.0 

11.6 

5.7 

6.0 

40.8 

1.5 

1.5 

2.7 

9.1 

19.0 

2.0

100.0 

8.7 

4.7 

2.9 

15.9

6.4 

11.0 

10.1 

29.8 

10.6 

100.0 

11.1 

3.5 

3.3 

33.8 

0.8 

0.5 

11.4 

5.8 

19.8 

9.9

100.0 

13.2 

6.9 

3.3 

12.3 

18.2 

9.9 

8.3 

8.0 

17.1 

2.8

100.0 

5.4 

2.8 

6.5 

41.0 

8.6 

6.7 

0.6 

5.8 

19.2 

3.4 

100.0 

12.1 

0.5 

0.5 

43.4 

5.2 

6.0 

13.1 

2.4 

14.0 

2.8

100.0 

4.9 

2.7 

44.3 

0.7 

3.9 

10.3 

15.6 

4.6

총투자대비비중

총재정투자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18.1

0.7

0.7

0.5

8.6

1.3

2.6

0.1

0.8

2.6

0.3

16.1

1.7

0.5

0.6

6.3

1.0

1.7

1.0

0.9

2.2

0.6

5.7 

0.7 

0.3 

0.3 

2.3 

0.1 

0.1 

0.2 

0.5 

1.1 

0.1

8.9 

0.8 

0.4 

0.3 

1.4 

0.6 

1.0 

0.9 

2.6 

0.9

15.2 

1.7 

0.5 

0.5 

5.2 

0.1 

0.1 

1.7 

0.9 

3.0 

1.5

16.2 

2.1 

1.1 

0.5 

2.0 

2.9 

1.6 

1.3 

1.3 

2.8 

0.5 

8.8 

0.5 

0.2 

0.6 

3.6 

0.8 

0.6 

0.1 

0.5 

1.7 

0.3

15.8 

1.9 

0.1 

0.1 

6.9 

0.8 

0.9 

2.1 

0.4 

2.2 

0.4

18.6 

0.9 

0.5 

8.3

0.1 

0.7 

1.9 

2.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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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69.8%), Germany(63.4%)와 비연방제 국가와의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주로‘보건’및‘사회보호’부문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주정부 포함)의 지출합계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출비중은 평균 60.9%(Germany
40.5%~Greece 93.5%)였다.

재정포럼 37

〈표2〉의계속
(단위: %)

Ireland Italy Japan
Luxem
bourg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2001 2002 2002

총재정투자대비비중

총재정투자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100.0 

9.3 

1.8 

3.1 

42.3 

25.6 

6.1 

2.5 

9.3 

0.2

100.0 

18.5 

11.4 

5.8 

43.2 

7.7 

9.1 

9.9 

13.5 

2.7 

100.0 

4.8 

1.3 

2.9 

57.9 

19.1 

3.3 

0.3 

1.1 

7.9 

1.4

100.0 

18.2 

0.6 

2.7 

40.1 

4.6 

4.9 

0.2 

10.2 

13.6 

4.8

100.0 

10.2 

3.9 

6.5 

54.6 

3.2 

8.4 

0.2 

4.9 

5.4 

2.7

100.0 

5.3 

5.3 

1.6 

29.2 

4.6 

3.7 

19.1 

4.5 

18.0 

8.8 

100.0 

8.4 

2.6 

2.4 

38.4 

8.4 

13.0 

4.8 

7.5 

11.9 

2.8

100.0 

6.9 

2.1 

4.2 

40.5 

7.0 

15.4 

5.9 

7.8 

8.1 

2.1

100.0 

21.0 

2.9 

4.0 

33.2 

1.0 

7.0 

9.7 

3.1 

13.8 

4.2

100.0 

15.2 

9.8 

8.6 

32.0 

6.3 

4.8 

5.7 

19.5 

4.1

총투자대비비중

총재정투자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49.0 

4.5 

0.9 

1.5 

20.7 

12.5 

3.0 

1.2 

4.5 

0.1

9.3 

1.7 

1.1 

0.5 

4.0 

0.7

0.8 

0.9 

1.3 

0.3 

19.1 

0.9 

0.2 

0.5 

11.0 

3.6 

0.6 

0.1 

0.2 

1.5 

0.3

21.4 

3.9 

0.1 

0.6 

8.6 

1.0 

1.1 

0.0 

2.2 

2.9 

1.0 

15.8 

1.6 

0.6 

1.0 

8.6 

0.5 

1.3 

0.0 

0.8 

0.9 

0.4

16.4 

0.9 

0.9 

0.3 

4.8 

0.7 

0.6 

3.1 

0.7 

2.9 

1.4

14.7 

1.2 

0.4 

0.4 

5.7 

1.2 

1.9 

0.7 

1.1 

1.8 

0.4

12.8 

0.9 

0.3 

0.5 

5.2 

0.9 

2.0 

0.8 

1.0 

1.0 

0.3 

19.1 

4.0 

0.6 

0.8 

6.4 

0.2 

1.3 

1.8 

0.6 

2.6 

0.8

7.7 

1.2 

0.8 

0.7 

2.5 

0.5 

0.4 

0.4 

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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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기능별 재정지출의 정부단위별 비중
(단위: %)

우리
나라

외국
평균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중앙정부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44.4 45.7 

72.1

10.9 

43.2

42.0 

30.2 

8.0

29.2 

48.2 

86.8

37.3

42.3 

53.3 

24.0 

46.1 

28.1 

41.1

2.2 

21.0 

24.9 

48.3

30.6 

0.0 

24.6

65.0 

27.5

사회보장기금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29.3 26.5 

0.3 

0.0 

0.0 

0.0 

0.0 

0.0 

50.2 

0.0 

0.0 

44.3

27.8 

0.0 

0.0 

0.0 

6.9 

0.0 

0.0 

88.4 

0.0 

0.0 

56.2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4

26.4 

0.0 

0.0 

0.0 

0.0 

0.0 

0.4 

12.1 

0.0 

6.3 

54.9

41.7 

0.0 

0.0 

0.0 

0.0 

0.0 

0.0 

97.0 

0.0 

0.0 

74.2

38.4 

0.1 

0.0 

0.0 

16.1 

0.0 

0.0 

95.6 

0.0 

0.0 

55.7

3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72.4 

중앙정부및사회보장기금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71.5 72.2 

72.4

61.1 

87.4

69.8 

37.1 

96.4 

85.4

54.5 

86.8 

49.7

68.7 

53.8 

36.1 

52.4 

83.0

82.7 

99.3 

95.2

63.4 

48.4 

46.6 

95.6 

80.3

95.5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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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의계속
(단위: %)

Ireland Italy Japan
Luxem
bourg

Nether
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U.K.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2

중앙정부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34.3 

81.5 

2.0 

2.0

43.5 

6.5 

21.0 

31.4 

71.9 

2.4

15.7

72.5 

81.1

86.9 

83.3 

23.3 

19.5 

68.9 

39.0 

37.2 

79.6

36.6 

78.7

30.9 

1.5 

6.7 

9.1

50.1 

74.7 

48.4

76.7 

90.8 

99.9 

49.9 

77.3 

10.2 

79.8 

32.6 

35.4 

81.3

사회보장기금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34.8 

0.0 

0.0 

0.0 

0.0 

0.0 

0.0 

0.3 

0.0 

0.0 

94.5

43.0 

0.0 

0.0 

0.0 

0.0 

0.0 

0.0 

93.1 

0.0 

0.0 

77.3

34.3 

0.2 

0.0 

0.0 

0.0 

0.0 

0.0 

93.3 

0.0 

0.0 

67.4 

31.6 

2.4 

0.0 

0.0 

7.4 

0.0 

0.0 

88.0 

0.0 

0.0 

86.1 

1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8

중앙정부및사회보장기금비중

총재정지출

1. 일반공공행정

2. 국방

3. 공공질서및안전

4. 경제업무

5. 환경보호

6. 주택및지역개발

7. 보건

8. 오락, 문화및종교

9. 교육

10. 사회보호

69.1 

81.6 

2.2 

96.6

86.5 

99.6 

98.3

65.7 

72.1 

95.7 

83.2

72.5 

81.1 

86.9 

83.3 

23.3 

19.5 

68.9 

39.0 

37.2 

79.6 

68.2 

81.0 

38.4 

89.6 

6.8 

95.2

60.1 

74.7 

73.2

76.7 

90.8 

99.9 

49.9 

77.3 

10.2 

79.8 

32.6 

35.4 

81.3



2. 분야별 지출구조의 변천추이 : 우리나라

OECD의 SNA 1993 기준 통계는 1992~2003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이번에 발표
된 우리나라 국민계정 통계는 1970년까지 소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
출 비중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분석할 수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의 추이 비교
는 다음 절에서 SNA 1986 기준에 의해 작성된 OECD 통계(1970~1996년)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그림 3]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대 GDP 비중 추이를 살펴보
면 1970년대 상승, 1980년대 하락, 1990년대 및 최근 상승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1973
년 14.6%에서 1980년 20.9%로 상승한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987년 17.3%까지 낮아
졌다.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는 25.2%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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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총지출 및 재정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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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국방’부문의 하락추세

와‘보건’및‘사회보호’부문의 상승추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투

자지출비중및분야별재정투자비중에서는뚜렷한변화를찾아보기어려웠다.

다음으로 [그림 4]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변화추
이를 살펴보면‘국방’부문의 하락추세와‘보건’및‘사회보호’부문의 상승추세가 두드
러진다.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국방’부문 지출비중의 급격한 하락
이다. ‘국방’부문은 1974년 총재정지출의 30.8%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여 2002년에는 10.2%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건’및‘사회보호’부문의 비중은 지속적
으로 상승하였다. ‘보건’부문 지출비중은 1970년 1.0% 수준에서 2002년 12.4%로 상승
하였으며, ‘사회보호’부문의 비중은 1971년 3.1%에서 1999년 11.2%까지 상승하였으
나 2002년에는 9.4%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업무’부문은 1974년 30.8%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1987년
18.3%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9.2%까지
상승하였으며 2002년에는 25.5%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3] 및 [그림 5]에 나타난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투자 지출비중
및 분야별 재정투자 비중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명목GDP 대비 재정투
자 비중은 5%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은 1970년 이후
25% 내외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7년 24.6%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하락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20.9%에 머물렀다.

분야별 재정투자 비중에서는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경제업무’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경제’부문 투자지출 비중은 기간중 40~50%를 유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주택 및 지
역개발’및‘교육’부문 투자지출이 10~2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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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 추이

(총지출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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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투자지출 비중 추이

(총투자지출 대비 비중)



3. 분야별 지출구조의 변천추이 : 국제비교

본절에서는 이제까지 이용하던 SNA 1993 기준 통계가 1992~2003년을 대상으로 작
성되었기 때문에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 분석하기에는 기간
이 너무 짧은 문제가 있어, SNA 1968 기준에 의해 보다 긴 기간에 대해 작성된 과거
OECD 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SNA 1968 기준에서는〈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정부지출을 SNA 1993 기준
과는 다소 다른 14개 기능별로 구분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의 COFOG와 비
교할 때‘환경부문’이 제외된 대신‘기타부문’이 포함되었으며, 각 부문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의 내용에서도 다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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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SNA 1986 기준에 의한 정부기능 분류

1. General public services

2. Defence

3. Public order and safety

4. Education

5. Health

6. Social security and welfare

7.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8. Recre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affairs

9-13. Economic services

9.   Fuel and energy

10.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11. Min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except fuel and energy

12. Transport and communication

13. Other economic affairs

14. Other functions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사회환경 개선

오락 문화 및 종교

경제

연료 및 에너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운수 및 통신

기타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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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OECD  국가들의경우에는‘경제’부문지출비중의하락추세및‘사회보장및복지’부문의

상승추세, 일부국가에서의‘교육’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변화추세가 나

타나지않았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SNA 1968 기준 국민계정 통계자료로는 OECD에서 1999년 출간된
National Accounts : Detailed Tables 1960/1997, 1999 Edition, Volume 2 의 Table 5

“Total Government Outlays by Function and Type”이 마지막이었다. 1999년 OECD 통
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Australia, Belgium, Denmark, France, Germany, Iceland,
Ital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U.K. 등13개국통계가수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2004년 국민계정 통계가 개편되기 전에는 1995년을 기준년으로 한 국민
계정 통계의 부속표 중에서“15.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에 SNA 1968 기준 정부지출
통계가 수록되었으나, OECD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OECD 자료(분석기간은 1970~1996
년)를이용하였다.

우선 [그림 6]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최근에 발표된 국민계정 통
계에의한분야별지출구조변화추이와비슷한양상을보였다. 다만‘사회보장및복지지출’
의 비중이 높아지고‘보건’부문의 지출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출항목의
기능별 분류기준이 최근 통계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부문을 합한 비중
은최근통계와비슷하였으며지속적인상승추세도비슷하게나타났다.

한편,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림 7]에 나타난‘경제’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추
세 및‘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상승추세, 일부국가에서의‘교육’부문 지출비중의 하락을
제외하고는두드러진변화추세가나타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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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우리나라일반정부의기능별재정지출비중추이

(종전국민계정통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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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일반정부기능별재정지출비중추이의국제비교

(종전국민계정통계기준)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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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의계속

〈사회보장및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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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의계속

〈교육분야〉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OECD 및 한국은행이 발표한 SNA 1993 기준에 의한 분야별 재정
지출 통계를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이제까지는 불가능하였던 일반정부를
기준으로한정확한분야별재정지출구조에대한국제비교를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정부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가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현상의 특징은 바뀌지 않으며, 재
정투자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편중현상도 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보건 및 사회보호’(또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지출비중은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 모두 상승한 반면, ‘경제’분야의
지출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경제사업
편중 및 복지예산 저조’현상이 완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경제’분야의 지출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보건 및 사회보호’분야의 지출비중이 상
승하여이러한현상이다소완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에도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
원배분 측면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
나지않도록속도를조절하는한편, 경제사업지출의비중을점차낮추어나가야할것이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도 향후 5개년 연평균 총지출증가율을
6.3%, 사회복지 분야 지출증가율을 12.2%로 유지하는 데 반해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
업 분야의 지출증가율을 3.1%, 3.7%, 2.8%로 억제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13.8%(2004년)→12.2%(2008년), 6.3%→5.7%, 5.8%→5.1%로낮추어갈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중장기 재원배분 계획이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나타
난 분야별 재원배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평가해 본 결과, 대체적인 재원배분 방향은
일치하였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과잉조정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사회복
지, 국방, 외교통일, 지방재정지원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및 외교통일 분야의 2005년 증가
율이『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2.0%p 및 27.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SOC,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일반행정 분야
에서는 SOC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2005년 증가율이 1.6%p 및 4.6%p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교통일 분야는 단기간에 대폭 증가되고 농어촌 분야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
해 지출비중 조정이 어려웠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분야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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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측면

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

도를조절하는한편, 경제사업지출의비중을점차낮추어나가야할것이다.

원배분계획이어느정도현실경제에반영되어나갈지지켜보아야할것이다. 
향후 통합재정 통계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국민계정

통계에 의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는 한편, IMF에서 수 차례 시도된 바 있는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즉 해당 국가의 GDP, 인구구조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
하거니와 이러한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가 분야별 재원배분시 참고할 사항 정도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앞으로 통계에 의한
국제비교 연구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맞는, 또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재정지출구조에대한연구및의견수렴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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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정부의2005년및중기분야별재원배분계획

자료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

금 액(조원) 비 중(%)

2004
2005
(A)

2006 2007 2008
평균
(B)

차이
(B-A)

2004
(C)

2005 2006 2007
2008
(D)

차이
(D-C)

총지출

(증가율)

196.2 208.0 

6.0

220.7 

6.1

234.2 

6.1

250.9 

7.1 6.3 -0.3

100 100 100 100 100 -

교육

(증가율)

24.5 25.9 

5.7

28.2 

8.9

30.7 

8.9

33.3 

8.5 7.9 -2.2

SOC

(증가율)

27.1 27.5 

1.5

28.6 

4.0

29.6 

3.5

30.6

3.4 3.1 -1.6 

(민자포함시)

(증가율)

29.6 30.5 

3.0 

32.0 

4.9

33.4 

4.4

34.9 

4.5 4.2 -1.2

농어촌

(증가율)

12.3 13.4 

8.9

13.7 

2.2

14.0 

2.2

14.2 

1.4 3.7 5.2

(132조원계획)

(증가율)

9.7 10.7 

10.3 

11.3 

5.6

11.8 

4.4

12.1 

2.5 7.2 3.1

산업·중소기업

(증가율)

11.4 11.2 

-1.8

11.4 

1.8

11.9 

4.4

12.7 

6.7 2.8 -4.6

(금융지원제외시)

(증가율)

9.5 10.0 

5.3

10.3 

3.0

10.8 

4.9

11.6 

7.4 5.3 0.0

환경

(증가율)

3.5 4.0 

14.3

4.1 

2.5

4.2 

2.4

4.4 

4.8 6.1 8.2

사회복지

(증가율)

32.4 37.0 

14.2

40.6 

9.7 

45.4 

11.8

51.2 

12.8 12.2 2.0

문화·관광

(증가율)

2.3 2.5 

8.7

2.6 

4.0

2.8 

7.7

3.0 

7.1 7.0 1.7

국방

(증가율)

18.1 19.7 

8.8

21.5 

9.1

23.6 

9.8

26.4 

11.9 9.9 -1.1

지방재정지원

(증가율)

18.3 19.5 

6.6

21.2 

8.7

23.1 

9.0

25.2 

9.1 8.3 -1.7

사회안정

(증가율)

7.6 8.1 

6.6

8.5 

4.9

8.9 

4.7

9.4 

5.6 5.5 1.1

외교통일

(증가율)

1.4 1.9 

35.7

2.3 

21.1

2.0 

-13.0

1.9 

-5.0 8.0 27.7

일반행정

(증가율)

25.4 26.0 

2.4

25.8 

-0.8

26.2 

1.6

26.6 

1.5 1.1 1.3

국채이자·예비비

(증가율)

12.1 11.1 

-8.3

12.3 

10.8

11.9 

-3.3

12.2 

2.5 - -

12.5 

13.8 

15.1 

6.3 

4.9 

5.8 

4.8 

16.5 

1.2 

1.8 

9.2 

0.7 

3.9 

12.9 

9.3 

6.2

12.5 

13.2 

14.7 

6.4 

5.1 

5.4 

4.8 

17.8 

1.2 

1.9 

9.5 

0.9 

3.9 

12.5 

9.4 

5.3 

12.8 

13.0 

14.5 

6.2 

5.1 

5.2 

4.7 

18.4 

1.2 

1.9 

9.7 

1.0 

3.9 

11.7 

9.6 

5.6 

13.1 

12.6 

14.3 

6.0 

5.0 

5.1 

4.6 

19.4 

1.2 

1.8 

10.1 

0.9 

3.8 

11.2 

9.9 

5.1 

13.3 

12.2 

13.9 

5.7 

4.8 

5.1 

4.6 

20.4 

1.2 

1.8 

10.5 

0.8 

3.7 

10.6 

10.0 

4.9

0.8 

-1.6 

-1.2 

-0.6 

-0.1 

-0.7 

-0.2 

3.9 

0.0 

0.0 

1.3 

0.0 

-0.1 

-2.3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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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은 개인이 소득세 신고시에 소액의 돈을 특정한 목적(예: 정치
자금의기탁등)을위해기탁하겠다는의사표시를하는제도이다. Check-off 프로그램은연
방정부check-off 프로그램과주정부check-off 프로그램으로나누어진다. 

미국의연방정부check-off 프로그램은1972년도입이결정되었다. 연방정부는납세자가
납부할 금액 중 1달러(1993년 이후는 3달러)를 대통령후보 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소득세 신고서의‘check-off’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부패하였다는 인식을 감소시켜 주고 정치자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반
대하는 후보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부정
적인평가도있다.

미국의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은 1977년 콜로라도 주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 보호
를 위한 check-off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곧 여러 주에서 정치후원, 아동학대 방지 등
다양한 형태의 check-off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
은 정치후원뿐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 아동학대 방지 등 여러 부문의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대체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만
으로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운 공익사업을 납세자들에

미국의 Check-Off�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김 진 수 선임연구위원(jinskim@kipf.re.kr)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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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부패하였다는 인식을 감소

시켜 주고 정치자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

이라는부정적인평가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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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식시켜줌으로써자발적인기부행위를유도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패한 정치자금이 정치·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자금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전반
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선거운동기금 또는 정치후원금의 조성을 위한 check-
off 프로그램의도입가능성을논의해보고자한다.

Ⅱ.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 현황

1. Check-Off 프로그램의 유형

가. 연방정부Check-Off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1966년의 대통령선거운동법(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ct)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다음 해 반대의견에 의해 철
회되었다. 사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적 자금이 이용될 뿐 부패한 사적 자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2년에는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한 자발적인 check-off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운동 자금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1966년과는 달리
의회는아주우호적으로이를받아들였으며, 민주당상원의원의압도적지지로수용되었다.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3달
러(합산신고시 6달러)를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1040)의 첫 페이지에
본인 또는 배우자(합산신고시)가 기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Yes 또는 No 항목에 체크하여야
한다(신고서양식은부록참고). 만일납세자가대통령선거운동기금에기꺼이3달러를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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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결정된
납세액 중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인 3달러가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Yes에 체크하여 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세금이 변경되거나 환급액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회가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heck-off 프로그램에의해조성되는대통
령선거운동기금은개별대통령후보가많은후원금을내는개인또는그룹에게의존하는폐해
를줄이고선거에서후보간동등한금전적상태에있을수있게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세법에서의 규정(IRC Sec.6096)은 납세자가 3달러를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기탁한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의
기탁은기존의기부금한도1)와는관계가없고, 세제상어떤혜택을받지도않는다.

나. 주정부Check-Off 프로그램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check-off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는 18개, 오레곤 주는 17개의 check-off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단지 3개의 주만이 1개의 check-off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FTA(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는 각 주의 소득세 신고서를 토대로 check-off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첫해인 1989년에 전체 주에서 103개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후 check-off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179개, 2002년소득세신고서에서는220개의프로그램이시행된것으로조사되었다. 

뉴저지주(신고서 양식은 부록 참고)를 예로 들어 check-off 프로그램 신고서 양식 및 기
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후원금 check-off 프로그램이 있으며, 신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Gubernatorial Election Fund’항목 옆 칸에 1달러(합산과세시 배우자도 1
달러) 기부 여부를 Yes 또는 No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Yes에 표시를 하더라도 납부세액
이 증가되거나 환급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정치후원금 이외의 check-off 프
로그램이 신고서 Line 53-58에 걸쳐 ①야생동물 보호 ②아동학대 방지 ③베트남전쟁 참
전군인 기념사업 ④유방암 ⑤USS뉴저지 ⑥기타(instruction 참고, 코드기재) 등 6개가 있
으며 각 항목 옆 칸에 10달러, 20달러, 기타(원하는 금액)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Yes에
표시하면환급액을감소시키거나납부세액을증가시킨다.

1) 공공자선단체에대한기부금은소득의50% 내에서공제되며, 민간자선단체에대한기부금은소득의30% 내에서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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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check-off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FTA는

각 주의 check-off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1989년에 전체 주에서 103개 프로그

램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소득세 신고서에서는 179개,

2002년소득세신고서에서는220개의프로그램이시행된것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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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주정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
방정부는 대통령선거운동기금에 기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는 check-off 프로그램에 대한 기탁금으
로 납세자의 납세액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받을 환급액의 일부를 기탁하
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는 기부금을 환급액만큼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환급액을 초과하여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부
분의 정치관련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납세액을통해기부금을조성한다. 

주정부 check-off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많은 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 check-off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호 check-off 프로그램으로서 2002년 기준 35
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1개 주에서 정치후원금 check-off 프로그램, 20개
주에서 아동학대(아동방치) 방지 check-off 프로그램이, 17개 주에서 유방암·자궁암 연구
와 예방 check-off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주에서 다양한 개인소득신고
서내check-off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미국각주에서개인소득세신고시병행하고있는check-off 프로그램은〈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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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각주의Check-Off 프로그램현황

주: 1.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2.예술기금 3.퇴역군인 4.동전신탁기금 5.인디안 아동 6.입양 7.정신건강 8.이웃봉사 9.올림
픽 10.교육 11.가정폭력 12.정당 13.깨끗한 선거 14.올림픽기금 15.재난구제기금 16.맹인학교 17.청각장애인 학교
18.알츠하이머 19.고령시민을 위한 기금 20.소방관 기념비 21.평화봉사단 기념비 22.긴급구호식품 23.루프스 재단
24.천식·폐병 25.노숙자 26.아동보호 27.애완동물과잉 28.special advocate 29.강유역 보호 30.에이즈 31.장기이식
32.안전망 33.주택기금 34.당뇨병 교육 35.학교 수리 36.노숙자 37.전립선암 38.다발성경화증 39.주 박람회 40.아이
오와주 환경보호 41.연료 42.Bluegrass State Games Fund 43.전립선암 44.백혈구 항원 45.Chesapeake bay 46.에이
즈 기금 47.자원봉사자 서비스 48.소방관 화상센터 49.국가안보 50.교내 농예 51.USS 뉴저지 52.약물 남용 53.한국
및베트남전쟁참전군인기념사업54.숲보호55.천연보호구역56.빈곤자케어57.폭격기념행사58.가정폭력59.인간
성 회복 60.Head start 61.연안수조관 62.조기식자 63.깨끗한 강 64.St. Vincent de Paul Society 65.환경보호단체
66.소아병원 67.구세군 68.예술과 관광여행 69.소아병 70.gift of life 71.시민전쟁유산 72.대학도서관 73.지역사회 치
안 74.역사유물 75.비보험 의료 기금 76.인문과학 및 공공정책 77.정부연구기관 78.법 및 경제센터 79.제임스타운 &
요크타운80.미국의희망81.Packers 미식축구장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Summary of Check-off Programs.

주 정치후원 야생동물보호 아동학대방지 유방암 기 타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댈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사스
캔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추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콜롬비아특별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8, 9, 10, 11, 12, 13
14, 15,16, 17
1, 18, 19, 20, 21
3, 9, 14, 25, 26, 27, 28
30, 31, 32
3, 14, 31, 33, 34

35

18, 36, 37, 38

39, 40
41
3, 42
43
44
45
14, 31, 46

10, 47, 48
1, 3, 49
50

3, 31, 51, 52, 53
3, 52, 54
14, 18
12
54
55
3, 16, 31, 56, 57
3, 18, 27, 34, 46, 58, 59, 60, 61, 62, 63
14, 31, 53
14, 31, 52, 68, 69
1, 3, 52, 60, 70, 71
10, 31, 36, 72

1, 2, 14, 33, 45, 54, 55, 73, 74, 75, 76, 77

8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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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off 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

운 위험수위 상태에 있는데 이는 지출한도 및 지출액은 선거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

준히증가하고있으나납세자의check-off 금액은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2. Check-Off 프로그램 기탁 현황

가. 연방정부Check-Off 프로그램

Check-off 프로그램의 도입 첫 해인 1973년의 실적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이 제도의 도입 초기 닉슨행정부가
선거기금의 일반 모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IRS는 소득세 신고서가 아닌 별개의 반
페이지짜리 check-off 서식을 만들었으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서식을 제공하
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입 첫 해에 기탁금액이 저조함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 첫
페이지에 check-off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납세자의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다음 해인 1974
년에는2,760만달러로증가하였다. 

Check-off 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의 비율은 1981년에 28.7%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그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2002년에는
10.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참여율이
급격히감소하고있으나1990년대중반부터참여율이전반적으로안정된수준을보이고있
다. 안정적인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운 위
험수위 상태에 있다. 이는 지출한도 및 지출액은 선거기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check-off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1993년에단한번1달러에서3달러로증가시키는조정이있었을뿐이다2). 

IRS의 Taxpayer Usage Study(TPUS) 보고서에 의하면, 참여도는 어떤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종이로 된 신고서로 신고하는지 또는 전자신고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영
향을 받는다. 종이로 된 신고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다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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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같은단한번의조정으로check-off 프로그램으로부터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유입된총수입액이약3배정도로증가
하였음. 3달러로조정된후1994년check-off 금액은7,132만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음.

3) 종이로 된 신고서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양식이 복잡할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040(과세소득 5만달러 이상,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 반영)이1040A(과세소득5만달러미만, 상세공제미반영)보다참여도가높았고, 1040EZ(과세
소득5만달러미만, 65세이하, 부양가족이없는경우)의경우참여도가가장낮았음. 이는신고양식의복잡도가참여도에영
향을준다는말이아니라신고할소득이높은부유한납세자일수록기부참여도가더욱높다는것을말함.



check-off 선택방식을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차이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전자신고
를덜선호하기때문인지는단언할수없다. 

나. 주정부Check-Off 프로그램

2000년에 전체 납세자가 주정부의 check-off를 통해 기탁한 금액은 3,280만달러였다. 전
체 주에서 캘리포니아가 10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390만달러를 징수하여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애리조나가 9개 프로그램에서 380만달러, 미네소타가 2개 프로그
램에서 260만달러를 기부금으로 징수하였다. 반대로 루이지애나와 노스다코타는 각각 4개,
2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2만 9,757달러와 3만 5,719달러만을 징수하였다. 개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입 실적을 낸 프로그램은 애리조나의 정치후원금 프로그램으로 310만달러이며, 그
다음으로 미시간의 정치후원금 프로그램이 160만달러였다. 비정치적 check-off 중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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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연방정부의Check-Off 프로그램기탁현황및참여율
(단위: 백만달러, %)

주: 1) 연도는 소득세 신고를 받은 해를 말함. 예를 들어 1992년의 경우, 대통령선거운동기금 약 2,960만달러는 1991년 소득
세신고의17.7%에해당하는check-off 프로그램으로부터받은것임.

자료: 1997년까지의 자료는‘Federal Election Commission, January, 1998’에 기초함. 1998년 이후의 자료는 IRS Data Book
및IRS Taxpayer Usage Study에기초함.

연도1) check-off 참여율 연도 check-off 참여율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2.4

27.6

31.7

33.7

36.6

39.2

35.9

38.8

41.0

39.0

35.6

35.0

34.7

35.8

33.7

n.a.

n.a.

n.a.

25.5

27.5

28.6

25.4

27.4

28.7

27.0

24.2

23.7

23.0

23.0

21.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3.0

32.3

32.5

32.3

29.6

27.6

71.3

67.9

66.9

66.3

63.3

61.0

60.7

58.1

67.0

55.2

21.0

20.1

19.8

19.5

17.7

18.9

14.5

13.0

12.9

12.4

11.3

11.7

12.2

11.8

10.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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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전체 납세자가 주정부의 check-off를 통해 기탁한 금액은 3,280만달러였다. 전체 주

에서캘리포니아가10개프로그램을통해약390만달러를징수하여가장높은실적을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애리조나가 9개 프로그램에서 380만달러, 미네소타가 2개 프로그램에서 260만달

러를기부금으로징수하였다.

은 수입실적을 낸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의 Chesapeake Bay 보존을 위한 check-off로 약
120만달러의기부금을징수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3가지 check-off 프로그램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평균 기부금액 및 check-off 참여율은〈표 3〉에 나타나 있다. 정치후원 기부금의 경우, 전국
적으로 평균 7.7%라는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기부금은 2.13달러로 가장
낮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과 낮은 평균 기탁액이라는 정치후원 기부의 특징은 자선기부금과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데, 이는 다음의 2가지 이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정치후원 기부금
은 납세자 납세액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납세자들이 개인소득세 신고시
기탁표시를 하게 된다. 정치후원 기부금액은 대부분의 주에서 그 한도를 1달러 또는 2달러
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자선기부금은 납세자가 돌려받을 환급금의 규모만큼으로 제한하고
있어기부금액에차이가있게된다.  

2002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check-off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평균 기부
금을 산정한 결과, 1인 납세자가 약 11.07달러씩 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66만
7,875장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740만달러의 기부금을 징수하였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
한 check-off 프로그램의 평균 기부액은 10.62달러이며, 소득세 신고시 check-off 평균 참
여율은0.5%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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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Check-Off 프로그램의1인당평균기부금및참여율
(단위: 달러, %)

주: 메사추세츠주는2000년기준이고나머지주는모두2002년기준임.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State Check-off Programs : Average Contribution and Percent Yield.

州
정치후원금 야생동물수렵방지 아동학대방지

평균기부금 평균참여율 평균기부금 평균참여율 평균기부금 평균참여율

앨라배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댈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사스

캔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주평균

00.66

23.33

02.68

01.52

01.50

02.82

09.67

10.49

00.37

03.00

07.07

03.68

01.00

08.83

01.00

01.32

03.79

02.00

08.40

18.85

01.41

02.13

00.7

00.1

15.0

03.7

06.8

04.6

00.4

00.5

10.2

12.0

08.8

00.4

18.1

00.2

11.1

07.1

27.7

07.5

00.7

00.1

09.1

07.7

20.33

17.00

12.07

10.85

08.21

14.53

08.81

12.81

11.36

11.38

10.63

10.62

06.65

11.57

13.43

09.36

13.23

04.87

13.05

05.91

12.72

20.35

11.28

11.62

08.28

07.35

05.89

06.51

07.59

04.17

10.39

10.25

13.54

24.19

14.87

11.07

0.1

0.5

0.4

1.8

0.6

0.4

0.9

0.8

0.4

1.1

1.0

0.9

0.6

0.0

0.6

0.8

3.6

0.1

0.4

1.6

0.5

0.2

0.5

0.9

0.7

1.0

0.5

1.2

0.3

0.3

0.4

0.5

2.3

0.2

1.7

0.7

11.44

17.00

10.86

10.05

13.61

08.18

14.34

06.28

12.75

15.07

14.19

10.76

08.45

06.76

08.75

13.24

22.25

07.43

10.62

0.2

0.6

0.4

1.5

0.4

0.8

0.9

0.7

0.0

0.5

0.0(#)

0.5

0.5

0.3

1.6

0.3

1.7

0.1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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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사용되는 공적인 기금, 즉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연방정

부의 check-off 프로그램에의해 조성된다. 연방정부는 이기금을 4년마다대통령선거에사용하

기 위해 적합한 대통령후보자와 전국정당위원회에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대통령선거운

동기금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며, 받지않는경우지출한도가적용되지않는다.

Ⅲ. 미 연방정부 Check-Off 프로그램과 대통령선거운동기금

1.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조성 및 분배

대통령선거에 사용되는 공적인 기금, 즉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은 거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을 4년마다 대통령선
거에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대통령후보자와 전국정당위원회(national party committees)에
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반드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는
경우 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선거에서 후보자는 대통령선거운동기금 외의 다른 재
무적지원을받을수있다4).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받을수있는수령자는다음과같이제한되어있다.
①대통령예비선거후보자(Presidential Primary Candidates)
②대통령본선거후보자(Presidential Nominees in the General Election)
③대통령지명전당대회(Party Nominating Conventions)
대통령예비선거후보자 및 대통령본선거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대통

령선거운동기금을받을수있다.
①광범위한전국적지지를증명할수있는대통령후보
② 다른 사적인 기부금(예: 개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 political action committees))

을받지않기로합의한본선거후보
③ 선거운동에 자기 자신의 부담(personal fund or the personal funds of his immediate

family)으로5만달러이상을사용하지않기로한후보5)

④수령자는총지출한도를지켜야함.

재정포럼 63

4) 만일후보자의선거운동과같은것이아니라면, 개인이나정치위원회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의사를공개적으로표
현하기위해재무적지원을할수있음. 또한정당위원회는대통령후보자를대신해서제한된금액을지출할수있음.

5) 대통령 후보자와 그 가족이 대통령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기부 가능한 한도는 50,000달러라는 1971년의 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가그대로적용된것임. 여기서가족(immediate family)이란, 후보자의배우자와자녀, 부모, 조
부모, 형제자매, 의붓자녀를말함. 이러한관계는배우자의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붓자녀도해당됨.



2.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분배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역할

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는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 금액이 대통령선거기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감
독한다.

나.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의 운영예산은 check-off 프로그램이 아닌 정부의 일반수입(general government
revenues)으로 이루어지므로 check-off 금액은 모두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 FEC
의역할은다음과같다.

① 후보자의 적격성 및 예비선거후보자가 받는 보조금(matching fund)의 금액의 적합성
판정·승인

②대통령선거운동기금을받은위원회감사
③후보자와위원회에의해보고된선거운동재정데이터보고·발간
④위반사항조사및법집행을위한민사소송제

다.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재무부는 후보자와 위원회에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이 부족하게 되
면, 재무부는 법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대로 남아 있는 기금을 분배한다. 법에 의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대통령지명 전당대회(party nominating conventions), 2순위는 대
통령본선거후보자(general election nominees), 3순위는 대통령예비선거후보자(primary
election candidates)이다. 

3. 대통령선거운동기금의 분배방법

미국의 대통령선거운동자금법(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은 대통령
선거운동기금의분배방법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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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주에서 5천달러씩, 최소 20개 주에서 각 10만달러

이상을모집하여폭넓은지지기반을갖고있음을증명하여야한다. 기부자1인당250달러까지를

매칭해서 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요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

달러를기부하더라도이중기부금의첫250달러의총합에대해250달러를기금에서지급한다.

가. 예비선거보조금(Primary Matching Payments)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또는 Presidential primaries)의 적격 후보자는 자신들이 모금
한 사적 기부금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적 기부금은 개인
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만 해당하며, PACs와 정당위원회에서 받은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는
다. 예비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 주에서 5천달러6)씩, 최소 20개 주에서 각
10만달러 이상을 모집하여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부자 1인당
250달러까지를 매칭(matching)해서 기금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요 후보자에
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달러를 기부하더라도 이 중 기부금의 첫 250달러의 총합
에 대해 250달러를 기금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연방선거
법이 정한 지출한도를 지켜야 하는데, 1974년 기준으로 1천만달러인 지출한도는 대통령선
거 때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000년 선거시 지출한도는 약 3,378만달러였
다. 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금액의 20%는 지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지출한도
는 20%까지 늘어난 셈이다. 법에 의해 지출된 법적 비용 및 회계비용은 지출한도에 포함되
지 않는다. 2000년 예비선거에서 11명의 대통령후보 중 9명이 기금에 참여하였으며, 공적
보조금은총6,100만달러가소요되었다.

예비선거의후보자는다음사항을준수해야한다.
① 모든예비선거를위해사용할수있는선거운동총지출한도는약4,500만달러(2004년

예비선거시)
② 각 주에서 선거운동 지출한도는 약 74만달러(2004년 예비선거시) 또는 주에서 투표

가능한연령해당자수를기초로산정된특정금액중큰금액
③개인적자금(personal funds)의지출한도는5만달러

재정포럼 65

6) 이때 각주에서 모금하는5천달러의경우 각기부자의 250달러 이하금액의 총합이어야 함. 즉, 한개인이 1,000달러를기부
했더라도최대250달러만계산됨. 



나. 본선거보조금(General Election Grants)

본선거에있어서도연방정부는선거에필요한자금을정당에지원하도록되어있다. 공화당
과민주당후보중대통령선출을위한정당대회에서승리한경우본선거운동(general election)
에 사용된 모든 경비를 충당할 기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본선거 보조금으로
George W. Bush와 John F. Kerry가 각각 7,462만달러를받았다. 소수정당후보자와신당
후보자도 본선거운동의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수 정당 후보자란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5~
25%의득표를한후보자가속한정당의대통령지명자이다. 신당 후보자는 5%이상의득표를
한경우선거후부분적인기금을받을수있다. 이에 따라 2000년의 경우 본선거 보조금으로
Patrick J. Buchanan이1,261만달러를받았다. 기금을받은후보자는개인이나PACs 또는정
당위원회로부터 사적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그들이 받은 보조금을 한도로 선거운동 경
비를제한한다. 보조금은선거운동경비로만사용가능하다. 다만후보자는제한된자금을조성
하는데사용된금액(예: 법적비용및회계비용등)을부담하기위해 compliance fund를모집
하고사용할수있다. 1인당1천달러까지기부할수있으며, 이러한지출은제한을받지않는다.

다. 전당대회보조금(Party Convention Grants)

주요 정당은 전국 대통령지명 전당대회(National Presidential Nominating Convention)
를 위해 사용할 비용을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주요 정당은 각각 1,351만
달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1,460만달러를 받았다. 다른 정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최
소한 5%의 득표를 한 후보자인 경우 부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당대회위원회(Party
Convention Committee)는 주요 정당이 받은 기금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 그러나 2002년
초당적 선거개혁법 (BCRA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이전에는 연성자금(soft
money)7)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여 지출한도가 의미가 없었다. 2000년의 선거를 예로 들면,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4,650만달러와 5,3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3분
의2 이상이연성자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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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성자금(hard money)은선거운동시사용되는인건비, 개인홍보비, 사무실운영비, 기타등등직접적으로‘후보자개인’을위
해 사용되는 자금을 말하며, 연성자금(soft money)은 선거시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
당의 정책홍보, 선거홍보물 배포, 투표자 명부 작성, 그리고 투표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수송 등 정당활동을 위해 사용되
는 자금을 말함. 특정후보에게 실명으로 기부되는 것으로 금액과 사용처를 규제받는 경성자금과는 달리 연성자금은 보통 부
유한사람들과 기업으로부터 10만달러또는 그이상의 기부금 형태로모금하였으며, 특정 정당에무제한적으로 기부할 수있
는데다자금이동경로가확실치않아논란이있었음. 2002년초당적선거개혁법(BCRA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에
의해연성자금(soft money)의모집은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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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FECA)은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 정당위원회, PACs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 한도는 개별선

거마다 각각 적용된다. 예비선거, 결선투표, 본선거는 각각의 선거로 간주되며, 대통령선거가 있

는경우모든선거(대통령본선거제외)는하나의선거로간주된다.

Ⅴ.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와 관련한 기부한도

1. 미국

가. 정치자금기부한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 FECA)은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 정당위원회, PACs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
한도는 개별선거마다 각각 적용된다. 예비선거, 결선투표, 본선거는 각각의 선거로 간주되
며, 대통령선거가 있는 경우 모든 선거(대통령 본선거 제외)는 하나의 선거로 간주된다. 기
부금 지출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노동조합, 연방정부사업의 계약자,
그리고 외국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없다. 셋째, 현금
으로 100달러 이상 기부할 수 없다. 넷째, 외국인, 전국은행(national bank), 연방정부가 승
인한 기업(federally chartered corporation)은 연방선거뿐 아니라 주와 지역선거와 관련한
기부금과지출도금지된다.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예:PACs)는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독립적 지출
(independent expenditures)은 무제한 사용가능하다. 또한 기업 및 노동조합은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나 지출을 할 수 없지만, PACs를 조직할 수 있다. PACs는 제한된 계층에 해
당하는 개인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을 연방 후보자와 정치
위원회를지원하는데사용할수있다.

나. 정치자금의기부와관련한세제상취급

개인소득세의 경우 정치기부금(Political contributions)은 세금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단체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공제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 법인세
의경우정치기부금은기부금공제가능한항목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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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가. 정치자금기부한도8)

누구든지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년3월)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치자금을기
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후원회는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준위 포함)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
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인의 연간납입한도액 내의 금품을 모집하여 당해 정당 등에 기부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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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기부한도

자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수 령 자

개별후보
또는후보위원회

전국정당
위원회

주/지구/지역
정당위원회

PAC 특별한도

기

부

자

개인 $2,000/선거 $25,000/년 $10,000(합)/년 $5,000/년

•2년마다총한도

$95,000

(A) 모든개별후보

또는후보위원회

에게$37,500

(B) 주/지구/지역정당

위원회와PACs

에게는$57,500

전국정당위원회 $5,000/선거 한도없음 한도없음 $5,000/년
•선거마다상원의원

에게$35,000

주/지구/지역정당

위원회
$5,000(합)/선거 한도없음 한도없음 $5,000(합)/년 한도없음

복수후보PAC $5,000/선거 $15,000/년 $5,000(합)/년 $5,000(합)/년 한도없음

비복수후보PAC $2,000/선거 $25,000/년 $10,000(합)/년 $5,000/년 한도없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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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정당의중앙당(중앙당창준위포함)이나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또는국회의원후

보자에대한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운영되는단체로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

된것을말한다. 후원회는당해후원회의회원으로부터후원금을납입받거나회원이아닌자로부

터후원인의연간납입한도액내의금품을모집하여당해정당등에기부할수있다.

후원인의기부한도는다음과같다.
①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공직선거의유무에관계없이연간2천만원을초과할수없음.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

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금품은〈표5〉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음.

③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금품은이를익명으로기부할수있음.

④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③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
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가명으로기부한금액을국고에귀속시켜야함.

⑤ 후원회의회원은연간1만원또는그에상당하는가액이상의후원금을납부하여야함.
후원회의모금·기부한도는다음과같다.
①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표 6>과 같
으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 등’규정에 해당하는 후
원회는그2배까지모금할수있음.

② 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①의 규정에
의한연간모금한도액과같은금액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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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후원인의기부한도

후 원 회 별 연간납입·기부한도

중앙당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

시·도당후원회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및당대표경선후보자의후원회

1천만원이하

500만원이하

각각500만원이하



③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이월하여기부할수있음

기부의 제한9)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누구
든지국내·외의법인또는단체와관련된자금으로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다.

나. 정치자금의기부와관련한세제상취급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
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
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다만,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정당 등으로부터 기부
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
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제혜택대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기탁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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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후원회의모금·기부한도

후 원 회 별 평 년 공직선거연도

중앙당(중앙당창준위포함)후원회 50억원 100억원

시·도당후원회 5억원 10억원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선거비용제한액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

국회의원후원회 1억5천만원

3억원

※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는지역구에후보자로

등록한후원회에한함.

국회의원후보자등및당대표경선후보자의후원회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9)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7대 국회부터는 법인후원이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전면금지하고 온라인
송금만을허용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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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

액을공제하고,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당해기부자의소득액에서공제한다. 

Ⅵ. 시사점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목적세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10). 다만 우
리나라의 목적세의 경우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한 세목으로 과징하는 조세이지만,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징수되는 세수 중에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납세자로부터
허락을받는제도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check-off 프로그램이 없이도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범위
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생각해볼수있다11).

첫째, 연방정부의 check-off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이 부패되었다는 인식
을 감소시켜 주고 정치자금의 공개적인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
기를기대하는제도이다. 

둘째, check-off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소액씩을 모아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일부 부유층이나 이익단체들의 자금에 의한 선거 결과에 따라 공공
정책이과도하게영향을받는것을방지해주기를기대하는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패한 정치자금이 정치·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자금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으로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che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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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heck-off 프로그램자체는우리나라의목적세와유사하다고도볼수있으나, check-off 프로그램을통해정치자금이조성
된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기금과유사하다고볼수있음.

11) 미국의주정부는주지사선거를위한정치후원금이외에도연방정부와달리다양한유형의check-off 프로그램을마련하고
있음. 주정부가다양한유형의check-off 프로그램을두는이유는크게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음. 첫째, 주정부의check-
off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호, 아동학대 방지 등 다양한 부문의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대체수단이 되
고 있음.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후원금을 제외한 check-off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주는 납세자의 납세액 일부
를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받을 환급액의 일부를 기탁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둘째,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
짐에 따라 조세만으로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운 공익사업을 납세자들에게 인식시켜 줌
으로써check-off 프로그램이아니더라도자선단체에직접적이고자발적인기부행위를하도록유도하는효과가있음.



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을지그가능성을검토해본다12).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

해 정치자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는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
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
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납세
자들이 납부한 세금 중에서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므로 결국 재정이 선거자
금을부담하는것이므로두제도가크게다를바가없다는주장을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선거자금을 부담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도로 인한 차이가 정치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에 대한 세제는 개인의
기부금에대해10만원까지는그 전액을, 10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소득세만큼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결
국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효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정치자금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중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적인 조류에도 부합하
지않는다.

반면 check-off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운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가 정치자
금을 재정으로 부담하면서도 현행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에 대한 세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정치의투명성을제고하는등의효익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

첫째, check-of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소액의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하므로 수많은 납세자, 즉 국민들이 자신이 부담한 세금 중에서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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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먼저정치자금이외의공익과관련한check-off 프로그램의도입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일단부정적으로판단됨. 첫째, 국
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민간 부문이 국민
복지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익과 관련한 check-off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과 어떤 형
태로든 관련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둘째, 공익과 관련한 기부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각종 단체들
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신고서식은
두 페이지에 불과한데, check-off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기부금의 수혜기관 또는 사업내용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서
식이매우복잡해질가능성이있으며, 이로인해세무행정비용이추가적으로많이소요될가능성이있음.

13) 다만후원인이후원회에납입또는기부할수있는금품은공직선거의유무에관계없이연간2천만원을초과할수없도록하
고있으므로무한정으로세제상혜택을주는것은아님.



미국의Check-Off 프로그램의내용과시사점▶▶

Check-of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소액의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야 하므로 수많은 납세자, 즉 국민들이 자신이 부담한 세금 중 소액씩을 모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된다. 이는 특정 후보를 후원하는 현행 정치자금의 기부와는 달

리국민들로하여금우리나라정치전체의투명성제고에기여하게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씩을 모아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된다. 이는 특정 후보를 후원하는 현행
과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와는 달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치 전체의 투명성 제고에 기
여하게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둘째, 수많은 납세자들로부터 허용받은 세수를 기금으로 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므로 수많
은 납세자, 즉 국민들은 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거자금 사용처에 대한 사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사후점검은각후보자간동일한기준으로비교·점
검될 수 있을 것이며또한 후보자또는 정당은특정 후보를 후원하는현행과같은 정치자금의
기부에비해선거자금을투명하게지출하도록훨씬더큰압력을받을것이다.

Check-off 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선거기금이 마련된다면 수많은 기금에 더하여 또 하나
의 기금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check-off 프로그램에 의한 대
통령선거기금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면 이 기금은
가장 의미가 있는 기금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사한 check-off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
히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선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을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으로 국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heck-off 금액의 한도, 기금
의 운영방안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납세자 1인당의 한도가 많은 금액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check-off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 정치의 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고 납세자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기금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 제도를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은 check-off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검토 이외에도 check-off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과세당
국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도같이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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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미국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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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뉴저지주의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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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세제개편동향

2005년도일본의세제개편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전문연구위원

기획

기획

＊『재정포럼』에서는 2005년 1월호부터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기획특집으로 마련하여 매월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2005년도 일본

의세제개편내용을게재합니다. 〈편집자주〉



Ⅰ. 서 론

일본의 세제개편 과정을 보면, 먼저 수상의 자
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1)에서 매년 경제·사회
의 구조 및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세제가 어떠
한 형태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은「세제
개정에 관한 답신」을 작성하여 수상에게 보고한
다. 이후 집권당인 자민당의 세제조사회가 정부
세제조사회가 작성한 답신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세제개정대강(稅制改正大綱)」을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세제개정요강(稅制改正要綱)」이 각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 세제개정요강에 근거
하여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2), 이 법률안

은국회의심의를거쳐최종확정된다.
2005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일정을 보면, 작년

11월 25일에 정부세제조사회에서「헤이세이(平
成) 17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을 작성, 보고
하였으며, 12월 19일에 여당인 자민당에서「헤
이세이(平成) 17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작성하였
다. 이후 올해 1월 17일에「헤이세이(平成) 17년
도세제개정요강」이각의결정된상태이다3). 

2005년도의 세제개정은 2004년도의 개정에
이어, 경제·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경
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구축에
관한 검토가 행해졌으며, 세제개정은 예년에 비
해 소폭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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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의세제개정은2004년도의개정에이어, 경제·재정상태를고려하면서지속적인경제사회의활성

화를실현하기위한세제구축에관한검토가행해졌으며, 세제개정은예년에비해소폭으로이루어졌다고할

수있다.

는 2005년도「세제개정에 관한 답신4)」과「세제
개정요강」을 중심으로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
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Ⅱ절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주요 세제개혁 및 최
근의 세제개혁 동향,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세제
개혁 방향 등을 검토한 다음, Ⅲ절에서는 2005년
도의 세제개정을 세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Ⅳ
장은정책적시사점이다.

Ⅱ 일본의 세제개혁

1. 일본의 주요 세제개혁

2005년도의 세제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에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일본의 세제개혁을 간
략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요청
에 의해 1949년 5월 일본에 도착한 샤우프(C.
Shoup)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은 동년 9월
에 일본세제의 전면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이를
샤우프 권고안이라고 한다. 포괄적 세제개혁을
제시한샤우프권고안은1949년, 1950년의세제
개정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일본세제

의근간을이루고있다.
샤우프 권고안의 이념은 영구적이며 안정적인

세제를 확립하여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소득
세는 과세단위를 동거친족 합산과세에서 개별 소
득자 단위과세로 변경하였으며, 자본 이득
(capital gain)에 대한 전액 과세나 이자소득의 원
천선택과세 폐지 등을 통해 과세 베이스를 포괄
적으로함과동시에세율을낮추었다. 

법인세는 35%의 단일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1948년에도입된배당세액공제에관해법인은개
인의 집합체라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이를 소
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위치부
여를함과동시에배당세액공제율을인상하였다.

이외에도 500만엔을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
0.5~3.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부유세의 도
입, 상속세·증여세를 일원화한 누적적 취득세 제
도의 도입, 조세특별조치의 감축 등을 실시하였
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장부서류에 거래내
역을 기장하게 하는 관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
색신고제도를도입하였다.

지방세는 지조(地租), 가옥세를 개정하여 고정
자산세(부동산세)로통합하였으며, 집행상의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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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세제조사회가작성하는답신을집권당의세제조사회가검토를하기때문에정부세제조사회의답신내용이전부법률화되는것은아니나
거의대부분수용되고있다.



을이유로실시전에폐지는되었으나사업세를폐
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도입할 것을 제안
하여입법화까지되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샤우프 권고에 근거한 세제는, 이론적으로 수미
일관된 조세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나, 집
행상의 어려움과 2차대전 직후의 일본의 경제·
사회 실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 도입 직후
부터 수정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집행상의 어려
움을 이유로 1953년 부유세, 누적적 취득세 제도
가 폐지된 것 외에도, 1954년 부가가치세가 한
번도 실시되지 못한 채 폐지되어 사업세가 계속
해서부과되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샤우프 세제 이후 일본의 주요 세제개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 및 소비세의 도입을 비롯
한간접세에대해근본적인개정을실시한1987~
1988의세제개혁, 지가세(地價稅)의도입을포함
한토지세제의종합적인개정을실시한 1991년도
의세제개혁, 고령화의급속한진전과중견소득자
의 조세부담 증가를 배경으로 소득세 및 개인주민
세의 누진구조 완화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비세
특별조치등의개혁과함께, 소비세율인상을결정
한1994년의세제개혁, 그리고경기회복을최대한
고려하여개인소득과세의정률감세등의영구적인
감세가행해진1999년의세제개혁을들수있다.

2. 최근 일본의 세제개편

이상의 개략적인 세제개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세제는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천하여 왔다. 21세기에 들
어선 오늘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면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여기에더하여고용형태및개인생활
양식의다양화가진전되고있다. 이러한변화가운
데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고 장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활성화 실현을 위해 세제를 새로운 사
회에맞도록개정할것이요구되어지고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최근 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에 걸친 답신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제개혁방안을
보면, 1)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
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를 기본으
로 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사회 활성
화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실시할 것 2)경
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세 부담
의 왜곡이나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있는 세제상의
조치를 적정화 할 것 3)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간소화할 것 4)안정적인 세입구
조를 구축할 것 5)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세의
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중심을이루고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점에 입각하여, 최근 들어
실시한 세제개혁을 보면 먼저, 출산율 저하와 고
령화로 인한 저축률 저하 경향에 대응하고, 개인
금융자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의 유용한 활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증권세제의 경감·간소
화, 상속세·증여세의 통합화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이나 자원·자본·지식의
흐름변화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설비투자 감세
의 집중·중점화 외에도 약 30년 만에 미·일조
세조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의 노력과 상호 작용하여 착실하게 경제·사
회활성화에이바지하고있다고평가되고있다.

이상의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조세부담의 왜곡을 시정하는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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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여

기에 더하여 고용형태 및 개인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공평한 사회를 구축

하고장래에도지속가능한경제사회의활성화실현을위해세제를새로운사회에맞도록개정할것이요구되

어지고있다.

배우자특별공제(증가분에 대한)의 폐지, 연금과
세 개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세에 대한 신뢰
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점 제도 등의 개혁
도실시하였다.

3. 앞으로의 세제개혁 방향

최근 일본 경제는 불량채권처리를 비롯한 구조
개혁의 추진으로 기업부문의 이자부채가 버블 붕
괴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민간경제의 체
질강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 이익이 대
폭 확대되었으며, 설비 투자도 증가하였다. 유효
구인배율5)의 상승과 더불어 실업률이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개인소비
도증가하였다. 

그러나 재정은 버블 붕괴 이후 대규모 경기대책
실시로 인한 장기부채 잔액 누증으로 인해 선진
국 중 최악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방치하면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배경으로 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시장
의 기능,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에 대한 국민이나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를 달성하여야
한다는주장이증가하고있다.

인구감소사회의 도래 등 미증유의전환기를 맞
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세제조사회는 위기적인
재정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공적 부문을 구
축하기위해세입·세출양면으로부터의재정구조
개혁, 중앙·지방의 삼위일체 개혁, 조세·사회보
장부담에관한개혁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세입·세
출 양면으로부터의 재정구조개혁은 경제규모에
비해 공채잔고가 누증하지 않는 재정 체질을 확
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1)기초적 재정수지 흑자
화 2)사무·사업의 민영화, 규제개혁 추진 3)각
종 제도·시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그 내
용으로하고있다.

지방의 자주성,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이 스스로
의 책임과 판단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중앙·지방정부간의 삼
위일체 개혁을 들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간의 삼
위일체 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
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에 관한 개혁을 지칭하
는 것이다. 삼위일체 개혁의 달성을 위해서는
2006년도까지 국고보조부담금 개혁에 맞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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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3개월간의구인배율. 구인배율= 구인자수/ 구직자수.



적인 세원이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세 체계 가운데 개인주민
세가 응익성,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합치한
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
의이양을기본으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사회보장부담에 관한 개혁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의 활력을 유지한다는 관점에
서, 예컨대 조세·사회보장부담에 재정적자를 더
한 잠재적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의 목표를
50% 정도로 하면서, 정부규모 상승을 억제할 것
을권고하고있다. 이를위해세출전반에걸친개
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사회보장급
부의 형태에 관해 연금, 의료, 개호(介護) 등을 통
합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정책이나 출산율 저하
대책과의 관련도 고려하면서,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지속
적인 성장을 계속하던 우상향 경제의 종언이나
개인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경
제·사회의 질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중앙·
지방간의 삼위일체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수미상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세제개혁 방안
을개별세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개인소득과세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여러 번에 걸친 감세 결
과, 주요국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 수준이 낮은 편
이다. 지속가능한 공적 부문의 구축을 위해 안정
적인 세입구조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소득

과세에 대해 재원 조달이나 소득재분배 등 본래
소득세가 달성해야 할 기능 회복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의 부담을 변경할 때는
이상의 재분배 기능의 회복에 더하여 저출산율,
고령화의 진전, 가족세대 유형이나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하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하
여,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가능한 한 저해하지 않
도록하는부담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다. 

1) 세원이양

중앙·지방의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서 보
조금 개혁과 함께, 2006년까지 소득세로부터 개
인주민세로 본격적인 세원이양이 실시되게 된다.
이 세원이양은 폐지되는 국고보조부담금에 관한
재원조치로서 실시되는 만큼 소득세법 및 지방세
법의 개정에 따른 영구조치로서 실시되는 것이
적당하다.

한편 세원이양시에는 개인소득과세 체계에서
의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역할분담의 명확화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응익성이
나 편재도(偏在度) 축소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할(所得割)의 세율 평탄화를 실시
하는것이기본이되어야한다고여겨진다. 

2) 정률감세

정률감세는 소득세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1999년도 세정개정 당시 현저히 정
체한 경제활동의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소득과세의 근본적 개혁까지 긴급피난적인
특별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은
구조개혁의 진전으로 인해 민간경제의 체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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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제조사회는 앞으로의 세제개혁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던 우상향 경제의 종언이나 개인의 가치관

및생활양식의변화와같은경제·사회의질적변화를반영할뿐아니라중앙·지방간의삼위일체개혁, 사회

보장제도의개혁과수미상관으로진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가 실현되고 있어 정률감세가 실시된 1999년 당
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호전되고 있다. 또한 계속
하여 개혁이 결실을 맺는다면 민수주도의 경제성
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정률감세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
소하였다고할수있다.

3) 개인주민세

주민세란 도도부현(道都府縣)세와 시정촌(市
町村)6)세를 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민은 개
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개인주민세의
납세자는 시정촌(도도부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시정촌(도도부현) 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당해 사
무소, 사업소또는가옥이있는시정촌(도도부현)
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로서, 전자에 대해서
는 시정촌민세 3천엔과 도도부현민세 1천엔(均
等割額) 및 소득에 따른 주민세(所得割額)의 합
산액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균등할액에 따라 과세
한다.

균등할(均等割)인 세율은 이제까지의 국민소득
이나 지방세출 등의 추이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세율 인상이 요구되고 있

다.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할액의 소득공제
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비용을 주민이 그 능력
에 따라 부담을 넓게 분임한다고 하는 개인주민
세의 성격이나 응익원칙에 근거하여 과세 베이스
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관한 비과세 한도액 제도는 현
역세대와 고령자간의 조세부담 공평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자와 같이 정말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
한제도로개편해야한다.

나. 소비세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대 초반에 기초적인 재
정수지 흑자를 위해 세입·세출 양면에서 재정 구
조개혁을 추진해 가야 한다. 세출개혁 노선의 견
지·강화와 함께 소비세에 관해서도 국민적인 논
의를해갈필요가있다.

소비세는모든 세대가 넓게 공평하게 부담을 나
누어 가지는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세목이다. 앞으로 소비세 체계구축에 있
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장래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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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도부현(道都府縣)과시정촌(市町村)은일본의행정단위임.



율 수준이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경우,
식료품 등에 대한 경감세율의 채용 여부가 검토
과제가 된다. 그러나 소비세의 세율구조의 형태
에 관해서는 제도의 간소화, 경제활동에 대한 중
립성의 확보, 사업자의 사무분담, 세무집행 비용
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 저소
득층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는 세제 전체나 세출
을 포함한 재정 전체의 입장에서, 최근 민간 비영
리활동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충
분히논의되어야할것이다. 

소비세는 재정 전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세이며, 기본적으로 일반 재원으로 해
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세율을 인상할 때는 국민
의 이해를 얻기 위해 사회보장의 급부수준과의
관계를명확히설명해야할필요가있다.

다. 상속세

상속세 부담은 누차에 걸친 감세나 각종 특례의
확충에 의해 대폭 완화되었다. 한편, 최근 경제의
스톡(stock)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성
의 고령화를 배경으로 고령자층의 자산보유 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득, 소비, 자산 등의 다
양한 과세베이스에 적절한 부담을 추구하여야 한
다는 점과 특히 앞으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자산의 재분배기능을 지니
는상속세의역할은더욱중요하다하겠다.

더욱이 저출산율, 고령화의 진전이나 노후부양
의 사회화에 따라 현역 세대의 부담 증대가 예상
되는 가운데, 상속시에 남겨진 자산에 관해 그 일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관점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필요성도높아지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보다넓은범위에서적절
한 조세부담을 추구하기 위해 상속세의 과세베이
스 확대를 계속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003
년도 세제개정에서 생전 증여의 원활화를 목적으
로 도입된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자산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청년층의 주택 취
득이나 사업 계승에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앞으
로도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급에 노력
할필요가있다.

라. 법인과세

1) 법인세

법인세에 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고, 기업
활동에 왜곡을 적게 주는 중립적인 세제를 목표
로 하여 과세 베이스를 확대·적정화하면서, 세율
을 낮추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설비투
자 감세라고 하는 정책세제의 집중·중점화를 꾀
한것외에도, 상법개정등에따른인프라정비로
서 조직재편세제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앞으로도,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는관점에서개혁을추진하여야한다.

법인세율은 이미 다른 선진국 정도의 수준이므
로, 당분간 인하를 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연구
개발·설비투자 감세의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경
제·재정 상황, 일본의 조세부담 수준이나 조세체
계 전체의 형태와의 관련, 다른 선진국과의 세율
균형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다.

기존의 조세특별조치에 관해서는 그 효과를 검
증하면서, 계속하여 합리화를 과감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경제·사회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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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의 역할은 가격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 억제 효과를 중시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온난화 대

책의 재원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경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난화 대책 예산과의 관계, 세

수의사용처를특정하는것의문제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정말로 유효한 정책세제에의 집중·중점화를 꾀
할필요가있다.

2) 법인사업세

법인사업세는 복수의 도도부현(道都府縣)에 사
무소 등을 두는 법인에 대해 사업 활동과 행정 서
비스의 수익관계를 적확하게 반영하고 세원 귀속
을 적정하게 행하기 위해, 분할 기준에 의해 과세
표준을 도도부현 사이에 분할하는 제도이다. 이
분할 기준은 1989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으나,
IT화의 진전이나 아웃소싱(outsourcing)의 활용
이라는 법인의 사업 활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세
에서 사회보험진료보수에 관한 과세의 특례 조치
에 관해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꾀한다는 관점에
서신속히철폐해야한다.

마. 주세

최근 생활양식변화 등을 배경으로 주류 소비의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진전
과 함께 종래에는 다른 원료나 제조법에 의해 동
종·동등한 것이면서 조세부담이 다른 주류가 생
산되고 있다. 주세에 관해서는 주류의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라, 세제의 중립성이나 공평성

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류 분류의 간소화를 꾀하고 주류간 조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긴급하면서 포괄적으
로개정해야한다.

바. 지구온난화문제에의대응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정한 교토
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
본의 국제적 책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다. 이러
한 가운데, 일본의 배출량은 민생·운수부문을 중
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삭감을 위해 조급
히추가적인대책을검토할것이요구되고있다.

그 일환으로서 환경세 도입에 관해서는 중앙·
지방정부의 온난화 대책 전체 가운데에서의 구체
적인 위치를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현 시점
에서는 다른 정책 수단과의 관련에 있어 환경세
의위치부여가반드시명확하다고할수는없다. 

환경세의역할은 가격 인센티브를통한 배출 억
제 효과를 중시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
인 온난화 대책의 재원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경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온난화
대책 예산과의 관계, 세수의 사용처를 특정하는
것의문제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환경세는 국민에게 넓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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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도입을 검토할 때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
이 불가결하다. 국민경제나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주는 영향, 기존 에너지 관계제세와의 관계, 기타
세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다양한 시각에
서의 검토과제가 많다. 앞으로 온난화 대책 전체
의 논의 전개를 고려하여 환경세에 관한 많은 논
점을가능한한조급히검토해야한다. 

바. 기타

1) 기업연금 등에 관한 세제

공적 연금에 더해지는 기업연금 등의 사적 연금
은 보다 여유 있고 다양한 노후 생활의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해 그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업연금 등에 대한 과
세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금제도를 둘러싼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특별 법인세(퇴직연금 적
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거출·운용·급
부의 각 단계를 통한 부담의 적정화 관점에서 종
합적인검토를할필요가있다.

2) 조합사업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

오늘날 법인형태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에
의한 사업·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
한 가운데, 조합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이용
한 절세를 꾀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
응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다.

Ⅲ. 2005년도 세제개정안의 내용

1. 개인소득과세

Ⅱ장에서설명하였듯이정률감세는1999년도세
제개정시당시현저히정체한경제활동의회복에이
바지한다는관점에서개인소득과세에대한특별조
치로서도입되었으며, 이를충당하기위한재원없
이매년3조수천억엔이라는규모로계속되어왔다.

그러나최근구조개혁의진전으로인해민간경제
의 체질강화가 실현되고 있어 정률감세가 실시된
1999년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호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률감세를 계속해야 할 필요
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정률감세제도의 폐지가 제
기되어, 2006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단,
경제에의영향을고려하여 2006년에 일시에 폐지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
여 2005년도 세제개정에서 정률감세에 관해 현
행의 소득세액 20% 상당액(20% 상당액이 25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25만엔)을 소득세액의
10% 상당액(10% 상당액이 12만 5천엔을 초과
하는경우는12만5천엔)으로1/2로감축하였다.

2. 주택세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소득세가
경감되는「주택 차입금 감세」대상범위가 2005
년도부터 확대된다. 현재 맨션인 경우 건축 후 25
년, 목조 주택인 경우 동 20년 이내의 물건만이
대상이나, 2005년 4월 이후부터는 국가가 정한
내진(耐震)기준을 만족하면 현재는 대상 외인 물
건도차입금감세를받을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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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의 세제개정으로 2005년도 4월부터는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정계좌에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계좌로 관리되어 온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의 청산종료 등에 의해 무가치화 손

실이발생한경우이를주식등의양도손실로인정하는조치를강구하고있다.

3. 금융·증권세제

고령화, 저출산율의 진전 등으로 인해 저축률이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금융자산의 효율적
인 활용이 중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의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는 개인 투자가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소위 장
롱주식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현재 장롱주식
은 간편한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회사
등의「특정계좌」에 맡길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2005년 3월로 일단 폐지되나, 이번 개
정으로 2005년 4월 이후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특정계좌에넣는것을가능하게하였다.

특정계좌란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가
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증권회사가 연
간 매매손익의 계산을 대행하고 고객이 희망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를 완료하는
제도이다. 증권세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신
고 납세하는 신고분리과세가 원칙이나 특정계좌
의 경우는 신고분리과세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계좌에 예금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 이번 조치는 개별투자가들에게 유리한 조
치라고받아들여지고있다.

단 세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가격의 산정

방식이 이번 개정으로 약간 변경되었다. 과거 절
세의 온상이었던 특정계좌 예금시의‘인정 취득
가액’이신제도에서는폐지된다.

현행제도는 취득가격에 관해 1)실제 취득가액
2)명의변경시의 주가 3)인정취득가격(2001년
도 10월 1일 종가의 80%)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도록하고있다. 취득가격을선택할수있게한이
유는 구입시의 거래보고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
을 모르는 투자가가 많았기 때문이나, 실제로는
주가가 대폭 하락한 주식을 구입하여 보다 높은

‘인정 취득가액’으로 특정계좌에 맡긴 다음 나중
에 매각시, 실제로는 차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
고 손실을 입은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
나 2005년도의 세제개정으로 2005년도 4월부
터는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
정계좌에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계
좌로 관리되어 온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의 청산
종료 등에 의해 무가치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를 주식 등의 양도손실로 인정하는 조치를 강구
하고있다. 

4. 국제과세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나라와의 사이에 조세조약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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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확충은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
현하기 위한 기반강화와 연결된다. 2005년의 세
법개정으로 국제적인 투자교류나 기술이전 촉진
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인 조세조약의 개정이 적
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자
회사 합산세제에 관해 국제적인 기업 활동 실태
에 대응한 합리화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일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비
과세특례를받기위한절차를간소화하였다.

현행제도에서는 해외투자가의 계좌가 있는 해
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가별로 거래 정보를
국채구입의 창구인 일본의 금융기관에 즉시 통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5년 4월부터는 통지
를 분기에 1회로 줄이고 통지할 정보도 투자가별
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일괄하여 통지하는 것도
인정하기로하였다. 

또한 (일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 국내
부동산과의 형평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해외투자
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이제
까지는 토지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비
거주자도 과세하였으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매각익은 일본에서는 과세할 수 없
었는데, 2005년 4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
는 토지보유 기업의 주식 매각익에 대해서도 과
세를할수있게되었다.

5. 기타

가. 중소기업관련세제

1)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가칭)의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경영혁신·창조촉진

지원을위한세제상의조치를강구한다. 
2) 특정 중소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양도

익을 1/2로 경감하는 특례(소위 엔젤세제)의
적용기한을2년연장한다.

3)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 농업신용
기금협회 등 저당권 설정 등기부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세율경감조치의적용기한을2년연
장한다.

나. 지방분권의추진

삼위일체 개혁의 일환으로서, 2006년도 세제
개정에서는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의 본격
적인 세원이양을 실시한다. 2005년도에는 잠정
적 조치로서 소득양여세로부터 1조 1,159억엔의
세원이양을실시한다. 

다. 특정비영리법인(소위NPO 법인) 등의지원

1) 인정NPO 법인의인정요건을완화한다.
2) 소득세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총소득의 25%

에서30%로인상한다.

라. 기업재생관계세제

민사 재생법 등의 법적 정리 및 일정 사적 정리
가 행해지는 경우 채무자인 법인에 관해 자산의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조치와 기한이 다 된 결손
금을우선공제하는조치를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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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의 기본 방향은‘활력’, ‘환경’, ‘지속가능’을 주제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회

의평등과세대간공평을꾀할수있도록, 그리고글로벌화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개편하고있었음을알수

있었다.

마. 교육훈련비에관한세액공제

교육훈련비의증가액의25%를법인세액에서공
제하는제도를도입한다. 단중소기업에관해서는
각연도의교육훈련비의총액에대해교육훈련비증
가율이40% 이상인경우는20%, 교육훈련비증가
율이40% 미만인경우는교육훈련비증가율에0.5
를곱한금액을세액공제하는우대조치를취한다.

Ⅳ. 정책적 시사점

현재 일본은 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
소와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장기고용과 연공임
금으로 대표되던 일본형 고용제도의 붕괴, 개인
의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 환경부담의 증
대와 글로벌화의 진전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
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의 방향을 과감하게 정리한다면‘양적
확대’에서‘질적 충실’, 그리고‘표준’에서‘다양’
으로변화하고있다고할수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이러
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세·재정 제
도 역시 변화의 방향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검토
하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전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세제개혁의 방향

을 살펴본 결과,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은‘활력’,
‘환경’, ‘지속가능’을 주제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
택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과 세대간 공
평을 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화를 적극 활
용할수있도록개편하고있었음을알수있었다.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소의 시차 및 정도 차이는 있으나 우리
나라도 직면하고 있고 곧 직면할 변화이다. 따라
서 일본의 세제개혁의 방향과 정책효과 등을 면
밀히 분석하는 것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조세·재정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
이되리라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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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면제회사허용’추진

□벤처창업 장려를 위해 일본에서 법인세를 면제받는 새

로운 형태의 사업체가 허용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

經濟)신문이4일보도

⎴보도에따르면일본경제산업성은벤처창업을적극장

려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조합의 중간형태인‘유한책

임사업조합(LLP)’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달 중 열

릴정기국회에관련법을제출키로함

⎴LLP는주식회사와는달리법인세를낼필요가없으며

이익배분도 출자액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음. 또 사업

에 실패할 경우 출자액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

임제를적용받음

□일본정부가LLP 설립을허용키로한것은자금력은부

족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벤처기업

창업을적극장려하기위한것임

⎴경제산업성 관계자는“LLP를 허용하면 기업과 연구

자 등 개인이 공동투자를 통해 신규 사업에 쉽게 진출

할수있을것”이라며“법인세면제조치도 투자촉진을

유인할것”으로기대함

□LLP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출자자가 이익

을 얻은 단계에서 기타 소득과 합쳐 세금이 부과됨. 다

만 과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에

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목적으로 자금만 출자

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음

〈헤럴드경제1/4〉

홍콩, 역외펀드소득세면제추진

□홍콩이 국제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역외펀드에 대

한소득세를면제해주는방안을검토하고있어이에따

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

으로예상됨

□홍콩 정부는 5일 홍콩 비거주자가 역외펀드를 통해 홍

콩자산에 투자해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

한다는내용의세법개정안을의회에제출했음

⎴이 같은 조치는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

고있는싱가포르가역외펀드에대한면세조치를시행

함에따라국제자금이대거싱가포르로이동할가능성

이높아진데따른것임

⎴홍콩은 역외펀드에 대해 암묵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소득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이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에서발행하는「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www.kipf.re.kr)에게재되어있습니다. <편집자주>

조세 정책



재정포럼 95

세를징수할움직임을보여왔음

⎴홍콩 세무당국인 IRD는 케이만아일랜드나 버진아일

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적을 두고 있는 역외펀드가 주

식·부동산 등 홍콩자산에 투자해 올린 소득에 대해

17.5%의소득세를부과하는세법개정안을지난해내

놓았음

⎴그러나이법안은펀드매니저들의홍콩펀드시장에대

한 고사 가능성 제기와 아예 홍콩에서 철수하겠다는

위협으로인해의회에올라가기도전에폐기되었음

□홍콩이 역외펀드에 대한 면세조치를 유지하게 됨에 따

라아시아금융허브로서의위상은더욱강화될전망임

⎴헤지펀드 등 국제 금융자본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

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펀드운

용 수입에 대한 해당 국가의 세금인데 홍콩은 이 법안

이 통과되면 더욱 투명한 세금체제를 갖추게 되기 때

문임

⎴최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

도 홍콩과의 정면대결보다는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운

용부분을 특화시키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쟁력을 따지

자면홍콩이압도적으로앞서나가고있음

⎴홍콩 내 헤지펀드 자산총액은 86억달러를 넘는 반면

싱가포르는20억달러정도에불과한실정임

〈서울경제신문1/7〉

멕시코, 2005년대규모관세인하

□멕시코 경제부는 2004년 12월 30일자 관보를 통해,

2004년 12월 31일부로 9,336개 HS CODE에 대한 관

세를인하한다고발표

⎴이번 조치로 멕시코 전체 수입품목의 76%에 해당하

는품목에대해관세인하가적용

□소비재부문 평균관세는 25.6%에서 18.3%, 중간재는

13.8%에서 10.8%, 자본재는 13.6%에서 10.6%로 인

하

⎴부문별로는 장난감, 섬유, 의류, 가구 등 소비재가 가

장 큰 관세율 인하를 보였는데, 장난감 부문의 평균관

세율이 24.9%에서 18%로, 의류 20.4%에서 15.6%,

가구22.2%에서17%로낮아지게되었음

⎴원자재, 중간재 및 농업, 목재, 금속, 제지, 출판, 화학,

의약품, 고무, 플라스틱 등은 다소 낮은 관세인하율이

적용

⎴차량의 경우, 트랙터, 화물자동차 등은 관세가 인하되

었으나, 일반 승용차류는 제외되었으며, 타이어도 일

반 승용차용은 제외되었다. 또한, 반덤핑관세가 부과

되고있는중국제품에는관세인하가적용되지않음

□멕시코경제부는이관세인하조치가각산업별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밀수억제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

으로기대하고있음

〈2005년관세인하안〉

주: 평균관세율은제3국에대한평균관세율을의미
자료: 멕시코경제부

산 업
해당 관세인하 전 관세인하 후

HS CODE(개) 평균관세율(%) 평균관세율(%)

장난감

가구

신발

섬유, 의류

농업

목재

자동차및부품

기타제조업

금속제품

기계장비

제지, 출판

화학, 의약품, 고무, 플라스틱

광물

88

59

5

152

776

144

246

1,068

1,191

2,187

226

2,993

201

24.9

22.2

21.8

20.4

19.4

18.2

17.7

17.1

16.1

14.6

14.2

12.1

11.8

18

17

16

15.6

14.9

14.8

13.9

13.2

12.7

11.4

10.9

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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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는 관세수입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 및 불법수

입감소로세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또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물론 제품가격 인하로

멕시코 소비자들이 연간 5억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강조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 이외에도, 올해

초에 신발용 화학제품 60개 HS Code에 대한 5% 관세

인하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화학제품들을

멕시코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 제도에도포함시

킬계획임

⎴멕시코 정부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대한

평균관세율 인하 및 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원자재및부품관세인하에노력할예정이라고밝히고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한 향후 추가 관세 인하 조치가 기

대됨

〈KOTRA 경제무역정보1/4〉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 기업소득세 단일화 5〜10년 과

도기요구

- 54개다국적기업, 건의서초안마련

- 최종안, 재정부·상무부·세무총국 등에 전달 방침…중

국은다른생각

□중국이 내·외자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단일화 조치

를준비하고있는가운데상하이와베이징에진출한54

개 다국적기업들이 5〜10년간의 과도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관한 중국투자 다국적기업의

생각(在華投資的跨國公司對新企業所得稅法的若干看

法)』이라는 건의서를 마련, 조만간 최종 수정안을 재정

부, 상무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것으

로알려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업소득세 단일화 작업

을 본격화하면서 GE 등 중국에 투자한 지 오래된 다국

적기업들이 컨설팅사에 의뢰하여 상하이와 베이징 주

재54개다국적기업을대상으로신(新)기업소득세법에

관련된설문조사를실시

⎴다국적기업들이 마련한 건의서 초안에는 ▲단일화 조

치 시행 이전에 5〜10년간 과도기 ▲연구개발(R&D)

및 외주 서비스(External Service) 등에 대한 기업소

득세혜택조치부여등의요청사항이담겨있음

⎴이번 건의서 작업에 참여한 다국적기업의 한 세무 관

계자는“내·외자기업소득세단일화조치가시행돼도

중국의 전체 세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국적기업들의적자가확대될가능성이있고중국기

업에대한세율인하효과도제한적이라고주장

□그러나중국측에선다른반응을보이고있음

⎴진버성(金伯生) 상무부 외자연구부 주임은“기업소득

세 단일화는 어쨌든 해야 할 일”이고“많은 다국적기

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중국의투자환경”이라며세제개혁이다국적기업에주

는 영향은 크지 않아 중국은 여전히 최고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될수있다고주장함

⎴중국 세무학회 이사인 후이지앤(胡怡建) 상하이 재경

대학 교수는“내·외자기업에 대한 동일세율 적용이

외국기업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이라 언급하며

“다국적기업들의일부주장은합리적이지만세제개혁

의 목적은 평등과 공평성을 위한 것이며, 정부의 외국

인투자유치정책에도변화가생겼다”고지적. 이는외

자유치 방향이 일반업종에서 중점업종,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 일반투자에서하이테크및환경투자등으

로바뀌었다는사실을 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음

⎴상무부 국제경제무역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박

사는“근본적인원칙은내·외자기업에동등한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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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라며“우대정책을쓸수는있지만중국기업

과외국기업을분리해서는안된다”고강조

⎴다국적기업들이 요구한 세제혜택 범위 확대에 대해서

도 그는“중국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

는 것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며 다국적기

업들의 5〜10년 과도기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너무

길다”는지적

□중국 정부의 세제 단일화 조치는 원칙은 세웠으나 시행

되기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시한 다양한 자기주장

및의견들이꼬리를물것으로전망

⎴중국정부는기업소득세단일화법안(초안) 작업에이

미 착수했고 국제 세미나도 2차례 개최했으나 단일세

율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

지않은상황임

〈KOTRA 경제무역정보1/13〉

러시아, 부가가치세 추가삭감 검토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기 위해 부가가치세 요율을 현재의 18%에서

13%로내리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힘

□러시아 GDP는 2003년 7.3%의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04년 6.8~6.9%, 2005년 4.5~6.2%의 성장률

(2004년, 2005년은 전망치임)을 보여 성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이미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20%에서18%로내린바있으나실효를거두지는못함

⎴러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3%로 내릴 경우, 러시

아 GDP가 많게는 연간 2%까지 추가 성장하며, 업계

에서는 올 부가가치세 1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예측

□한편 프라드코프 러시아총리는 부가가치세 삭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사회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나금융부장관쿠드린은크게반대하고있음

⎴사회안정화기금은 러시아가 고유가 시기에 원유를 판

매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기금으로서

장차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현재약190억달러를보유하고있음

⎴기금을 창안한 쿠드린 장관은“러시아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나, 외채

가 많은 점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 기금으로

먼저외채를갚아야한다”고주장

〈KOTRA 경제무역정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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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일본 경제의 10대 서프라이즈

□올해 세계 경제 10대 서프라이즈를 예언한 모건스탠리

가이번에는`일본경제10대서프라이즈를발표

□모건스탠리 로버트 펠드먼 일본담당 이코노미스트는 6

일올해일본경제10대이슈를발표

⎴펠드먼은이같은이슈들이실제로현실화될가능성은

33% 정도지만 자신은 50% 이상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밝힘

⎴펠드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이익 감소, 일·중

관계개선, 위안화 절상 타격 미미 등을 10대 서프라이

즈로지목

◆기업이익감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일본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 기업이익은 여름

전에는 증가하기 힘들며 2006회계연도가 되어야 가시적

인개선조짐이나타날것임

◆에너지중요도강화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에너지 개발, 에너지 기술향상 등

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질것임

◆일본·중국관계개선

일본·중국 관계악화로 일본기업의 중국 진출이 타격을

입을것이란예상은과도한것임. 두나라는협력관계를유

지하고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며 남중국해 가스 개발사

업등에서도양국이협력할수있음

◆위안화절상타격미미

위안화 절상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약 절상된다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임. 현재 중국의 인

건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엔화 기준으로 10~20%의

임금상승이일어나도일본기업의수익성이크게타격받지

는 않을 것임. 오히려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인의 구매력이

대폭증가해일본제품의소비를늘릴전망

◆우정국개혁

자민당 내 개혁 반대세력 등은 총선 악영향을 우려해 우

정국 개혁을 반대하고 있으나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우정

국 민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우정국 개혁은 도로,

운송, 펀드 운용 등 여러 분야의 사업기회를 대폭 늘려줄

전망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강화

일본기업의 인수합병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업 내 경영효율성 및 구조조정 강

화를 이끌어 내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

(ROE)을높일것임

◆재정개혁

국가부채가 과도한 일본의 경우 재정개혁이 매우 중요

함. 의료, 복지, 교육 등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서 아웃소싱이 필요함. 아웃소싱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짐. 의료부문 지출은 IT솔루션

구축에집중되어야함

◆세제개혁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게 유지할 것임. 따라서 세금이 인상되어도 기업의 부담

은크지않을전망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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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강세타격미미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상승하겠지만 달러/엔 환율 하락

은90엔에서제한받을것이며추가엔강세가일본기업이

익에심각한타격을줄것이라고도전망하지않음. 엔강세

는원유수입가격하락등긍정적효과도많음.    

〈edaily 1/6〉

쓰나미로 인한 경제피해 얼마나 될까

□아시아 곳곳이 쓰나미로 인한 대형 참사에 휩싸인 가운

데 쓰나미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참사 규모에 비해서

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하였으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와 국제 구조

기구들이 전염병 등의 발병과 사회적 불안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망이 바뀔 수도

있을것이라고전망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

지만 경제활동에 중요한 핵심 인프라는 거의 피해를 입

지않았음

⎴쓰나미관련피해규모가아직집계중인상황이지만지

난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 220억~250억달러

의 피해를 낳은 허리케인 등 최근 발생한 여타 자연재

해보다이번쓰나미의피해규모는적을것으로전망

⎴지난해 전 세계를 위협한 유가상승 문제나 2003년 아

시아에 발생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다충격이덜할것이란분석이나오고있음

⎴CSFB의 조셉 라우 이코노미스트는“피해 수치만 봐

서는 타격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중요한 사실은 주

요산업분야가피해를받지않았다는것”이라지적

□발병위험남아

⎴단이코노미스트들은추후신속한구제금및의료지원

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망이 크게 바뀔 수도 있

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병이 발발할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영향은커질것이며관광산업에도타격을입힐

것이라지적

⎴또 피해복구 지원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안이야기되고시간이지날수록피해상황이커질수

있어 쓰나미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

도제시

⎴말레이시아의경우, 대부분의주요생산시설은말레이

시아 북동부 페낭섬에 위치해 있어 쓰나미로 인해 해

안가에 위치한 호텔과 선박의 대부분은 파괴되었지만

공장시설의피해는거의발생하지않음

⎴페낭의 경제계획장관인 토 킨은“당장 관광객의 수는

줄어들겠지만 경제에 별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

라고언급

□관광문제는태국이제일심각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도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발리 등 가장 인

기 있는 관광지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타 국가들에 별 영향이 없을 것

이라판단되기때문임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향후 1년간 태국의 관광객

이50% 가량감소할것”이라전망하며관광산업이태

국 경제의 6%(인도네시아 2.1%, 인도 0.7%)를 차지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이라예측

⎴CSFB는“태국은 유명 리조트 시설뿐만 아니라 인기

관광상품인 산호초가 파괴되어 앞으로 산호초가 자라

는 데만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해안이

진흙투성이라해변이복구될수있을지도의문인상태

라고덧붙임

⎴JP모간은이번1분기동안태국경제가거의성장하지

않을 것이나 2분기부터는 다시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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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것으로전망

⎴이는 주요 항만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태국 핵심 경

제 인프라가 방콕에 위치해 있어 거의 쓰나미에 타격

을입지않았기때문임

□인도네시아세금우대조치로투자유인

⎴인도네시아 경제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아체 지역도

석유, 석탄광산,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등 주요 경제

자산들이거의피해를입지않음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올해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

히고 연이어 안와르 재무 장관도 전날“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우대 조치를 제공

할것”이라고밝힘

□인도는 대규모 어업시설이 해일에 휩쓸려 갔지만 첸나

이의 주요 항만시설에 대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며 소

프트웨어분야의피해도거의발생하지않았음

□스리랑카는 대부분의 주요 산업 인프라가 내륙에 위치

하고 있지만 관광과 어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1%p 가량줄어들것으로전망

〈머니투데이1/4〉

프랑스, 경기활성화 정책 발표

□최근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과 게이마르 재경장관은 미

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소비·고용촉진 등을 위한

경기활성화정책을연이어발표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까지 산업혁신청을 창설, 20억유로의 예

산을 마련하여 동 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액과 동

일한금액을일정기간지원하는방안을추진

□소비촉진을위해

⎴오는 2007년까지 소득세를 약 20% 인하하고, 15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들의 주식매도시 매매차액에 대

한세금을면제해주는한편

⎴저소득층에대한은행대출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

록소액대출조건의대폭적인완화를적극유도

□또한, 고용확대를위해서

⎴2004년 11월말 현재 9.9%(270만명)에 달하는 실업

률을올해말까지9.0% 이하로축소한다는목표하에

⎴기업의 신규 고용시 부과되는 직업세를 감면하고, 특

히 수공업·소규모 상업 등 기피업종에 취업하는 근로

자들에 대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추가 감면하는 방

안도적극검토

〈국정원국제경제1/14〉

독일·일본이 미국·영국에게 뒤처진 이유는

- “토끼가왜거북이에게졌을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리스트 마틴 울프

(Martin Wolf)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비

영미권 선진국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선진 국가를 각각‘토끼’와‘거북이’에 비유하면서 왜

1990년대 이후‘토끼’가‘거북이’에게 졌는가라는 질

문을던짐

□이 질문에 대해 울프는 비영미권 선진국들이‘(미국)

따라잡기(catch up) 정책’에만 매달린 나머지 세계 경

제체제 변화에 따른 정책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12일지적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비영미권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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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따라잡기 정책을 펴 눈부신

경제성장을이룩했지만국제경제의흐름을제대로읽

어내지 못해 1990년대 이후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대 영미권 선진국에 밀

리기시작했다고분석

□울프는이들이다음과같은세가지변화에제대로대처

하지못했다고지적

⎴먼저성장을위해서는높은저축률과투자가필요한데

일본과유럽선진국들의경우노동세력들이성장에반

대했고 이에 따라 투자도 함께 위축되어 민간저축이

투자로연결되지못하고소비심리마저위축되었으며

⎴그와 함께 뒤늦게 산업화에 동참한 독일과 일본 경제

는 제조업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취약하여

1980년대에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두 나라의 제조

업체들이 원가는 적게 들고 수요가 풍부한 해외로 빠

져나간 반면 새로운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서

비스 부문이 각종 정부규제에 묶여 힘을 발휘하지 못

했고

⎴21세기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정보기술(IT)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

는데 유럽지역의 강성노조는 대량해고와 공장폐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IT 경제로의 이행도 순탄치 못

했음

□이러한 세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다

일본과 유럽지역 선진국의 거듭된 정책실패도 한 요인

이라지적

⎴일본과 유로화를 채택한 12개 나라들(유로존-

eurozone)은 통화 및 재정정책 실패로 내수부진에 시

달렸으며성장을수출에의존할수밖에없었음

⎴일본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초동조치 실패로 혹

독한 대가를 치뤘고 독일은 통일 이후 경제상황을 제

대로관리하지못했음

⎴유로존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에도 2001~2004년

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고 정부가 내세

운규제철폐공약도이행되지못했음

□1950~60년대 영미권 선진국은 비영미권 선진국에 비

해 성장률이 뒤쳐졌지만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상황이역전

⎴1950년 미국 GDP의 20% 수준이던 일본의 1인당

GDP는1991년85%까지올라갔지만2004년74%로

하향세

⎴1991년부터 1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영

미권 선진국이 △호주 39% △영국 32% △미국 30%

△캐나다 29% 등으로 비영미권 선진국인 △프랑스

19% △이탈리아 17% 독일 15% △일본 14% 등을

크게앞섬. 이기간동안아일랜드는131%나성장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영미권 4개

나라의 비중은 절반(48%)에 달했지만 비영미권 4개

국은33%에머무름

⎴1950~60년대 실업률은 미국이 유럽보다 높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역전되어 2004년 독일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했고 프랑스는 9%를 웃돌았으며 이탈리

아도 8%를 상회하고 있음.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40

년전과거의같음

□울프는 일본과 유럽국가가 1950~60년대‘거북이’를

앞질렀다고 자만하면서 향후 성장 대비를 게을리할 때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선진국들이 꾸준히 세계경제 흐

름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는 데 성공해 90년대 이후‘토

끼’를앞지르기시작했다고지적

〈머니투데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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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미국은 몰락하고 있는가. 

- 『경제강대국흥망사』Review

역사학자인 토인비와 슈펭글러는 역사는 돌고 돈다는

순환사관을 가진 대표적 학자이다. 슈펭글러는 탄생→성

장→쇠퇴→사망의 역사관을 가졌다. 토인비는 탄생→성

장→붕괴→해체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통해문명이발전한다고봤다. 

이는 경제사가(經濟史家)들의 경제사관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세계경제의 패권 자리는 언제나 흥망을 반복하

고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1등은 없고 단지 1등의 자리만

있을뿐이다.

그런데1980년대당시세계경제의패권을쥔미국이최

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을 때 -반대로 일본이 급성장할

때- 많은 경제사가들에게 미국은 쇠퇴 혹은 해체의 수순

을밟는늙은호랑이였다.

미국의석학폴케네디는그의역저(力著) 『강대국의흥

망』에서미국의몰락을점쳤다. 케네디교수는눈덩이처럼

쌓이는 재정적자, 고실업에도 군비증강에만 열을 올리는

레이건 행정부에게‘이대로 가면’미국은 강대국의 자리

에서 내려와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

전세계의관심사는과연미국이쇠퇴하고있나. 미국은몰

락할것인가. 그리고미국에뒤이어세계경제를누가주도

할 것인가였다. 현재와 미래의 어려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학자들은 역사를 되짚어 보고 곱씹으며 결론을 내렸

다. 경제강대국에게언제나흥망은있으며미국은그기로

에서있다고.

폴 케네디보다 조금 늦은 1996년 미국 MIT교수 출신

금융학자 킨들버거는 1500~1990년대의 경제사를 분석,

정리한『경제강대국의흥망사』를펴냈다. 

저자는국가도유기체처럼생명의주기가있으며탄생과

소멸의 과정 속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 언제나

존재했고 그 1등을 중심으로 세계가 계서제(hierarchy)적

으로구성되었다고주장한다. 

만약국가에생명주기기가있다고가정한다면왜지배적

이거나 우월하거나 지도적인 국가(dominant, primary, or

leading country)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따라잡히는가. 저

자는 더욱 새롭고 발전된 문명 단계를 탐사하는 어떤 나라

라도 결국 뛰어넘기 힘든 한계나 장벽에 도달한다고 봤다.

그리고‘인류 진보의 다음 단계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단속적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지

적했다.

저자는 경제적 선두와 그 종말에 대해서 특정 국가별로

역사적 접근을 시도했다. 1350년경의 이탈리아 도시국가

들로부터포르투갈과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미국그리

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쇠퇴(미국이 정말로 쇠퇴중인지 아

닌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까지 다루었다. 그리고 항구적

인 도전자 프랑스, 두 번씩이나 공격적으로 태양의 자리를

넘보았던독일, 넘버원의후보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

일본을다루고있다.

에스파냐에서 네덜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패권국

들의 흥망사를 다루고 있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미국이다.

저자 역시 미국의 국가 주기, 즉 고립에 처해 있던 작은 나

라에서 세계의 패권 혹은 지도력을 주창하는 나라로 이행

했던궤적은당시의논란에맡겨두었다. 대신미국의쇠퇴

시점문제에초점을맞추었다. 

저자는 쇠퇴의 징후를 추가함으로써 미국의 쇠퇴에 힘

을 보탠다. 보호관세, 보조금 요구, 이익집단의 로비, 낮은

저축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등 비관주의자들이 말하는 미

국 몰락의 증거들을 드러내 놓음으로써 미국이 동맥경화

에이은쇠퇴의방향으로갈것이라고말한다. 폴크루그먼

의 책 제목을 빌려“기대가 감소된 시대로 간다”고도 표현

한다.

만약 미국이 몰락중이라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가.

저자에따르면1973년이전에는세계경제의주도권을행

사하던 한 국가가 쇠퇴하면 대개 그 자리를 기꺼이 넘겨받

으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러기를 열망하는 다른 국가

가흥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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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가 말해 주듯이 아직 그 자리

가 비지 않았을 때에 이미 계승 후보자들이 존재하기도 했

다. 저자는 그러나 독일과 일본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지

역적인 우월성을 추구했지만, 둘 중 어느 나라도 17세기

네덜란드나 1770년에서 1870년의 영국, 1945년에서

1971년까지 미국이 향유했던 세계 경제의 선두자리를 추

구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꺼이 지도자

자리를 인수하려는 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

가.

저자는 미국경제가 새로운 회복력을 보이고 미국의 경

제와 정치 리더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처럼 다시 압

도하게될가능성이아직남아있다고봤다. 또한미국이1

등이라면 (1등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본은 확실한 2등

이될것이라고봤다. 

킨들버거나 케네디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경고가 효

과가 있었는지, 미국은 90년대를 거치며 제2의 번성기를

맞았다. 닷컴이닷밤(Dot Bomb, 버블붕괴)으로변하긴했

지만 2001년의 9·11 테러를 겪으며 미국은 세계 정치,

경제패권을다시잡고있다.

그래서이책은그난해(難解)함과난독(難讀)성의단점

에 더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지배(누구나 느끼

듯) 속에서 중국의 급성장, 일본의 부활, 유럽연합의 견제

등 신 패권전쟁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졌다. 더구나 경제사

가로서저자는“가장두려워할것은심판이나안내자없이

미국, 일본, 유럽이 세력균형을 이루게 되는 지도자 없는

세계”라고 말해, 서양 특유의 패권주의 혹은 제국주의 사

관을보는것같은아쉬움을남긴다.

〈이코노믹리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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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세수입 실적
(’04년도 총세입ㆍ세출부 마감관련)

※이자료는2005년2월11일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발표한「2004년국세수입실적」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2004년국세수입실적117.8조원

⎴’03년실적114.7조원보다3.1조원(2.7%) 증가

⎴’04년예산122.1조원보다4.3조원(3.5%) 부족

※’04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부족 징수되었으나, 세외

수입(투자증권 매각수입 등)이 예산보다 증가하고 예

산절감 등에 따른 세출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

세출범위내에서보전되었음

□’04년국세세입의특징

⎴일반적으로 국세수입은 GDP(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증

가되나

⎴최근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민간소비는 오히

려 감소함에 따라(즉, GDP 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

는높아진반면소비기여도는낮아짐에따라)

- 수출용원자재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이늘어나고

- 내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의

증가율이둔화되거나감소

※주요 세목 세수부족 : 부가가치세 △2.6조원, 교통세

△1.4조원

구 분 ’03실적 ’04예산 ’04실적 ’03실적 대비 ’04예산 대비

일반회계(조원)

특별회계(조원)

104.9

9.8

111.2

10.9

108.2

9.6

+3.3

△0.2

△3.0

△1.3

계 114.7 122.1 117.8 +3.1 △4.3

름흐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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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흐책정

(단위: 조원, %)

1. 2004년 주요 세목별 실적

✽ 교통세세입중14.2%는특별회계로전출: ’05년부터폐지

2. 2004년 주요 세목별 실적 분석

□소득세

⎴부동산실거래가과세확대, 지가상승, 임금인상, 임금근

로자증가등으로증가
✽ ’04년부동산가격상승률(%) : (주택) △2.0  (토지) 4.74
✽ 토지·주택투기지역(개) : (03) 57(주택53, 토지4)  (04) 79(주

택39, 토지40)

✽ 임금상승률(’04. 10누계, %) : 5.4
✽ 임금근로자(천명) : (03) 14,402  (04) 14,894(+492, 3.4%↑)

□법인세

⎴’04년 세수실적은 ’0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03년 4/4분기 이후 기업실적이 호전되면서 ’04년 법인

세 신고실적이 당초 예산편성시 전망보다 증가하여 당

구 분 ’03실적
2004년 ’03실적 대비 ’04예산 대비

예 산 실 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114.7 122.1 117.8 3.1 2.7 △4.3 △3.5

⎴일반회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통세

•관 세

⎴특별회계

•주 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104.9

20.8

25.6

1.3

33.5

4.7

1.6

0.5

1.5

8.6

6.8

9.8

2.8

1.4

3.7

1.9

111.2

22.0

23.6

1.2

37.2

5.9

1.8

0.5

1.8

9.8

7.4

10.9

2.8

1.6

4.3

2.2

108.2

23.4

24.7

1.7

34.6

4.6

1.3

0.5

2.0

8.6

6.8

9.6

2.6

1.4

3.5

2.1

3.3

2.6

△0.9

0.4

1.1

△0.1

△0.3

-

0.5

-

-

△0.2

△0.2

-

△0.2

0.2

3.1

12.7

△3.7

29.9

3.4

△3.4

△19.0

-

31.5

-

-

△1.2

△5.3

-

△3.3

7.2

△3.0

1.4

1.1

0.5

△2.6

△1.3

△0.5

-

0.2

△1.2

△0.6

△1.3

△0.2

△0.2

△0.8

△0.1

△2.8

6.5

4.5

42.9

△7.1

△22.4

△27.3

-

7.3

△11.4

△8.8

△11.2

△7.4

△11.4

△16.7

△5.1

(단위: 조원,%)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득세 20.8 22.0 23.4 2.6 12.7 1.4 6.5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법인세 25.6 23.6 24.7 △0.9 △3.7 1.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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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예산보다약1.1조원증가
✽ 12월법인연간당기순이익(조원) : (01) 7.7 (02) 23.8 (03) 18.3
✽ ’03년4/4분기주요기업영업이익전년대비51.6% 증가
✽ ’04년 12월결산법인 3/4분기누계 영업이익 56.8%, 순이익

78.8% 증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 지가상승에

따른 상속ㆍ증여재산가액 상승, 주식증여액 증가, 고액

상속등우발적세수요인에기인
✽ 공동주택 기준시가상승률(국세청 고시, %) : (03.11) 23.3

(04.4) 6.7
✽ ’04년도상장법인주식증여(상속포함) 현황(증권거래소)

•증여주식수(천주) : (03) 14,354  (04) 38,971(171.5%↑) 

•증여금액(억원)   : (03) 1,679   (04) 3,972(136.6%↑)

□부가가치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환급액이늘어나고

⎴내수부진으로국내분부가가치세는부진한데기인
✽ 수출규모(통관기준, 억불) : (’03)1,943  (04) 2,542(31.2%↑)
✽ 민간소비(%):(’03. 4/4)△2.2 (’04. 1/4)△1.4 (2/4)△0.6 (3/4)

△0.8

□특별소비세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부진, 고유가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로 전년 및 예산보

다세수실적감소
✽ ’04년 내구소비재 출하(%): (1/4)△6.4  (2/4)△8.4  (3/4)△

8.1
✽ 승용차판매량(만대): (02)116.8 (03)96.0 (04)81.1(15.5%↓)
✽ 특소세부과대상유류소비량(전년대비증감률, %)

ㆍ등유: △17.2%   ㆍ중유:△8.1%   ㆍLPG 부탄: △1.2%
✽ ’04. 3 특소세율 30%(자동차 20%) 인하, ’04. 9 특소세 과세

대상품목축소

□증권거래세

⎴코스닥중심주식거래대금감소에기인
✽ 코스닥시장주식거래대금(조원): (03)266.4 (04)155.7(41.6%↓)
✽ 거래소시장주식거래대금(조원): (03)547.5  (04)555.8(1.5%↑)

□교통세

⎴고유가에따른휘발유·경유소비감소에기인
✽ 교통세부과대상유류소비량(천배럴)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상속증여세 1.3 1.2 1.7 0.4 29.9 0.5 42.9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부가가치세 33.5 37.2 34.6 1.1 3.4 △2.6 △7.1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특별소비세 4.7 5.9 4.6 △0.1 △3.4 △1.3 △22.4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권거래세 1.6 1.8 1.3 △0.3 △19.0 △0.5 △27.3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통세 10.0 11.4 10.1 0.06 0.6 △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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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휘발유: (03) 60,517    (04) 58,211(△3.8%)

ㆍ경 유: (03) 145,877  (04) 144,544(△0.8%)

□관세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액의 증가, 원유ㆍ석유

제품 관세율 인하 등 할당관세 확대로 인한 관세 실효세

율하락
✽ 관세율인하(’04. 4. 30부터) : 원유(3%→1%), 석유제품(7%→

5%)
✽ 수출(억불) : (03) 1,943  (04) 2,542(31.2%↑)
✽ 수입(억불) : (03) 1,788  (04) 2,245(25.5%↑)

□주세

⎴주류소비량감소에기인
✽ 주류출고량(국세청신고기준)

’03. 11~’04. 10    ’02. 11~’03. 10      증 감

•맥 주 1,900 (천㎘)       1,893㎘(천㎘)     +0.4%

•소 주 928                     935                   △0.7%

•위스키 10                       12          △16.7%

□교육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본세 항목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

세등의실적부진에기인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관 세 6.8 7.4 6.8 △0.05 △0.7 △0.6 △8.8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 세 2.8 2.8 2.6 △0.2 △5.3 △0.2 △7.4

(단위: 조원, %)

구 분 ’03실적
2004년 ’03 실적 대비 ’04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교육세 3.7 4.3 3.5 △0.2 △3.3 △0.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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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공제율10%로금년연말까지1

년간실시할예정

〈최근의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현황〉

.적용기간 공제율.

⎴2000. 1. 1~2000. 6. 30 투자액의7%

⎴2000. 7. 1~2000. 12. 31 실시하지않음

⎴2001. 1. 1~2003. 6. 30 투자액의10%

⎴2003. 7. 1~2004. 12. 31 투자액의15%

⎴2005. 1. 1~2005. 12. 31 투자액의10%(예정)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

진 이유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소득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점과

•법인세율(2%p↓) : 27→25%, 15→13%

•소득세율(1%p↓) : 36→35%, 27→26%, 18→17%,

9→8%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의 재정 여

건등도감안하였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규모(’04 전망, 15% 공제율) : 1.8조원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

항이며금번에는조특법시행령개정을추진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이자료는2005년1월27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금년연말까지1년간임시투자세액공제시행」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7일(목) 경총

이주최한「경총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

재력을확충하기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

이라고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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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계획수립 등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적용기간을1년단위로하는것이적절

✽ 91년·93년·94년·97년·98년 및 ’03년 7월에도 1년 단위

로제도운용

4.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

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는아래27개업종에대하여적용됨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27개업종)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제조업등: 기계·장치등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제외)

⎴건설업: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등중장비도가능

⎴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컨테

이너크레인) 등물류시설도가능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노인복지시설업

: 건물 및 승강기·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건물부착설비

도가능

6. ’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설비

투자 1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나?

〈세부담비교〉: 투자금액의 10%인 1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

득세에서공제받음

7.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최저한세가적용됨

8.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한 당해연도에 세액공

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

는가

⎴다음5개연도에걸쳐이월하여공제받을수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과세표준 10억원

⎴납부세액 2.38억원

•1억원×13% = 0.13억원

•9억원×25% = 2.25억원

⎴과세표준 10억원

⎴납부세액 1.38억원

•2.38억원-임투공제액1억원

•임투공제액: 10억원×10%

=1억원

※세금경감액 1억원

*최저한세제도란?

기업이각종조세감면을받더라도최소한과세소득의일정률상당액은

세금으로납부하도록함으로써세부담의형평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

*최저한세율은?

- 법인 대기업: 감면전과세표준의15%(1000억원이하분은13%)

중소기업:감면전과세표준의10%

•법인세율: 1억원이하13%, 1억원초과25%

- 개인 : 감면전산출세액의35%(소득세율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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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의 적용방법은?

〈사례〉 ’04. 9월기계장치에투자개시후

’05. 8월투자가완료된경우

①’04년투자분→’04 과세연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100)                   (100 ×15% = 15) 

②’05년투자분→’05 과세연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100)                   (100 ×10% = 10) 

10. ’0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06년에 투자가 완

료된 경우의 적용방법은?

〈사례〉 ’05. 7월기계장치에투자개시후

’06. 5월에투자가완료된경우

〈적용방법〉

⎴금년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400×10%)만 2005

과세연도분 법인세 신고시(2006. 3월) 또는 종합소득

세신고시(2006. 5월) 공제받음

11. 투자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투자의개시시기

⎴제작계약에의해발주하는경우

- 발주자가최초로주문서를발송한때

⎴매매계약에의해매입하는경우

-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

가의일부를지급하기전에당해시설을인수한경우에

는실제로인수한때)

⎴직접건설또는제작하는경우

- 실제로건설또는제작에착수한때

12. 어떤 조치를 거쳐서 시행되는가?

⎴2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할계획임

13. 2월중에 조특법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금년 1

월에 투자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것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05.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임시투자세액

공제를적용받을수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령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협의해나갈계획임

’04. 7. 1        ’04. 9월 ’05. 1. 1              ’05. 8월 ’05. 12. 31

▲ ▲ ▲ ▲ ▲

(투자액100)     (투자액100)  

총투자액(200)

’05. 7                                 ’05. 12. 31                                 ’06. 5

▲ ▲ ▲

임투적용기간

(투자액400)                            (투자액100)

실제투자기간(총투자액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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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흐책정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이자료는2005년1월19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시행령·규칙개정」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말 개정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세법(조특

법·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특소세법·부가세법시

행령)에서위임된내용을규정하고자

⎴조특법시행령·규칙,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농림특례규정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개정

①조특법시행령·규칙

⎴금지금도매업자등에대한납세담보제공신설

⎴도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건설

한도로통행료부가가치세면제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개선

⎴투기지역내부동산수용시기준시가적용기준규정

②소득·법인세법시행령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과세특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대상축소

③주세법시행령·규칙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이 50% 경감(30%→15%)되는 소

규모생산농업인등의범위와경감대상물량을규정

ㅇ주류출고가격표시제도폐지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

⎴금년에 조기 시판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소

세를’05년에한해50% 경감

⑤농림특례규정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낚시어선업용 선박 및 어

획물운반선을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잎담배건조이송기를,

부가가치세사후환급대상에양식장용차광막을추가

⎴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에서 연체 등

으로카드발급이곤란한농어민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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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대상자 등(조특령§106의6·§106

의7)

〈개정이유〉

□납세실적등이성실한사업자는담보제공의무면제

□납세담보는 담보할 부가가치세의 120/100 상당액으로

함

〈적용례〉’05. 4.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도로

건설·운영시통행료부가가치세면제

(조특령§106⑦, 조특규칙별표10) 

〈개정이유〉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투

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운영·유지관리하는

경우

⎴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SOC투자 활

성화지원(예: 통행료수입부가가치세면제)

〈적용례〉이영시행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개선

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

건(조특령§116의2)

⑥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05. 1월부터

’06. 12월까지2년간현행3/103에서5/105로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음식업자가원재료로구입하는농

산물 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데친 채소류(고사리, 취나물 등)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면제

-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

보로제공하는의무부여

⇒담보제공제외자, 담보금액을대통령령에위임

〈법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신 설〉 □납세담보제공제외자

⎴모범성실납세자

⎴2년이상금지금도매업(금세공업은1년이

상)을영위

- 체납및결손처분이없고

- 관할세무서장이담보제공을필요로하지아

니하다고인정

⎴그밖에이와유사한경우로서관할세무서장

이인정

□납세담보금액

⎴월평균면세금지금구입액의13%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은12%)

현 행 개 정(안)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

무대행단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30개

단체

□정부업무대행단체추가

⎴한국도로공사등과재무적투자

자✽가각각40% 이상출자한법

인(민간투자법상사업시행자)
✽ 재무적투자자: 연기금등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

100%, 2년50% 감면등세제지원

⇒구체적인지원요건을대통령령에위임

〈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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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요건을경제자유구역과같은수준으로규정

〈적용례〉’05. 1. 1 이후외국인투자신고분부터적용

나. 외투기업이유상증자후유상감자시조세지원배제

(조특령§116의6)

〈개정이유〉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 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순증가없이감면혜택을받는사례방지

〈적용례〉’05. 1. 1 이후증자또는감자하는분부터적용

* 사례

- ’00년외국인투자5년간감면결정

- ’04년1,000억원유상증자

- ’05년1,000억원유상감자

- 순투자증가액: 0원

- 총감면기간: 5년+ 4년(유상증자분)

•당초감면기간5년보다외국인투자의증가없이4년간

감면기간만연장되는결과초래

- 개정안: 감면기간연장효과제거

다. 연구개발업외국인투자조세감면요건완화

(조특령§116의2②)

〈개정이유〉

□연구개발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제고

〈적용례〉’05. 1. 1 이후외국인투자신고분부터적용

름흐책정

현 행 개 정(안)

〈신 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외투기업에대한지

원요건

⎴제조업: 투자규모1천만달러이상

⎴물류업: 투자규모5백만달러이상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현황

구 분 천 안 평 동 대 불 구 미 오 창 진 사 계

소재지 충남천안 광주시 전남영암 경북구미 충북청원 경남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현 행 개 정(안)

□감면대상외투기업이유상증자시

⎴유상증자분에 대해 5년 또는 7

년감면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7년이내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

로감자한것으로간주 현 행 개 정(안)

□외국인투자중산업지원 서비스

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의조세

감면요건

⎴경제적효과가큰기술

⎴국내도입3년이내인기술

⎴주로국내에서생산공정이이루

어지는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업(R&D 센터)에 대해서는 요건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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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기지역내부동산수용시기준시가적용기준규정

(조특령§43의3)

〈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

로규정

〈적용례〉’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

1~5. 31)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Ⅱ.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

세특례(소득령§155의2) 

〈개정이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

활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

※사례: 장기저당담보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주택 양

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

음

〈적용례〉2005. 1. 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시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

세과세
✽ 06. 12. 31이전수용시적용

□투기거래를방지하기위해

⎴예정지구지정일 등의 이전 취득

분에한정하여기준시가적용

다만,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

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전에 취득한 경우

에적용

⎴예정지구지정일 등 구체적인 기

준시가적용 기준일은 시행령에

위임

□기준시가적용기준일규정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예정지구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

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구역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

립일 등(시행령 별표에 구체적

으로규정)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기준시가적용

현 행 개 정(안)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한주택양도시비과세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

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추가
✽ 5대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

□연로자인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와합가하여2주택이된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

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

보로제공한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

건인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

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

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2

주택이된경우에도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

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인정

□장기저당 : 10년 이상, 연금식

(매월, 분기별)수령, 만기시 담보

주택처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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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대상축소(법인령§161)

※규제개혁위원회개선사항(’04. 11월)

〈개정이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에따른기업의부담완화

〈적용례〉이영시행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Ⅲ. 주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낮은세율을적용받는소규모과실주범위

(주세령§22의2)

〈개정이유〉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이 경감되

어 경쟁력이 제고되고, 과실 소비촉진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

〈적용례〉’0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본, EU 사례: 소규모주류제조자등에대하여주세율경감

2. 주류의출고가격표시제도폐지(주세규칙§7)

〈개정이유〉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

조업자의출고가격표시제도를폐지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

며, 특히수입주류는가격표시의무가면제되고있었음

름흐책정

현 행 개 정(안)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

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제출제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

액주주

- 주식회사외의소액출자자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액면가액, 출자가액×2%) 부과

⎴제출제외대상에 다음 법인 및

소액주주추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

전문회사

- 공기업·기관투자자 외 잔여주

주가소액주주인법인

- 비상장주식회사소액주주
✽ 소액주주 : 지분율 1% 미만, 액

면가총액500만원이하

(현행과같음)

□농민·생산자단체등이소규모로제조하는과실주에대하여일정량

까지낮은세율적용(30% →15%)

〈법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신 설〉 □낮은세율적용대상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 직전연도에500㎘이하로제조한자

⎴당해 연도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신규로취득한자

□낮은세율적용한도

⎴당해연도의총과세출고량중200㎘까지

현 행 개 정(안) 

□주류상표의표시사항

⎴제조자의명칭, 제조장의위치

⎴주류의종류

⎴규격(알콜분)

⎴용량

⎴용기주입연월(일)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

칭과함량

⎴상표명

⎴세포함출고가격

□주류상표의표시사항

현행유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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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공포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Ⅳ.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 유로-4 경유승용차특소세잠정세율적용(특소령§4의2)

〈개정이유〉

□’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유로-4 경

유승용차의조기보급을통해환경오염저감*

✽ ’05. 1월부터유로-3, 유로-4 경유승용차의국내판매가허용

유로-4형이유로-3형에비해대기오염정도가1/2 수준

☞유로-4 경유승용차 가격이 약 3% 인하효과(2,000cc

기준)

〈적용례〉’05년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한해적용

Ⅴ. 농림특례규정

1. 면세유 공급대상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조정(농림특례§15 및별표1)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의절감을통해농어업경쟁력제고

〈적용례〉’05. 7.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면세유)

이영시행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면세유구매전용카드제도보완(농림특례§16) 

현 행 개 정(안)

〈신 설〉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

에대해

⎴’05년중특소세50% 경감

-2,000cc 초과: 10% →5%

-2,000cc 이하:  5% →2.5%
✽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

에서제외

현 행 개 정(안)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시설

⎴연근해어선

⎴어민이운영하는양식시설등

□부가세영세율적용

⎴경운기, 트랙터등48종

□부가세사후환급적용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총9종

⎴양어장용필름등11종

□면세유공급대상추가

⎴자가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용선박

□부가세영세율대상조정

⎴추가: 잎담배건조이송기

⎴제외: 실효성이 미미한 동력절

단기

□부가세사후환급대상확대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 과

수재배용반사필름추가

⎴양식장용차광막추가

현 행 개 정(안)

□농어민은면세유구입시구매전

용카드또는구입권사용

⎴구매전용카드사용

-농민: 전년도2만ℓ이상

- 어민: 전년도4만ℓ이상

⎴구매전용카드사용제외

- 어민이급유소로부터선박용

유류구입시

〈신설〉

□농어민의면세유구입시구매전

용카드사용대상완화

⎴구매전용카드사용제외

- 어민이급유소또는공급대행

대리점에서유류구입시

- 연체자인농어민이유류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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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정기간 외상구입이 가능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

고있는농어민을지원

〈적용례〉이영시행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 음식업자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상

(부가규칙§19)

〈개정이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

세부담을경감

⎴업체당평균40만원정도부가가치세부담경감

(부가가치세부담경감률10% 내외)

※’04. 12월 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음식업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

〈적용례〉’05. 1. 1 이후구입하는분부터적용

2. 데친채소류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부가규칙별표1)

〈개정이유〉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나물 생산농가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

용절감
✽ 데침(Blanching) : 식품의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열처리하는과정, 끓는물에2~3분정도담금
✽✽ 현재는신선·냉장및건조한채소만을면세

〈적용례〉’05. 7.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름흐책정

현 행 개 정(안)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의 3/10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공제율을 5/105(’06년 말까지)로

인상

현 행 개 정(안)

□면세되는식료품

⎴신선, 건조, 냉장한채소류

〈신 설〉

⎴데친채소류

- 다만, 독립된단위로포장판매

하는경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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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

인금을말하며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가과세됨

□그러나, 금지금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

추어세무서장의사전승인을받은사업자에대하여는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

⇒금지금은 귀금속제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면세금지금 제도의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

로판매후세금을납부하지않는사례가발생

✽ 거래가격에부가가치세(10%)를포함하여판매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고의체납을 통한 세금탈루 의도

를사전에방지하고자함

□국세기본법(§29)상납세담보의종류는다음과같음

⎴금전, 국채또는지방채, 토지

⎴세무서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

단·선박·항공기나건설기계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등 6개지역에 외국인기

업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25개 업체가 총 7억 6천

만달러를투자하고있음

✽ 현재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명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으로2005년부터「사전적외국인투자지역」으로변경됨

①현재지정된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현황은어떠한가?

③납세담보의종류는?

②납세담보제도의도입배경은?

①면세금지금제도란?

〈’05년재산·소비·국제조세시행령·규칙개정에대한〉

문 답 자 료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현황〉

구 분 천 안 평 동 대 불 구 미 오 창 진 사 계

소재지 충남천안 광주시 전남영암 경북구미 충북청원 경남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2. 11. 6 확장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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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지정이가능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지정할수있음

□그러나 R&D센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게되므로

⎴기술도입경과기간(3년) 요건과 국내공정수행 요건을

충족하기가곤란함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기업의변칙상속·증여를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

(예 : 양도, 상속·증여, 증자·감자 등)의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를제출토록의무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과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에 대하

여는제출제외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

조합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
✽ 소액주주: 지분율1% 미만, 시가총액100억원미만

- 주식회사 외 법인(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액출자

자는제출대상제외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500만원이하

□그동안 기업부담 과중과 행정실효성 차원에서 관련업계

및국세청으로부터제출대상축소등개선요구제기

□이번에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실효성이 낮은 경우는

제출대상에서제외하여기업의부담을대폭완화

①투자회사(Mutual Fund)는상법상법인이나

-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

에맡겨운용하고발생한이익을투자자인주주에게배

분하는 것으로 수익증권과 유사(투자자금은 환매를 통

해회수)

②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이고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

우에는과세자료로서활용가치가적으며

③비상장법인의경우현재주식회사외법인의소액출자자

만제외하고있으나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도 제외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

면서기업부담완화

□이영시행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4.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

로생산한농산물을주원료하여제조하는주류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

①적용대상과실주

③적용시기는?

②제출대상축소이유는?

①현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제도

②연구개발업에 대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적용되는 요
건을배제한이유는?

름흐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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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예: ჺჺ과수농협) 등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국산농산물의소비촉진을유도하려는데에목적

□농민이생산하는과실주생산업체수: 37개업체

⎴복분자주(15), 머루주(8), 포도주(5), 배술(2), 기타(7)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자와 금년도에 신규로

개업한자

□경감물량: 연간200㎘한도

⎴200㎘를초과하는물량은정상세율(30%) 적용

□소규모과실주세부담경감사례

〈계산근거〉

⎴A업체: 3,342 ÷464 = 7.2 백만원/㎘

•200㎘ ×7.2 ×15% = 216

•(464-200) ×7.2 ×30% = 570  

786백만원

⎴B업체:  1,186 ÷198 = 6.0 백만원/㎘

•198㎘×6.0 ×15% = 178백만원

5.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주세법상 주류의 상표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8개 사항

임

①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②주류의 종류, ③규

격(알콜분), ④용량, ⑤용기주입연월(일), ⑥원료용 주류

및첨가물료의명칭과함량, ⑦ 상표명,⑧세포함출고가격

□출고가격 표시제도는 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하여왔으나주류관련규제완화차원에서폐지

⎴이번조치로상표기재사항이보다단순해지는효과기대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

며, 특히수입주류는가격표시의무가면제되고있었음

6.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금년부터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며

그중유로-4형경유승용차(일반형*)가대상

⎴종전부터출시되고있던다목적형승용차**는제외
✽ 일반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8인이하(예: 쏘나타, 아반테, 세라토, SM3 등)
✽ 다목적형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2.5톤 미만

의승용자동차(예: 스포티지, 투싼, 싼타페등)

①적용대상차량은?

②출고가격표시제도폐지배경

①주류의상표에표시되는사항

③세부담경감사례

②경감대상농업인및물량

(단위: ㎘, 백만원)

업체 출고량 과세표준
주세납부액

경감액
현 행 개정(안)

A

B

464

198

3,342

1,186

1,002

356

786

178

△2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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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에서적용되는자동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을지칭하는것으로유로-1 이후4번째로적용되는기준

②유로-4 기준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05.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

3, ’06. 1월부터적용되는기준은유로-4에해당

⎴유로-4가유로-3에비해대기오염정도가1/2수준

□유로-3 경유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정도가

낮은유로-4 경유승용차의조기보급을유도하기위함

※’03. 5. 30 경제장관간담회결정내용

국내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05

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되 국내제작사의 기술

수준을 감안,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을 ’05년에 한

하여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유로-3으로 적용한 후 ’06년

부터유로-4 기준을적용

※수입차도 대부분 EURO-4 차종 판매예정(대부분

2,000cc급)

④경유승용차출시계획③유로-4 기준경유승용차를지원하는이유는?

름흐책정

〈유럽배출가스허용기준변경내역(경유승용차)〉

※대기환경보전법상배출가스허용기준(일반형승용차)

기 준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유로-1

유로-2

유로-3

유로-4

’92. 7

’96. 1

’00. 1

’05. 1

2.72g/㎞

1.0

0.64

0.50

-

-

0.50g/㎞

0.25

0.97g/㎞

0.7

0.56

0.30

0.14/㎞

0.08

0.05

0.025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 방법

현 행 0.50g/㎞ 0.02g/㎞ 0.01g/㎞ 0.01g/㎞ 15% CVS-75모드

’05. 1월 0.64 0.50 0.56 0.05 15 ECE-15및

EUDC 모드’06. 1월 0.50 0.25 0.30 0.025 10

구 분 배기량 차 종 출시시기(2005년)

EURO-3 1,500cc

아반테(현대)

라비타(현대)

세라토(기아)

4월

5월

4월

EURO-4

1,500cc

리 오(기아)

베르나(현대)

라비타(현대)

클 릭(현대)

세라토(기아)

SM3(삼성)

3월

4월

12월

12월

12월

12월

1,100cc 모 닝(기아) 12월

2,000cc
쏘나타(현대)

옵티마(현대)

12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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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자가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을영위하는선박

⎴자가어획물운반선

-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사실상어업행위를하는것으로봄

⎴낚시어선업용선박

- 어로기에는낚시어업*을영위(이미면세유공급)
✽ 주낚·외줄낚시또는채낚기를사용하는어업

- 어한기에는낚시꾼을승선시키는낚시어선업**을영위

(면세유공급대상에추가)
✽✽ 낚시꾼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어

선의선상(船上)에서어류를포획·채취토록하는영업

8.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농·어민 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

드업자가발급하는직불카드또는신용카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는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2만ℓ이

상사용한농민및4만ℓ이상사용한어민이사용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

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

는어민이대상임

⎴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

약이있는점을감안

⎴급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선

박용유류등은카드로구매시

- 어민의 외상구매가 곤란하고 불법전용 가능성도 낮은

점을감안

9.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

액의 일정률(음식업자 3/103, 가공업자 2/102)을 매입세

액으로보아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

※음식업자에대한공제율조정연혁

- 3/103(’94~’99년) ⇒5/105(’00~’01년) ⇒3/103(’02

년부터)

⎴증빙서류(계산서, 카드전표)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

는분에한하여공제되나

※금년부터 간이과세(연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음식업

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대하여는증빙서류없이도공제가능

□계산사례(매출1억원, 농산물구입액20백만원)

⎴개정전부가세액: 342만원

- 1 억 원 × 4 % ( 부 가 율 × 세 율 ) - 2 0 백 만 원 ×

(3/103)=342만원

⎴개정후부가세액: 305만원(△37만원)

- 1 억 원 × 4 % ( 부 가 율 × 세 율 ) - 2 0 백 만 원 ×

(5/105)=305만원

①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②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대상은?

①면세유구매전용카드개념및대상자는?

①이번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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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데침(Blanching):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

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하는 열처리(2~3분)

과정

⇒식품의성질이변화(익힌것, 가공)한것이아님

※식품가공학상블랜칭시간

⎴삶음(boiling): 식품에 상당기간(5분 이상) 열처리하는

과정으로식품의성질이변함

□채소류에대한면세기준

⎴현행

⎴개정

※명암부분은면세대상

①데침과삶음의차이는?

름흐책정

식 품 블랜칭 시간(물 100도)

강낭콩

브로콜리

옥수수

시금치

고사리

3~4분

2~3분

2~3분

1~1.5분

2~3분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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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11일(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2005년도재정집행계획을확정하였음

□금년도 우리 경제는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불안, 내수회복지연등으로급속한회복에어려움이예상

됨에따라
(전년동기대비, %)

’05 상반기 ’05 하반기 ’05 연간

•수출 9.2 10.5 9.8

•소비 0.6 2.9 1.8

•투자 0.9 3.5 2.3
✽ 자료출처: 한국은행의2005년경제전망(’04. 12. 9)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9조원의 59.0%

인100.2조원을상반기중에집행*하고
✽ ’04년 상반기 대비 12.7조원 수준의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있

으며, 이는’04년상반기의’03년대비재정집행확대규모(4.2

조원)의3배수준임

⎴특히, 1/4분기중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4

분기보다높은29.7%(50.4조원)를집중시행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의「40만개 일

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목표의 달성을 적극 뒷받

침해나갈계획임

2005년도재정집행계획확정
- 상반기59%, 100.2조원조기집행- 

※이자료는2005년1월12일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에서발표한「2005년도재정집행계획확정」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2005년도상반기재정집행계획〉
(단위: 조원, %)

주: 42개소관예산, 35개사업성기금, 12개공기업주요사업비기준(붙임참조)

2005예산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05 계획

(’04년)

169.9

(159.1)

50.4

(42.8)

29.7

(26.9)

49.8

(44.7)

29.2

(28.1)

100.2

(87.5)

59.0

(55.0)

예 산

기 금

공기업

121.5

023.8

024.6

37.1

05.9

07.4

30.5

24.7

30.3

35.2

06.7

07.9

29.0

28.4

31.7

72.3

12.6

15.3

59.5

53.1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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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내용면에서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

에 역점을 둠으로써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

록최대한노력할계획

【일자리창출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의 연간 수혜인원 규모

를’04년36만명→’05년46만명으로확대

⎴모집일정최대한단축, 홍보강화등을통해1/4분기에집

중지원하되가급적1~2월중에선발될수있도록추진

⇨1/4분기중에 연간계획의 62%수준을 시행하여 전년동

기보다수혜인원규모를약10만명수준확대

〈주요대상사업예시〉

•취업 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000명: 1/4 60%,상반

기80% 집행)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5,500명: 1/4 58%,

상반기81% 집행)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여성부, 3,000명: 1/4 63%,

상반기100% 집행)

【서민·중소기업지원사업】

⎴상반기 집행진도율을 평균(59%)보다 4~6%p 높게 설

정하여중점분야사업으로별도관리

⎴단순히진도율외에사업별집행부진사유등을집중점검

〈주요대상사업예시〉

•(서민)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 9,337억원:1/4

40%, 상반기70% 집행)

•(서민)기초생활급여(복지부, 19,880억원 : 1/4 32%,

상반기62% 집행)

•(중소)구조개선 사업(중산기금, 6,300억원 : 1/4 36%,

상반기73% 집행)

•(중소)소상공인 지원(중산기금, 5,100억원 : 1/4 31%,

상반기66% 집행)

름흐책정

(단위: 만명, %)

주: (  )는연간계획대비집행비율

(단위: 조원, %)

주: (  )는연간계획대비집행비율

’04년 ’05년

연간 1/4분기 상반기 연간 1/4분기 상반기

계 36 19(55) 28(80) 46 29(62) 38(81)

청년실업

취약계층·사회적일자리

공무원·공기업채용

14

16

06

7(53)

9(57)

3(51)

12(84)

13(80)

03(64)

20

21

05

12(58)

14(69)

03(52)

16(79)

18(87)

04(69)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전체총계 169.9 4,507 50.4(29.7) 100.2(59.0)

•서민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지원

14.1

05.4

0,192

0,162

04.6(32.9)

01.9(35.9)

008.9(63.0)

00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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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지자체보조사업】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지자체 보조사업은 예년보다

높은 58~61%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방경제 활

성화를지원

〈주요대상사업예시〉

•(SOC)국도유지보수(건교부, 4,372억원:1/4 31.0%, 상

반기62.0% 집행)

•(SOC)부산신항 건설(해수부, 3,682억원:1/4 34.3%,

상반기60.4% 집행)

•(지방)4개시도 산업진흥 2단계(산자부, 1,800억

원:1/428.0%, 상반기62.0% 집행)

•(지방)하수처리장 설치(환경부, 5,601억원:1/4 23.5%,

상반기61.9% 집행)

□정부는재정조기집행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1/4분기중에는 월 2회)

를개최하여집행계획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

⎴부처별로도 자체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집

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집행 애로요인

에대한제도개선을적극추진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이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이 아닌 본래 사

업목적의효과적인달성을통해경제활성화에실질적인

기여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갈계획임

(단위: 조원, %)

주: (  )는연간계획대비집행비율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SOC 건설지원

•지자체보조사업

21.8

18.0

232

233

6.1(27.7)

5.8(32.5)

12.7(58.5)

10.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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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재정 긴축효과 →

추경편성 가능성

□재정 조기집행은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상반기중 민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

될경우에, 

⎴예산의 집행시기를 가급적 상반기로 앞당겨 경기의 진

폭을 줄임으로써 연중 고르게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

고자하는데1차적인정책의목적이있음

□올해의 경우도 한은 등 주요 경제 예측기관은 상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3%대, 하반기에는 점진적

인 내수 회복으로 4%대의 성장을 전망하는 등 상저하고

(上低下高)의경기패턴을예상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더라도 하

반기에민간내수가회복될것으로전망되고있고, 

⎴종합투자계획이 상반기중에 준비작업을 거쳐 하반기부

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재정이 하반기 경제에 긴축

요인으로작용하지않을것으로전망

2. 작년 말 국회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연초 재정

조기집행 차질 여부 및 무리한 사업추진 우려

□금년 예산이 작년 12. 3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연초 재정

집행에 일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

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재정 조기집행이 반드시 무리한 사

업추진을야기한다고볼수는없음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경기전망 등을 감안

할 때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연초의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

는사전준비작업을진행시켜왔음

⎴1/4분기 29.7%, 상반기 59%의 집행률 목표는 작년 같

은 기간의 실적이 각각 26.9%, 55%인 점을 감안할 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

려움

⎴작년 연말부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도사전준비작업진행상황, 사업별집행여건, 국고자

금사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조정

을거쳤음

□앞으로, 매월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 현장점검등을통

해 조기집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

름흐책정

〈붙임 1〉재정 조기집행 관련 Q&A

〈한국은행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04년 경제전망(’03. 12월) ’05년 경제전망(’04. 12월)

’04 연간 상반기 하반기 ’0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수출

•소비

•투자

13.2

03.2

06.5

14.4

02.3

04.4

12.1

04.1

08.7

9.8

1.8

2.3

9.2

0.6

0.9

10.5

02.9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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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위한제도개선노력을병행해나감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단순히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

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을 통해 경제 활성

화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해나갈계획

3. 재정 조기집행의 성장 기여 효과

□재정 조기집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추경편성 등과

같이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확대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있는것이아니라,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주어

진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경기 진폭을 완화하여

연중고르게경기의안정을유지하기위한것이며

⎴아울러, 집행시기의 조정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외에 연

초 부터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관리를 통해 연도 말 이

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데도그목적이있음

□참고로, 조세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04년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3%p 상승시키는

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4.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 효과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장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축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완하

기위한것임

⎴먼저 공무원, 공기업 채용 등 공공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위한상시적인일자리를공급하는이외에

⎴각종 직업훈련·연수·인턴 사업 등은 소득 능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기업 수요가 큰 전문지식·기능 등을

갖추도록하거나현장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구인·

구직불균형을해소하고,
✽ 취업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만명),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

지(중기청, 5,500명)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

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질제고에기여하는한편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여성부, 3,000명), 연극국악영화 시간

제강사풀(문광부, 1,504명) 등

⎴인건비 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양극화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 해소

를뒷받침하기위한것임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2.4만명), 중소기업전문

인력채용지원(노동부, 542명) 등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형식적인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직자·기업 등 수혜자의 반응,

실질적인 취업연결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해나가도록할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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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점검대상: 예산·기금·공기업주요사업비

⎴예산: 42개소관주요사업비

•총 54개 소관 중 주요투자사업비 없는 국회, 대법원 등

12개제외

•인건비, 기본사업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등을제외

한주요사업비기준

⎴기금: 35개사업성기금주요사업비

•총 57개 기금 중 사회보험기금(6개), 계정성기금(5개),

금융성기금(9개)을 제외한 사업성기금(37개) 중 국내

지출 비중이 낮은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제외

한35개기금대상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등

을제외한주요사업비기준

⎴공기업: 12개공기업주요투자사업비

•정부투자기관(13개) 중 주요투자사업이 규모가 낮은

4개 기관(KOTRA 등) 제외한 9개 기관*의 주요투자

사업비
✽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농기반

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19개) 중 주요투자사업 규모가 낮은 16

개 기관(산업은행 등) 제외한 3개기관*의 주요투자사

업비
✽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름흐책정

〈붙임 2〉재정집행 점검대상 예산의 범위

구 분 ’04년 ’05년

총 계 159.1조원 169.9조원

예 산

기 금

공기업

119.2조원

020.9조원

019.0조원

121.5조원

023.8조원

024.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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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005년 주요기관별 재정집행계획

구 분
연간예산

(A)
1/4분기

(B)
2/4분기

(C)
3/4분기

(D)
4/4분기

(E)B/A C/A D/A E/A

□총 계 1,699,082 504,387 29.7 1,001,800 59.0 1,372,214 80.8 1,699,082 100

ㅇ예산(42개) 1,215,041 371,164 30.5 722,797 59.5 993,974 81.8 1,215,041 100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 경 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여 성 부

노 동 부

259,293

208,371

169,231

87,090

70,412

46,318

36,585

28,257

27,305

18,216

14,864

10,849

6,281

5,239

85,707

69,573

49,102

28,641

17,455

12,744

8,297

9,341

7,871

6,035

10,631

3,453

1,594

1,937

33.1

33.4

29.0

32.9

24.8

27.5

22.7

33.1

28.8

33.1

71.5

31.8

25.4

37.0

151,071

137,167

104,389

54,880

38,161

29,.89

18,334

16,433

16,813

12,615

12,278

6,381

3,428

3,403

58.3

65.8

61.7

63.0

54.2

62.8

50.1

58.2

61.6

69.3

82.6

58.8

54.6

65.0

212,706

178,236

138,283

78,610

47,375

39,819

26,870

21,773

22,787

16,368

14,229

8,870

4,862

4,489

82.0

85.5

81.7

90.3

67.3

86.0

73.4

77.1

83.5

89.9

95.7

81.8

77.4

85.7

259,293

208,371

169,231

87,090

70,412

46,318

36,585

28,257

27,305

18,216

14,864

10,849

6,281

5,23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ㅇ기금(35개) 237,556 58,623 24.7 126,078 53.1 178,514 75.1 237,556 100

국민주택

중산기금

농안기금

92,057

36,029

18,570

20,527

10,813

1,063

22.3

30.0

5.7

42,478

23,056

10,281

46.1

64.0

55.4

60,938

30,249

15,851

66.2

84.0

85.4

92,057

36,029

18,570

100

100

100

ㅇ공기업(12개) 246,485 74,600 30.3 152,925 62.0 199,726 81.0 246,485 100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1,031

36,171

23,341

56,000

15,027

9,200

28,214

11,212

7,236

16,800

3,730

2,770

31.0

31.0

31.0

30.0

24.8

30.1

56,417

22,424

14,472

34,720

9,324

5,796

62.0

62.0

62.0

62.0

62.0

63.0

73,809

29,298

19,140

45,360

11,690

7,420

81.1

81.0

82.0

81.0

77.8

80.7

91,031

36,171

23,341

56,000

15,027

9,2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억원, %)

주: 집행계획금액및진도율(%)은누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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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흐책정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이자료는2005년1월19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시행령·규칙개정」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말 개정된 재산·소비·국제조세관련 세법(조특

법·소득세법·법인세법·주세법·특소세법·부가세법시

행령)에서위임된내용을규정하고자

⎴조특법시행령·규칙,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농림특례규정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개정

①조특법시행령·규칙

⎴금지금도매업자등에대한납세담보제공신설

⎴도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건설

한도로통행료부가가치세면제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개선

⎴투기지역내부동산수용시기준시가적용기준규정

②소득·법인세법시행령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과세특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대상축소

③주세법시행령·규칙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이 50% 경감(30%→15%)되는 소

규모생산농업인등의범위와경감대상물량을규정

ㅇ주류출고가격표시제도폐지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

⎴금년에 조기 시판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소

세를’05년에한해50% 경감

⑤농림특례규정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낚시어선업용 선박 및 어

획물운반선을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잎담배건조이송기를,

부가가치세사후환급대상에양식장용차광막을추가

⎴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에서 연체 등

으로카드발급이곤란한농어민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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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대상자 등(조특령§106의6·§106

의7)

〈개정이유〉

□납세실적등이성실한사업자는담보제공의무면제

□납세담보는 담보할 부가가치세의 120/100 상당액으로

함

〈적용례〉’05. 4.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도로

건설·운영시통행료부가가치세면제

(조특령§106⑦, 조특규칙별표10) 

〈개정이유〉

□도로공사 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투

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운영·유지관리하는

경우

⎴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SOC투자 활

성화지원(예: 통행료수입부가가치세면제)

〈적용례〉이영시행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조세지원제도개선

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

건(조특령§116의2)

⑥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05. 1월부터

’06. 12월까지2년간현행3/103에서5/105로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음식업자가원재료로구입하는농

산물 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데친 채소류(고사리, 취나물 등)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면제

- 다만,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

보로제공하는의무부여

⇒담보제공제외자, 담보금액을대통령령에위임

〈법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신 설〉 □납세담보제공제외자

⎴모범성실납세자

⎴2년이상금지금도매업(금세공업은1년이

상)을영위

- 체납및결손처분이없고

- 관할세무서장이담보제공을필요로하지아

니하다고인정

⎴그밖에이와유사한경우로서관할세무서장

이인정

□납세담보금액

⎴월평균면세금지금구입액의13%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은12%)

현 행 개 정(안)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

무대행단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30개

단체

□정부업무대행단체추가

⎴한국도로공사등과재무적투자

자✽가각각40% 이상출자한법

인(민간투자법상사업시행자)
✽ 재무적투자자: 연기금등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

100%, 2년50% 감면등세제지원

⇒구체적인지원요건을대통령령에위임

〈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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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요건을경제자유구역과같은수준으로규정

〈적용례〉’05. 1. 1 이후외국인투자신고분부터적용

나. 외투기업이유상증자후유상감자시조세지원배제

(조특령§116의6)

〈개정이유〉

□외투기업이 유상증자시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악용, 증자 직후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순증가없이감면혜택을받는사례방지

〈적용례〉’05. 1. 1 이후증자또는감자하는분부터적용

* 사례

- ’00년외국인투자5년간감면결정

- ’04년1,000억원유상증자

- ’05년1,000억원유상감자

- 순투자증가액: 0원

- 총감면기간: 5년+ 4년(유상증자분)

•당초감면기간5년보다외국인투자의증가없이4년간

감면기간만연장되는결과초래

- 개정안: 감면기간연장효과제거

다. 연구개발업외국인투자조세감면요건완화

(조특령§116의2②)

〈개정이유〉

□연구개발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제고

〈적용례〉’05. 1. 1 이후외국인투자신고분부터적용

름흐책정

현 행 개 정(안)

〈신 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입주외투기업에대한지

원요건

⎴제조업: 투자규모1천만달러이상

⎴물류업: 투자규모5백만달러이상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현황

구 분 천 안 평 동 대 불 구 미 오 창 진 사 계

소재지 충남천안 광주시 전남영암 경북구미 충북청원 경남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현 행 개 정(안)

□감면대상외투기업이유상증자시

⎴유상증자분에 대해 5년 또는 7

년감면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증자

후7년이내유상감자시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

로감자한것으로간주 현 행 개 정(안)

□외국인투자중산업지원 서비스

업및고도기술수반사업의조세

감면요건

⎴경제적효과가큰기술

⎴국내도입3년이내인기술

⎴주로국내에서생산공정이이루

어지는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연구개발

업(R&D 센터)에 대해서는 요건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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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기지역내부동산수용시기준시가적용기준규정

(조특령§43의3)

〈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기준일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

로규정

〈적용례〉’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

1~5. 31)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Ⅱ.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

세특례(소득령§155의2) 

〈개정이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

활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

※사례: 장기저당담보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겨 실제 거주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주택 양

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

음

〈적용례〉2005. 1. 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법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시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

세과세
✽ 06. 12. 31이전수용시적용

□투기거래를방지하기위해

⎴예정지구지정일 등의 이전 취득

분에한정하여기준시가적용

다만,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

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전에 취득한 경우

에적용

⎴예정지구지정일 등 구체적인 기

준시가적용 기준일은 시행령에

위임

□기준시가적용기준일규정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예정지구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실시계

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

비구역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

립일 등(시행령 별표에 구체적

으로규정)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기준시가적용

현 행 개 정(안)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한주택양도시비과세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

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추가
✽ 5대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

□연로자인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와합가하여2주택이된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

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

보로제공한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

건인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

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

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2

주택이된경우에도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

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인정

□장기저당 : 10년 이상, 연금식

(매월, 분기별)수령, 만기시 담보

주택처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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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대상축소(법인령§161)

※규제개혁위원회개선사항(’04. 11월)

〈개정이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에따른기업의부담완화

〈적용례〉이영시행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Ⅲ. 주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낮은세율을적용받는소규모과실주범위

(주세령§22의2)

〈개정이유〉

□제조원가가 높은 소규모 생산업체의 세금부담이 경감되

어 경쟁력이 제고되고, 과실 소비촉진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

〈적용례〉’0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본, EU 사례: 소규모주류제조자등에대하여주세율경감

2. 주류의출고가격표시제도폐지(주세규칙§7)

〈개정이유〉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른 공산품과 동일하게 제

조업자의출고가격표시제도를폐지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

며, 특히수입주류는가격표시의무가면제되고있었음

름흐책정

현 행 개 정(안)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

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제출제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

액주주

- 주식회사외의소액출자자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 500만원

이하

□미제출·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액면가액, 출자가액×2%) 부과

⎴제출제외대상에 다음 법인 및

소액주주추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Mutual Fund), 투자

전문회사

- 공기업·기관투자자 외 잔여주

주가소액주주인법인

- 비상장주식회사소액주주
✽ 소액주주 : 지분율 1% 미만, 액

면가총액500만원이하

(현행과같음)

□농민·생산자단체등이소규모로제조하는과실주에대하여일정량

까지낮은세율적용(30% →15%)

〈법개정내용〉

현 행 개 정(안)

〈신 설〉 □낮은세율적용대상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 직전연도에500㎘이하로제조한자

⎴당해 연도에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신규로취득한자

□낮은세율적용한도

⎴당해연도의총과세출고량중200㎘까지

현 행 개 정(안) 

□주류상표의표시사항

⎴제조자의명칭, 제조장의위치

⎴주류의종류

⎴규격(알콜분)

⎴용량

⎴용기주입연월(일)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

칭과함량

⎴상표명

⎴세포함출고가격

□주류상표의표시사항

현행유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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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공포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Ⅳ.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 유로-4 경유승용차특소세잠정세율적용(특소령§4의2)

〈개정이유〉

□’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유로-4 경

유승용차의조기보급을통해환경오염저감*

✽ ’05. 1월부터유로-3, 유로-4 경유승용차의국내판매가허용

유로-4형이유로-3형에비해대기오염정도가1/2 수준

☞유로-4 경유승용차 가격이 약 3% 인하효과(2,000cc

기준)

〈적용례〉’05년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한해적용

Ⅴ. 농림특례규정

1. 면세유 공급대상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조정(농림특례§15 및별표1)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의절감을통해농어업경쟁력제고

〈적용례〉’05. 7.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면세유)

이영시행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2. 면세유구매전용카드제도보완(농림특례§16) 

현 행 개 정(안)

〈신 설〉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

에대해

⎴’05년중특소세50% 경감

-2,000cc 초과: 10% →5%

-2,000cc 이하:  5% →2.5%
✽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

에서제외

현 행 개 정(안)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

시설

⎴연근해어선

⎴어민이운영하는양식시설등

□부가세영세율적용

⎴경운기, 트랙터등48종

□부가세사후환급적용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총9종

⎴양어장용필름등11종

□면세유공급대상추가

⎴자가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용선박

□부가세영세율대상조정

⎴추가: 잎담배건조이송기

⎴제외: 실효성이 미미한 동력절

단기

□부가세사후환급대상확대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 과

수재배용반사필름추가

⎴양식장용차광막추가

현 행 개 정(안)

□농어민은면세유구입시구매전

용카드또는구입권사용

⎴구매전용카드사용

-농민: 전년도2만ℓ이상

- 어민: 전년도4만ℓ이상

⎴구매전용카드사용제외

- 어민이급유소로부터선박용

유류구입시

〈신설〉

□농어민의면세유구입시구매전

용카드사용대상완화

⎴구매전용카드사용제외

- 어민이급유소또는공급대행

대리점에서유류구입시

- 연체자인농어민이유류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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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정기간 외상구입이 가능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

고있는농어민을지원

〈적용례〉이영시행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 음식업자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상

(부가규칙§19)

〈개정이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

세부담을경감

⎴업체당평균40만원정도부가가치세부담경감

(부가가치세부담경감률10% 내외)

※’04. 12월 국회에서 세법심의시 음식업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

〈적용례〉’05. 1. 1 이후구입하는분부터적용

2. 데친채소류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부가규칙별표1)

〈개정이유〉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나물 생산농가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

용절감
✽ 데침(Blanching) : 식품의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열처리하는과정, 끓는물에2~3분정도담금
✽✽ 현재는신선·냉장및건조한채소만을면세

〈적용례〉’05. 7. 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름흐책정

현 행 개 정(안)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의 3/103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공제율을 5/105(’06년 말까지)로

인상

현 행 개 정(안)

□면세되는식료품

⎴신선, 건조, 냉장한채소류

〈신 설〉

⎴데친채소류

- 다만, 독립된단위로포장판매

하는경우과세



재정포럼 119

1.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

인금을말하며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가과세됨

□그러나, 금지금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

추어세무서장의사전승인을받은사업자에대하여는

⎴귀금속 원재료용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면세

⇒금지금은 귀금속제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단계에서

과세

□면세금지금 제도의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

로판매후세금을납부하지않는사례가발생

✽ 거래가격에부가가치세(10%)를포함하여판매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고의체납을 통한 세금탈루 의도

를사전에방지하고자함

□국세기본법(§29)상납세담보의종류는다음과같음

⎴금전, 국채또는지방채, 토지

⎴세무서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

단·선박·항공기나건설기계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등 6개지역에 외국인기

업전용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125개 업체가 총 7억 6천

만달러를투자하고있음

✽ 현재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명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으로2005년부터「사전적외국인투자지역」으로변경됨

①현재지정된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현황은어떠한가?

③납세담보의종류는?

②납세담보제도의도입배경은?

①면세금지금제도란?

〈’05년재산·소비·국제조세시행령·규칙개정에대한〉

문 답 자 료

〈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현황〉

구 분 천 안 평 동 대 불 구 미 오 창 진 사 계

소재지 충남천안 광주시 전남영암 경북구미 충북청원 경남사천 6

지정일자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94. 10. 13 최초

’99. 11. 20 확장

’01. 8. 17 확장

’98. 8. 29 최초

’01. 8. 17 확장

’02. 11. 6 최초

’04. 6. 28 확장

’02. 11. 6 최초

’03. 11. 28 확장

’01. 8. 17 최초

’02. 11. 6 확장

’03. 11. 28 확장

지정면적(천평) 149 290 488 170 150 150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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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지정이가능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지정할수있음

□그러나 R&D센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게되므로

⎴기술도입경과기간(3년) 요건과 국내공정수행 요건을

충족하기가곤란함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기업의변칙상속·증여를방지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

(예 : 양도, 상속·증여, 증자·감자 등)의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를제출토록의무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과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에 대하

여는제출제외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

조합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소액주주
✽ 소액주주: 지분율1% 미만, 시가총액100억원미만

- 주식회사 외 법인(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액출자

자는제출대상제외
✽ 소액출자자: 출자총액500만원이하

□그동안 기업부담 과중과 행정실효성 차원에서 관련업계

및국세청으로부터제출대상축소등개선요구제기

□이번에 변칙거래 소지가 적고 과세실효성이 낮은 경우는

제출대상에서제외하여기업의부담을대폭완화

①투자회사(Mutual Fund)는상법상법인이나

-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

에맡겨운용하고발생한이익을투자자인주주에게배

분하는 것으로 수익증권과 유사(투자자금은 환매를 통

해회수)

②정부투자기관이 대주주이고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경

우에는과세자료로서활용가치가적으며

③비상장법인의경우현재주식회사외법인의소액출자자

만제외하고있으나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도 제외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

면서기업부담완화

□이영시행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4.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

로생산한농산물을주원료하여제조하는주류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

①적용대상과실주

③적용시기는?

②제출대상축소이유는?

①현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제도

②연구개발업에 대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적용되는 요
건을배제한이유는?

름흐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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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예: ჺჺ과수농협) 등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국산농산물의소비촉진을유도하려는데에목적

□농민이생산하는과실주생산업체수: 37개업체

⎴복분자주(15), 머루주(8), 포도주(5), 배술(2), 기타(7)

□직전연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자와 금년도에 신규로

개업한자

□경감물량: 연간200㎘한도

⎴200㎘를초과하는물량은정상세율(30%) 적용

□소규모과실주세부담경감사례

〈계산근거〉

⎴A업체: 3,342 ÷464 = 7.2 백만원/㎘

•200㎘ ×7.2 ×15% = 216

•(464-200) ×7.2 ×30% = 570  

786백만원

⎴B업체:  1,186 ÷198 = 6.0 백만원/㎘

•198㎘×6.0 ×15% = 178백만원

5.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주세법상 주류의 상표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8개 사항

임

①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②주류의 종류, ③규

격(알콜분), ④용량, ⑤용기주입연월(일), ⑥원료용 주류

및첨가물료의명칭과함량, ⑦ 상표명,⑧세포함출고가격

□출고가격 표시제도는 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하여왔으나주류관련규제완화차원에서폐지

⎴이번조치로상표기재사항이보다단순해지는효과기대

※현재 공산품은 제조자의 가격표시의무가 있지는 않으

며, 특히수입주류는가격표시의무가면제되고있었음

6. 유로-4 경유승용차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금년부터 유로-3형과 유로-4형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며

그중유로-4형경유승용차(일반형*)가대상

⎴종전부터출시되고있던다목적형승용차**는제외
✽ 일반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8인이하(예: 쏘나타, 아반테, 세라토, SM3 등)
✽ 다목적형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2.5톤 미만

의승용자동차(예: 스포티지, 투싼, 싼타페등)

①적용대상차량은?

②출고가격표시제도폐지배경

①주류의상표에표시되는사항

③세부담경감사례

②경감대상농업인및물량

(단위: ㎘, 백만원)

업체 출고량 과세표준
주세납부액

경감액
현 행 개정(안)

A

B

464

198

3,342

1,186

1,002

356

786

178

△2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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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에서적용되는자동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을지칭하는것으로유로-1 이후4번째로적용되는기준

②유로-4 기준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05.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

3, ’06. 1월부터적용되는기준은유로-4에해당

⎴유로-4가유로-3에비해대기오염정도가1/2수준

□유로-3 경유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정도가

낮은유로-4 경유승용차의조기보급을유도하기위함

※’03. 5. 30 경제장관간담회결정내용

국내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통상마찰 해소차원에서 ’05

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되 국내제작사의 기술

수준을 감안,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을 ’05년에 한

하여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유로-3으로 적용한 후 ’06년

부터유로-4 기준을적용

※수입차도 대부분 EURO-4 차종 판매예정(대부분

2,000cc급)

④경유승용차출시계획③유로-4 기준경유승용차를지원하는이유는?

름흐책정

〈유럽배출가스허용기준변경내역(경유승용차)〉

※대기환경보전법상배출가스허용기준(일반형승용차)

기 준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유로-1

유로-2

유로-3

유로-4

’92. 7

’96. 1

’00. 1

’05. 1

2.72g/㎞

1.0

0.64

0.50

-

-

0.50g/㎞

0.25

0.97g/㎞

0.7

0.56

0.30

0.14/㎞

0.08

0.05

0.025

적용시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 방법

현 행 0.50g/㎞ 0.02g/㎞ 0.01g/㎞ 0.01g/㎞ 15% CVS-75모드

’05. 1월 0.64 0.50 0.56 0.05 15 ECE-15및

EUDC 모드’06. 1월 0.50 0.25 0.30 0.025 10

구 분 배기량 차 종 출시시기(2005년)

EURO-3 1,500cc

아반테(현대)

라비타(현대)

세라토(기아)

4월

5월

4월

EURO-4

1,500cc

리 오(기아)

베르나(현대)

라비타(현대)

클 릭(현대)

세라토(기아)

SM3(삼성)

3월

4월

12월

12월

12월

12월

1,100cc 모 닝(기아) 12월

2,000cc
쏘나타(현대)

옵티마(현대)

12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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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자가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업을영위하는선박

⎴자가어획물운반선

- 자기가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사실상어업행위를하는것으로봄

⎴낚시어선업용선박

- 어로기에는낚시어업*을영위(이미면세유공급)
✽ 주낚·외줄낚시또는채낚기를사용하는어업

- 어한기에는낚시꾼을승선시키는낚시어선업**을영위

(면세유공급대상에추가)
✽✽ 낚시꾼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어

선의선상(船上)에서어류를포획·채취토록하는영업

8.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농·어민 등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

드업자가발급하는직불카드또는신용카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는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2만ℓ이

상사용한농민및4만ℓ이상사용한어민이사용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과 수협의 급

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

는어민이대상임

⎴연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

약이있는점을감안

⎴급유소 및 공급대행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선

박용유류등은카드로구매시

- 어민의 외상구매가 곤란하고 불법전용 가능성도 낮은

점을감안

9.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음식업자나 농산물 가공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

액의 일정률(음식업자 3/103, 가공업자 2/102)을 매입세

액으로보아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

※음식업자에대한공제율조정연혁

- 3/103(’94~’99년) ⇒5/105(’00~’01년) ⇒3/103(’02

년부터)

⎴증빙서류(계산서, 카드전표)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

는분에한하여공제되나

※금년부터 간이과세(연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음식업

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5%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구입액에대하여는증빙서류없이도공제가능

□계산사례(매출1억원, 농산물구입액20백만원)

⎴개정전부가세액: 342만원

- 1 억 원 × 4 % ( 부 가 율 × 세 율 ) - 2 0 백 만 원 ×

(3/103)=342만원

⎴개정후부가세액: 305만원(△37만원)

- 1 억 원 × 4 % ( 부 가 율 × 세 율 ) - 2 0 백 만 원 ×

(5/105)=305만원

①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②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의무사용에서
제외되는대상은?

①면세유구매전용카드개념및대상자는?

①이번 개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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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데침(Blanching):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

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하는 열처리(2~3분)

과정

⇒식품의성질이변화(익힌것, 가공)한것이아님

※식품가공학상블랜칭시간

⎴삶음(boiling): 식품에 상당기간(5분 이상) 열처리하는

과정으로식품의성질이변함

□채소류에대한면세기준

⎴현행

⎴개정

※명암부분은면세대상

①데침과삶음의차이는?

름흐책정

식 품 블랜칭 시간(물 100도)

강낭콩

브로콜리

옥수수

시금치

고사리

3~4분

2~3분

2~3분

1~1.5분

2~3분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신선 건조, 냉장, 냉동 데침 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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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11일(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2005년도재정집행계획을확정하였음

□금년도 우리 경제는 유가상승·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의

불안, 내수회복지연등으로급속한회복에어려움이예상

됨에따라
(전년동기대비, %)

’05 상반기 ’05 하반기 ’05 연간

•수출 9.2 10.5 9.8

•소비 0.6 2.9 1.8

•투자 0.9 3.5 2.3
✽ 자료출처: 한국은행의2005년경제전망(’04. 12. 9)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총 169.9조원의 59.0%

인100.2조원을상반기중에집행*하고
✽ ’04년 상반기 대비 12.7조원 수준의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있

으며, 이는’04년상반기의’03년대비재정집행확대규모(4.2

조원)의3배수준임

⎴특히, 1/4분기중에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4

분기보다높은29.7%(50.4조원)를집중시행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의「40만개 일

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목표의 달성을 적극 뒷받

침해나갈계획임

2005년도재정집행계획확정
- 상반기59%, 100.2조원조기집행- 

※이자료는2005년1월12일기획예산처예산관리국에서발표한「2005년도재정집행계획확정」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2005년도상반기재정집행계획〉
(단위: 조원, %)

주: 42개소관예산, 35개사업성기금, 12개공기업주요사업비기준(붙임참조)

2005예산
1/4분기 2/4분기 상반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05 계획

(’04년)

169.9

(159.1)

50.4

(42.8)

29.7

(26.9)

49.8

(44.7)

29.2

(28.1)

100.2

(87.5)

59.0

(55.0)

예 산

기 금

공기업

121.5

023.8

024.6

37.1

05.9

07.4

30.5

24.7

30.3

35.2

06.7

07.9

29.0

28.4

31.7

72.3

12.6

15.3

59.5

53.1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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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내용면에서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

에 역점을 둠으로써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

록최대한노력할계획

【일자리창출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의 연간 수혜인원 규모

를’04년36만명→’05년46만명으로확대

⎴모집일정최대한단축, 홍보강화등을통해1/4분기에집

중지원하되가급적1~2월중에선발될수있도록추진

⇨1/4분기중에 연간계획의 62%수준을 시행하여 전년동

기보다수혜인원규모를약10만명수준확대

〈주요대상사업예시〉

•취업 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000명: 1/4 60%,상반

기80% 집행)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5,500명: 1/4 58%,

상반기81% 집행)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여성부, 3,000명: 1/4 63%,

상반기100% 집행)

【서민·중소기업지원사업】

⎴상반기 집행진도율을 평균(59%)보다 4~6%p 높게 설

정하여중점분야사업으로별도관리

⎴단순히진도율외에사업별집행부진사유등을집중점검

〈주요대상사업예시〉

•(서민)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건교부, 9,337억원:1/4

40%, 상반기70% 집행)

•(서민)기초생활급여(복지부, 19,880억원 : 1/4 32%,

상반기62% 집행)

•(중소)구조개선 사업(중산기금, 6,300억원 : 1/4 36%,

상반기73% 집행)

•(중소)소상공인 지원(중산기금, 5,100억원 : 1/4 31%,

상반기66% 집행)

름흐책정

(단위: 만명, %)

주: (  )는연간계획대비집행비율

(단위: 조원, %)

주: (  )는연간계획대비집행비율

’04년 ’05년

연간 1/4분기 상반기 연간 1/4분기 상반기

계 36 19(55) 28(80) 46 29(62) 38(81)

청년실업

취약계층·사회적일자리

공무원·공기업채용

14

16

06

7(53)

9(57)

3(51)

12(84)

13(80)

03(64)

20

21

05

12(58)

14(69)

03(52)

16(79)

18(87)

04(69)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전체총계 169.9 4,507 50.4(29.7) 100.2(59.0)

•서민생활안정지원

•중소기업지원

14.1

05.4

0,192

0,162

04.6(32.9)

01.9(35.9)

008.9(63.0)

003.5(65.1)



재정포럼 127

【SOC·지자체보조사업】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지자체 보조사업은 예년보다

높은 58~61%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방경제 활

성화를지원

〈주요대상사업예시〉

•(SOC)국도유지보수(건교부, 4,372억원:1/4 31.0%, 상

반기62.0% 집행)

•(SOC)부산신항 건설(해수부, 3,682억원:1/4 34.3%,

상반기60.4% 집행)

•(지방)4개시도 산업진흥 2단계(산자부, 1,800억

원:1/428.0%, 상반기62.0% 집행)

•(지방)하수처리장 설치(환경부, 5,601억원:1/4 23.5%,

상반기61.9% 집행)

□정부는재정조기집행계획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1/4분기중에는 월 2회)

를개최하여집행계획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

⎴부처별로도 자체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집

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집행 애로요인

에대한제도개선을적극추진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이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이 아닌 본래 사

업목적의효과적인달성을통해경제활성화에실질적인

기여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나갈계획임

(단위: 조원, %)

주: (  )는연간계획대비집행비율

’05년

연간 예산 사업수 1/4분기 상반기

•SOC 건설지원

•지자체보조사업

21.8

18.0

232

233

6.1(27.7)

5.8(32.5)

12.7(58.5)

10.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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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재정 긴축효과 →

추경편성 가능성

□재정 조기집행은 작년이나 올해와 같이 상반기중 민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

될경우에, 

⎴예산의 집행시기를 가급적 상반기로 앞당겨 경기의 진

폭을 줄임으로써 연중 고르게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

고자하는데1차적인정책의목적이있음

□올해의 경우도 한은 등 주요 경제 예측기관은 상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3%대, 하반기에는 점진적

인 내수 회복으로 4%대의 성장을 전망하는 등 상저하고

(上低下高)의경기패턴을예상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더라도 하

반기에민간내수가회복될것으로전망되고있고, 

⎴종합투자계획이 상반기중에 준비작업을 거쳐 하반기부

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재정이 하반기 경제에 긴축

요인으로작용하지않을것으로전망

2. 작년 말 국회 예산통과 지연에 따른 연초 재정

조기집행 차질 여부 및 무리한 사업추진 우려

□금년 예산이 작년 12. 3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연초 재정

집행에 일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

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재정 조기집행이 반드시 무리한 사

업추진을야기한다고볼수는없음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경기전망 등을 감안

할 때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연초의 집행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

는사전준비작업을진행시켜왔음

⎴1/4분기 29.7%, 상반기 59%의 집행률 목표는 작년 같

은 기간의 실적이 각각 26.9%, 55%인 점을 감안할 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

려움

⎴작년 연말부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도사전준비작업진행상황, 사업별집행여건, 국고자

금사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조정

을거쳤음

□앞으로, 매월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 현장점검등을통

해 조기집행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

름흐책정

〈붙임 1〉재정 조기집행 관련 Q&A

〈한국은행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04년 경제전망(’03. 12월) ’05년 경제전망(’04. 12월)

’04 연간 상반기 하반기 ’0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수출

•소비

•투자

13.2

03.2

06.5

14.4

02.3

04.4

12.1

04.1

08.7

9.8

1.8

2.3

9.2

0.6

0.9

10.5

02.9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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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위한제도개선노력을병행해나감으로써,

⎴재정 조기집행의 추진이 단순히 물량 위주의 실적 달성

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사업목적 달성을 통해 경제 활성

화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해나갈계획

3. 재정 조기집행의 성장 기여 효과

□재정 조기집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추경편성 등과

같이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확대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있는것이아니라,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주어

진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경기 진폭을 완화하여

연중고르게경기의안정을유지하기위한것이며

⎴아울러, 집행시기의 조정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외에 연

초 부터의 계획적인 재정 집행관리를 통해 연도 말 이

월·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의효과를극대화하려는데도그목적이있음

□참고로, 조세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04년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3%p 상승시키는

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4.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대 효과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장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축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보완하

기위한것임

⎴먼저 공무원, 공기업 채용 등 공공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위한상시적인일자리를공급하는이외에

⎴각종 직업훈련·연수·인턴 사업 등은 소득 능력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기업 수요가 큰 전문지식·기능 등을

갖추도록하거나현장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구인·

구직불균형을해소하고,
✽ 취업유망분야 훈련(노동부, 1.7만명),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

지(중기청, 5,500명) 등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

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질제고에기여하는한편
✽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여성부, 3,000명), 연극국악영화 시간

제강사풀(문광부, 1,504명) 등

⎴인건비 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양극화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인력난 해소

를뒷받침하기위한것임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2.4만명), 중소기업전문

인력채용지원(노동부, 542명) 등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형식적인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직자·기업 등 수혜자의 반응,

실질적인 취업연결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해나가도록할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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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점검대상: 예산·기금·공기업주요사업비

⎴예산: 42개소관주요사업비

•총 54개 소관 중 주요투자사업비 없는 국회, 대법원 등

12개제외

•인건비, 기본사업비, 보전지출, 정부내부거래등을제외

한주요사업비기준

⎴기금: 35개사업성기금주요사업비

•총 57개 기금 중 사회보험기금(6개), 계정성기금(5개),

금융성기금(9개)을 제외한 사업성기금(37개) 중 국내

지출 비중이 낮은 대외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제외

한35개기금대상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등

을제외한주요사업비기준

⎴공기업: 12개공기업주요투자사업비

•정부투자기관(13개) 중 주요투자사업이 규모가 낮은

4개 기관(KOTRA 등) 제외한 9개 기관*의 주요투자

사업비
✽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농기반

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관광공사

•정부출자기관(19개) 중 주요투자사업 규모가 낮은 16

개 기관(산업은행 등) 제외한 3개기관*의 주요투자사

업비
✽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름흐책정

〈붙임 2〉재정집행 점검대상 예산의 범위

구 분 ’04년 ’05년

총 계 159.1조원 169.9조원

예 산

기 금

공기업

119.2조원

020.9조원

019.0조원

121.5조원

023.8조원

024.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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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005년 주요기관별 재정집행계획

구 분
연간예산

(A)
1/4분기

(B)
2/4분기

(C)
3/4분기

(D)
4/4분기

(E)B/A C/A D/A E/A

□총 계 1,699,082 504,387 29.7 1,001,800 59.0 1,372,214 80.8 1,699,082 100

ㅇ예산(42개) 1,215,041 371,164 30.5 722,797 59.5 993,974 81.8 1,215,041 100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 경 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여 성 부

노 동 부

259,293

208,371

169,231

87,090

70,412

46,318

36,585

28,257

27,305

18,216

14,864

10,849

6,281

5,239

85,707

69,573

49,102

28,641

17,455

12,744

8,297

9,341

7,871

6,035

10,631

3,453

1,594

1,937

33.1

33.4

29.0

32.9

24.8

27.5

22.7

33.1

28.8

33.1

71.5

31.8

25.4

37.0

151,071

137,167

104,389

54,880

38,161

29,.89

18,334

16,433

16,813

12,615

12,278

6,381

3,428

3,403

58.3

65.8

61.7

63.0

54.2

62.8

50.1

58.2

61.6

69.3

82.6

58.8

54.6

65.0

212,706

178,236

138,283

78,610

47,375

39,819

26,870

21,773

22,787

16,368

14,229

8,870

4,862

4,489

82.0

85.5

81.7

90.3

67.3

86.0

73.4

77.1

83.5

89.9

95.7

81.8

77.4

85.7

259,293

208,371

169,231

87,090

70,412

46,318

36,585

28,257

27,305

18,216

14,864

10,849

6,281

5,23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ㅇ기금(35개) 237,556 58,623 24.7 126,078 53.1 178,514 75.1 237,556 100

국민주택

중산기금

농안기금

92,057

36,029

18,570

20,527

10,813

1,063

22.3

30.0

5.7

42,478

23,056

10,281

46.1

64.0

55.4

60,938

30,249

15,851

66.2

84.0

85.4

92,057

36,029

18,570

100

100

100

ㅇ공기업(12개) 246,485 74,600 30.3 152,925 62.0 199,726 81.0 246,485 100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1,031

36,171

23,341

56,000

15,027

9,200

28,214

11,212

7,236

16,800

3,730

2,770

31.0

31.0

31.0

30.0

24.8

30.1

56,417

22,424

14,472

34,720

9,324

5,796

62.0

62.0

62.0

62.0

62.0

63.0

73,809

29,298

19,140

45,360

11,690

7,420

81.1

81.0

82.0

81.0

77.8

80.7

91,031

36,171

23,341

56,000

15,027

9,2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억원, %)

주: 집행계획금액및진도율(%)은누계기준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Ⅱ편

•부가가치세 Ⅲ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2.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3.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4.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5. 부가가치세 소송사건

•특별소비세 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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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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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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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20
00

합
계

1기 2기
3,

23
1,

27
4

3,
39

0,
77

2
25

5,
84

0
27

8,
65

7
1,

13
6,

15
9

1,
44

2,
98

7
61

4,
21

9
1,

66
9,

12
8

1,
22

5,
05

6 -
53

1,
57

1
48

3,
85

3
39

,0
42

33
,9

78
25

9,
14

7
21

1,
70

3
22

2,
71

5
23

8,
17

2
10

,6
67 -

39
5,

38
8

31
9,

69
9

14
,1

14
13

,6
79

14
5,

92
6

14
8,

50
7

14
5,

86
6

15
7,

51
3

89
,4

82 -

서
울

특
별

시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광
주

광
역

시

대
전

광
역

시

울
산

광
역

시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84
9,

66
5

88
5,

37
6

26
5,

29
2

27
0,

13
2

17
6,

41
8

19
2,

89
9

16
4,

46
8

17
1,

79
4

85
,8

45
91

,2
45

10
5,

22
3

11
7,

41
6

59
,0

54
60

,0
61

95
,1

00
10

4,
30

9
16

,1
93

17
,3

01
9,

77
2

10
,4

78
13

,4
25

14
,3

52
6,

76
1

7,
64

3
6,

80
3

7,
56

2
4,

03
1

4,
31

4

32
9,

54
8

41
7,

63
2

98
,1

68
12

9,
63

0
70

,6
47

93
,3

92
65

,2
37

82
,5

40
28

,4
66

39
,1

28
32

,5
33

44
,1

45
20

,3
10

27
,3

25

14
2,

69
5

36
3,

43
5

71
,4

32
12

3,
20

1
49

,2
71

89
,0

29
33

,0
27

74
,9

02
15

,8
07

44
,4

74
12

,7
63

65
,7

09
21

,5
30

28
,4

22

28
2,

32
2 -

79
,4

99 -
46

,7
28 -

52
,7

79 -
34

,8
11 -

53
,1

24 -
13

,1
83 -

13
3,

16
0

11
2,

47
3

40
,2

15
37

,5
11

29
,1

14
29

,4
23

28
,0

56
26

,7
67

17
,7

27
14

,6
64

17
,8

46
16

,3
57

10
,4

50
10

,6
69

17
,4

50
13

,4
48

2,
11

0
1,

96
3

1,
22

1
1,

14
3

1,
57

7
1,

44
0

99
8

89
0

1,
00

0
97

3
50

5
49

4

71
,5

05
57

,6
84

22
,3

06
18

,9
77

16
,3

71
12

,5
99

15
,0

88
12

,7
58

8,
49

1
6,

81
4

8,
28

8
6,

63
9

5,
79

5
4,

41
9

42
,2

24
41

,3
41

15
,2

88
16

,5
71

11
,2

45
15

,6
81

10
,9

38
12

,5
69

7,
70

1
6,

96
0

7,
95

7
8,

74
5

4,
08

9
5,

75
6

1,
98

1 -
51

1 -
27

7 -
45

3 -
53

7 -
60

1 - 61

97
,5

52
78

,4
26

30
,9

85
25

,4
06

22
,2

87
17

,6
07

19
,1

44
18

,6
99

13
,3

54
9,

24
1

15
,6

20
11

,1
67

8,
10

1
6,

03
1

5,
10

8
5,

04
2

93
9

83
2

46
6

57
2

67
6

90
9

43
2

29
3

45
1

48
3

26
6

29
6

42
,9

83
42

,7
81

12
,0

41
14

,0
03

8,
84

8
8,

88
9

7,
60

2
9,

41
3

4,
81

3
4,

81
6

5,
05

3
4,

70
6

2,
78

8
2,

89
7

30
,4

84
30

,6
03

13
,5

02
10

,5
71

10
,3

07
8,

14
6

6,
97

2
8,

37
7

4,
75

5
4,

13
2

5,
11

1
5,

97
8

4,
25

7
2,

83
8

18
,9

77 -
4,

50
3 -

2,
66

6 -
3,

89
4 -

3,
35

4 -
5,

00
5 -

79
0 -

시
계

1기 2기
1,

70
5,

96
5

1,
78

8,
92

3
15

2,
08

5
16

5,
95

9
64

4,
90

9
83

3,
79

2
34

6,
52

5
78

9,
17

2
56

2,
44

6 -
27

6,
56

8
24

7,
86

4
24

,8
61

20
,3

51
14

7,
84

4
11

9,
89

0
99

,4
42

10
7,

62
3

4,
42

1 -
20

7,
04

3
16

6,
57

7
8,

33
8

8,
42

7
84

,1
28

87
,5

05
75

,3
88

70
,6

45
39

,1
89 -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53
7,

27
7

55
8,

7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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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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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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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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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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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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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2,

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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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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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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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6,

45
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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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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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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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
5,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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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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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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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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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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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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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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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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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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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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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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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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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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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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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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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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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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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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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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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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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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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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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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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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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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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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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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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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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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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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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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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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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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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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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3

49
,3

07
11

3,
57

7
12

,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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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9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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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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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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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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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 -
69

,6
36 -

74
,5

53 -
60

,6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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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3 -
12

,5
90 -

10
1,

33
6

91
,5

16
16

,8
95

16
,5

30
16

,5
90

15
,3

28
17

,9
28

16
,7

34
19

,9
85

18
,1

57
18

,9
67

16
,1

70
26

,2
17

26
,6

91
30

,5
88

28
,9

63
6,

4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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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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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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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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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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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04

9
96

7
93

9
1,

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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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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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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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59
9

1,
45

8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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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
,7

54
41

,9
37

5,
94

8
4,

77
4

6,
42

2
5,

16
4

6,
67

6
5,

45
6

7,
56

7
6,

5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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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53
8

12
,0

22
9,

04
0

13
,7

69
11

,3
02

2,
42

9
2,

04
8

43
,0

18
43

,6
88

9,
71

5
10

,9
77

8,
81

0
9,

25
6

9,
69

4
10

,3
11

10
,6

34
10

,5
99

10
,4

40
9,

64
2

12
,6

84
16

,3
28

14
,6

56
16

,2
03

3,
62

2
3,

54
5

2,
18

9 -
45

9 -
45

9 -
50

9 -
84

5 -
77

9 -
25

8 -
56

4 -
18

4 -

63
,9

93
49

,8
65

13
,7

64
13

,0
59

14
,3

94
9,

73
6

15
,9

68
12

,0
37

16
,6

49
13

,4
12

14
,4

25
11

,8
43

20
,4

34
18

,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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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6
20

,7
0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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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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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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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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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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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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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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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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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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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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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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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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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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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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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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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8

5
3,

9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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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54
3

4,
39

6
3,

84
2

4,
69

2
4,

59
1

4,
30

0
3,

91
6

6,
55

5
8,

23
7

7,
97

0
8,

43
2

1,
23

8
1,

49
7

20
,2

86
25

,1
94

5,
57

9
8,

55
7

4,
81

7
5,

82
4

6,
26

6
7,

74
1

5,
66

5
8,

38
5

4,
14

4
7,

48
3

10
,0

71
10

,0
22

10
,5

65
11

,5
53

3,
08

5
2,

10
9

16
,6

14 -
4,

12
8 -

4,
84

0 -
4,

87
4 -

5,
87

0 -
5,

54
4 -

3,
37

0 -
4,

28
8 -

76
5 -

도
계

1기 2기
1,

52
5,

30
9

1,
60

1,
84

9
10

3,
75

5
11

2,
69

8
49

1,
25

0
60

9,
19

5
26

7,
69

4
87

9,
95

6
66

2,
61

0 -
25

5,
00

3
23

5,
98

9
14

,1
81

13
,6

27
11

1,
30

3
91

,8
13

12
3,

27
3

13
0,

54
9

6,
2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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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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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2
5,

7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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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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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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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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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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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2.

 시
도

별
부

가
가

치
세

신
규

및
폐

업
자

현
황

(계
속

)

(단
위

: 
명

)

연
도

시
도

과
세

기
간

총
사

업
자

신
규

자
폐

업
자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20
01

합
계

1기 2기
3,

57
4,

46
7

3,
70

9,
03

5
29

7,
79

0
32

1,
20

4
1,

46
9,

00
9

1,
57

3,
21

7
1,

80
7,

66
8

1,
81

4,
61

4
- -

51
3,

89
0

55
8,

59
9

36
,3

37
36

,5
08

23
1,

03
2

24
5,

87
3

24
6,

52
1

27
6,

21
8

- -
37

6,
32

4
33

3,
25

6
13

,9
39

11
,2

09
16

4,
63

5
14

3,
89

2
19

7,
75

0
17

8,
15

5
- -

서
울

특
별

시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광
주

광
역

시

대
전

광
역

시

울
산

광
역

시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90
9,

28
9

94
6,

00
1

30
0,

15
9

30
6,

19
8

20
9,

89
5

19
7,

43
3

17
8,

58
4

19
4,

27
6

93
,1

29
10

4,
13

7
11

8,
31

2
12

4,
52

3
72

,9
97

75
,6

27

10
9,

95
1

11
7,

20
8

18
,5

03
20

,4
25

11
,2

12
11

,8
55

15
,3

20
16

,6
49

7,
79

2
8,

57
9

8,
30

8
8,

76
8

4,
76

5
5,

00
9

41
8,

05
0

44
4,

13
9

13
5,

10
0

13
7,

40
5

95
,8

34
94

,2
13

82
,8

02
91

,0
20

38
,7

65
43

,5
93

45
,3

12
47

,1
75

29
,3

99
30

,8
23

38
1,

28
8

38
4,

65
4

14
6,

55
6

14
8,

36
8

10
2,

84
9

91
,3

65
80

,4
62

86
,6

07
46

,5
72

51
,9

65
64

,6
92

68
,5

80
38

,8
33

39
,7

95

- - - - - - - - - - - - - -

11
8,

29
7

13
2,

90
8

38
,0

68
38

,6
42

26
,7

58
28

,4
90

28
,4

34
30

,2
86

16
,2

32
18

,1
47

17
,4

51
19

,0
96

11
,4

49
11

,9
95

13
,5

90
13

,8
76

2,
11

1
2,

17
4

1,
11

8
1,

22
3

1,
65

8
1,

49
6

91
3

1,
02

8
99

9
1,

07
6

53
9

61
8

61
,7

52
68

,1
39

19
,3

15
17

,6
26

12
,6

26
13

,3
97

13
,6

13
14

,1
24

7,
12

1
7,

99
2

7,
34

0
7,

44
7

5,
01

7
4,

82
4

42
,9

55
50

,8
93

16
,6

42
18

,8
42

13
,0

14
13

,8
70

13
,1

63
14

,6
66

8,
19

8
9,

12
7

9,
11

2
10

,5
73

5,
89

3
6,

55
3

- - - - - - - - - - - - - -

91
,4

11
80

,2
22

29
,2

40
23

,4
64

19
,8

38
17

,1
32

20
,1

76
19

,4
54

11
,6

12
11

,8
74

12
,6

68
12

,1
15

7,
95

9
7,

43
4

5,
32

4
3,

95
8

1,
01

7
66

1
55

6
43

6
64

1
59

1
40

8
36

8
33

6
36

6
23

1
19

9

48
,2

54
41

,1
85

14
,9

25
11

,2
00

9,
31

0
7,

58
2

9,
39

0
8,

81
3

5,
15

1
5,

03
6

5,
16

0
4,

90
4

3,
46

4
3,

27
2

37
,8

33
35

,0
79

13
,2

98
11

,6
03

9,
97

2
9,

11
4

10
,1

45
10

,0
50

6,
05

3
6,

47
0

7,
17

2
6,

84
5

4,
26

4
3,

96
3

- - - - - - - - - - - - - -

시
계

1기 2기
1,

88
2,

36
5

1,
94

8,
19

5
17

5,
85

1
18

8,
49

3
84

5,
26

2
88

8,
36

8
86

1,
25

2
87

1,
33

4
- -

25
6,

68
9

27
9,

56
4

20
,9

28
21

,4
91

12
6,

78
4

13
3,

54
9

10
8,

97
7

12
4,

52
4

- -
19

2,
90

4
17

1,
69

5
8,

51
3

6,
57

9
95

,6
54

81
,9

92
88

,7
37

83
,1

24
- -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59
1,

65
5

63
2,

65
7

11
0,

70
3

11
6,

24
3

12
2,

97
7

12
0,

30
9

13
9,

85
5

13
8,

46
1

13
0,

29
8

13
7,

15
1

13
0,

01
1

13
8,

38
7

19
6,

89
7

20
1,

11
2

22
3,

41
9

23
1,

11
0

46
,2

87
45

,4
10

47
,0

77
52

,2
47

6,
78

1
7,

49
6

8,
72

0
9,

39
5

9,
60

3
10

,1
84

8,
73

9
9,

82
0

10
,2

02
11

,0
19

12
,5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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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7
,6

99
50

,1
24

67
,2

23
73

,2
24

38
,4

74
34

,6
66

- - - - - - - - - - - - - -

12
6,

35
2

10
4,

89
5

35
,2

35
30

,8
94

28
,3

69
23

,0
49

30
,9

00
24

,8
23

16
,6

78
14

,1
87

18
,0

65
15

,7
83

12
,1

72
10

,1
77

12
,9

68
11

,2
81

1,
89

6
1,

58
7

1,
10

7
84

1
1,

30
9

1,
11

1
98

4
74

5
83

8
64

4
49

0
34

9

64
,7

17
58

,3
56

19
,3

83
16

,6
53

13
,2

54
11

,5
67

15
,2

00
13

,2
45

7,
37

1
6,

85
5

8,
08

2
7,

08
2

5,
31

7
4,

63
2

48
,6

67
35

,2
58

13
,9

56
12

,6
54

14
,0

08
10

,6
41

14
,3

91
10

,4
67

8,
32

3
6,

58
7

9,
14

5
8,

05
7

6,
36

5
5,

19
6

- - - - - - - - - - - - - -

94
,8

56
90

,5
79

33
,5

17
31

,8
79

24
,3

57
24

,5
08

23
,6

66
24

,1
15

14
,7

35
13

,0
84

16
,1

14
15

,9
84

10
,1

69
9,

80
2

8,
36

7
8,

78
4

1,
23

8
1,

57
0

75
9

87
9

76
7

1,
01

7
46

5
69

6
57

8
62

9
28

6
27

1

52
,0

27
54

,1
07

17
,0

01
16

,8
50

11
,8

97
11

,7
81

12
,0

38
11

,4
67

7,
00

6
6,

27
2

6,
97

7
6,

79
2

4,
20

2
4,

24
0

34
,4

62
27

,6
88

15
,2

78
13

,4
59

11
,7

01
11

,8
48

10
,8

61
11

,6
31

7,
26

4
6,

11
6

8,
55

9
8,

56
3

5,
68

1
5,

29
1

- - - - - - - - - - - - - -

시
계

1기 2기
2,

07
1,

67
9

2,
08

8,
51

5
20

8,
60

2
20

7,
01

4
99

1,
87

5
1,

02
6,

16
8

87
1,

20
2

85
5,

33
3

- -
26

7,
77

1
22

3,
80

8
19

,5
92

16
,5

58
13

3,
32

4
11

8,
39

0
11

4,
85

5
88

,8
60

- -
21

7,
41

4
20

9,
95

1
12

,4
60

13
,8

46
11

1,
14

8
11

1,
50

9
93

,8
06

84
,5

96
- -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71
1,

95
3

72
8,

62
3

12
7,

86
6

13
9,

00
6

13
2,

74
8

12
5,

73
6

13
1,

67
8

14
1,

71
3

13
8,

46
4

13
2,

41
9

14
3,

58
5

13
8,

62
8

19
9,

97
5

20
8,

89
5

24
5,

53
8

23
9,

50
7

45
,9

24
51

,6
23

59
,4

58
60

,4
58

8,
56

9
10

,2
47

13
,4

48
9,

62
1

3,
25

9
11

,3
11

10
,1

59
10

,6
98

12
,5

69
11

,9
69

15
,9

14
15

,8
56

17
,0

25
18

,5
69

3,
22

1
3,

41
1

37
8,

95
4

38
9,

56
9

43
,5

98
49

,1
70

44
,1

48
44

,5
59

47
,8

53
50

,7
95

49
,7

71
50

,6
98

48
,3

63
50

,4
36

77
,9

62
80

,1
79

10
3,

02
5

10
0,

36
9

15
,5

58
19

,7
64

27
3,

54
1

27
8,

59
6

75
,6

99
79

,5
89

75
,1

52
71

,5
56

80
,5

66
79

,6
07

78
,5

34
71

,0
23

82
,6

53
76

,2
23

10
6,

09
9

11
2,

86
0

12
5,

48
8

12
0,

56
9

27
,1

45
28

,4
48

- - - - - - - - - - - - - - - - - -

11
6,

08
6

10
9,

10
0

17
,0

68
15

,5
73

16
,1

01
13

,6
98

19
,8

33
17

,7
61

19
,3

20
16

,2
39

18
,5

02
14

,0
06

24
,1

33
21

,5
16

35
,8

87
26

,0
96

7,
79

3
6,

48
8

6,
23

2
5,

49
9

70
5

58
7

87
8

61
4

91
5

77
1

1,
05

5
66

8
92

9
75

6
1,

09
0

98
4

1,
71

7
1,

17
2

25
4

21
1

63
,5

87
66

,0
05

6,
13

2
5,

26
3

6,
52

9
6,

22
2

8,
23

6
6,

93
1

7,
34

9
6,

37
9

6,
42

7
5,

45
2

10
,5

22
9,

39
7

14
,8

58
13

,3
36

2,
47

2
2,

31
1

46
,2

67
37

,5
96

10
,2

31
9,

72
3

8,
69

4
6,

86
2

10
,6

82
10

,0
59

10
,9

16
9,

19
2

11
,1

46
7,

79
8

12
,5

21
11

,1
35

19
,3

12
11

,5
88

5,
06

7
3,

96
6

- - - - - - - - - - - - - - - - - -

82
,5

19
86

,6
94

16
,4

17
14

,0
60

15
,4

70
12

,6
33

17
,5

00
15

,8
20

17
,1

81
15

,1
96

15
,3

38
14

,3
94

22
,5

91
21

,7
82

25
,1

08
24

,5
87

7,
05

1
5,

32
7

3,
23

6
3,

42
7

30
5

43
2

44
7

48
5

51
9

55
5

54
7

58
0

56
7

72
3

53
4

67
9

73
0

83
2

24
2

14
9

43
,3

32
44

,5
22

4,
97

5
4,

65
2

5,
91

2
5,

30
9

5,
81

3
5,

63
0

6,
90

8
6,

03
0

5,
30

6
5,

25
6

8,
76

7
8,

74
3

10
,9

96
10

,4
89

2,
23

9
1,

95
4

35
,9

51
38

,7
45

11
,1

37
8,

97
6

9,
11

1
6,

83
9

11
,1

68
9,

63
5

9,
72

6
8,

58
6

9,
46

5
8,

41
5

13
,2

90
12

,3
60

13
,3

82
13

,2
66

4,
57

0
3,

22
4

- - - - - - - - - - - - - - - - - -

도
계

1기 2기
1,

87
7,

73
1

1,
90

6,
15

0
14

3,
62

2
15

2,
14

0
80

9,
23

2
83

5,
53

9
92

4,
87

7
91

8,
47

1
- -

27
4,

72
3

24
0,

47
7

13
,7

75
11

,2
62

12
6,

11
2

12
1,

29
6

13
4,

83
6

10
7,

91
9

- -
21

9,
17

5
21

0,
49

3
7,

12
7

7,
86

2
94

,2
48

92
,5

85
11

7,
80

0
11

0,
04

6
- -

자
료

: 국
세

청
, 『

국
세

통
계

연
보

』, 
각

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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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549

3,410

1,169

947

1,284

1,555

1,450

1,145

1,004

924

516

280

270

292

282

276

515

362

640

427

519

823

988

1,044

2,327

2,882

3,096

-

196

20

16

62

159

115

99

105

71

60

5

12

6

17

10

11

28

15

16

14

34

72

106

105

203

272

549

3,214

1,149

931

1,222

1,396

1,335

1,046

899

853

456

275

258

286

265

266

504

334

625

411

505

789

916

938

2,222

2,679

2,824

353

3,390

1,153

885

1,125

1,440

1,351

1,040

933

864

511

268

264

275

272

265

487

347

624

413

485

751

882

939

2,124

2,610

2,808

63

707

310

303

484

589

503

437

428

347

210

89

80

76

96

84

127

27

105

59

44

38

72

57

101

239

275

219

1,987

554

412

480

643

669

491

450

466

275

161

157

172

155

163

314

285

426

249

257

394

515

516

1,245

1,556

1,598

71

696

289

170

161

208

179

112

55

51

26

18

27

27

21

18

46

35

93

105

184

319

295

366

778

815

935

490

625

299

183

367

721

1,152

521

891

314

398

374

172

197

155

332

1,089

1,128

1,993

1,452

5,348

5,094

8,127

18,516

14,172

19,604

18,500

196

20

16

62

159

115

99

105

71

60

5

12

6

17

10

11

28

15

16

14

34

72

106

105

203

272

28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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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요 처 리 건 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17

1,976

706

546

734

1,175

1,204

819

699

850

728

499

542

529

744

714

955

1,042

1,099

837

740

946

1,121

512

534

624

583

-

61

97

64

76

154

176

82

82

58

102

54

50

64

59

90

66

101

102

95

74

72

147

192

47

115

177

117

1,915

609

482

658

1,021

1,028

737

617

792

626

445

492

465

685

624

889

941

997

742

666

874

974

320

487

509

406

56

1,911

642

470

580

999

1,122

737

641

748

674

449

478

470

654

648

854

940

1,004

763

668

799

929

465

419

447

479

4

93

19

56

62

109

101

81

67

86

45

31

38

32

28

37

64

61

64

33

50

55

33

25

35

22

47

38

1,449

444

293

369

647

859

584

535

624

587

389

412

410

595

583

730

751

854

652

493

580

624

213

273

295

303

14

369

179

121

149

243

162

72

39

38

42

29

28

28

31

28

60

128

86

78

125

164

272

227

111

130

129

94

1,213

473

648

1,041

5,721

2,334

1,280

1,213

378

335

480

889

301

865

770

1,809

5,019

2,408

5,804

8,300

17,713

35,298

51,638

5,389

7,080

146

61

65

64

76

154

176

82

82

58

102

54

50

64

59

90

66

101

102

95

74

72

147

192

47

115

177

1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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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소송사건

(단위: 건)

주: 2002년『국세통계연보』부터취하, 각하, 국가일부패소란추가, 기타란삭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연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 류 건 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 하 각 하 국 승
국가일부

패소
국 패 기 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4

72

80

116

146

272

374

468

425

574

466

397

330

350

397

429

429

480

526

368

301

337

400

517

614

655

-

14

40

45

71

109

189

239

250

293

323

268

209

213

201

248

217

267

286

212

197

156

221

279

330

377

14

58

40

71

75

163

185

229

175

281

143

129

121

137

196

181

212

213

240

156

104

181

179

238

284

278

-

33

35

45

37

83

135

218

132

251

198

188

117

117

150

212

162

194

314

171

146

116

121

187

237

243

-

-

-

-

-

-

-

-

-

-

-

-

-

-

-

-

-

-

-

-

-

-

-

59

65

78

-

-

-

-

-

-

-

-

-

-

-

-

-

-

-

-

-

-

-

-

-

-

-

4

6

6

-

10

13

19

19

30

56

55

41

89

31

86

80

82

104

142

124

165

249

136

128

104

116

103

145

135

-

-

-

-

-

-

-

-

-

-

-

-

-

-

-

-

-

-

-

-

-

-

-

6

6

6

-

13

12

13

14

35

48

135

66

122

128

102

37

35

46

70

38

29

65

35

18

12

5

15

15

18

-

10

10

13

4

18

31

28

25

40

39

-

-

-

-

-

-

-

-

-

-

-

-

-

-

-

14

39

45

71

109

189

239

250

293

323

268

209

213

233

247

217

267

286

212

197

155

221

279

330

377

412

-

-

-

-

-

-

-

-

-

-

-

-

-

-

-

-

-

-

-

-

80

147

176

203

240

240

-

-

-

-

-

-

-

-

-

192

131

139

159

177

178

169

215

216

172

165

45

43

63

92

88

134

-

-

-

-

-

-

-

-

-

131

137

70

54

56

69

48

52

70

40

32

30

31

40

35

4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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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육성빈틈없이

추진해야

이미 2000년 65살 노령인구가

7%가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

회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나라의 차세대 성

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

부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이다.�정

부는 이를 위해 요양산업 등 8대

고령친화산업과 역모기지제 등 19

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한편,�올

해 안에‘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

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08년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완전 노령연금을 지

급받는 1세대가 등장하는 의미 있

는 해다.�노령인구 비율도 10%가

넘어선다.�과거처럼 자식에게 부

양받는 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퇴

직 전 소득의 40%�이상을 연금으

로 지급받는 강력한 소비 주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령

세대가 민간소비의 20~30%를 차

지하고 있다.�이런 점에 비춰 본격

적인 연금시대 개막을 눈앞에 둔

올해에야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

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들도

적지 않다.�우선은 이런 산업 육성

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일을 해나가

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유기적 통

합성을 잃기 쉽다.�관련 부처가 부

처이기주의나 관료적 타성에서 벗

어나지 못하면 제도 구축과 소프

트웨어 개발이 따로 놀게 돼 효율

성 저하와 재원낭비를 피할 수 없

게 된다.�또 과도한 민자 의존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이용자의 부

담으로 전가된다.�고령자에게는

‘낮은 비용,�양질의 서비스’가 필

수적이다.�적절한 예산 배분에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적

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 제정될 특별법은 고

령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개발제

한 행위 완화로 방향이 잡힐 것이

다.�개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무

분별한 환경 파괴와 특정 목적을

벗어난 용도 전환 등을 통해 불

법·편법적인 사익을 추구할 여지

가 크다.�이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

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년1월24일자한겨레사설

세금보다더많은준조세

중소기업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

는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 경영난

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준조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가 그동안 개선 노력

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도 부담

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

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가 403개 중소제조업

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

년 준조세는 평균 1억 2,494만여원

으로 세금보다 오히려 25.3%나 많

았다.�이는 당기순이익의 45.7%,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하는

것이다.�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준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

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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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들의 기술개발 여력을 갉아먹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국민연금,�건강ㆍ산재

ㆍ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성 준조세

부담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복지사회 실현이 더할 수 없이 중

요한 과제인 반면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은 아직 허술한 실정이

기 때문이다.�복지성 준조세도 기

업들의 임시직ㆍ일용직 선호경향

을 촉발해 고용사정 악화 요인으

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

실이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나마 이해되는 것이다.�그러나

각종 행정수수료와 과태료ㆍ회비

ㆍ관공서 및 관변단체 등에 내는

행사 후원금과 기부금 등은 이야

기가 다르다.�이것들은 노력 여하

에 따라 개선 여지가 큰 것이다.

정부가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

하는 등 준조세 정비 노력을 기울

여 왔지만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

의 79.2%가 최근 3년간 준조세성

경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체감도

는 영 딴판이다.�준조세가 여전히

많은 것은 세금과 달리 행정관청

이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통제를

받지않아 거둬들이기도 사용하기

도 쉽다는 데 있다.�준조세가 줄어

들지 않는 이유로 60%가 넘는 기

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폐지 반대

및 정책의지 빈약을 꼽았다는 점

은 새겨볼 만하다.�준조세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및 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과

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2005년1월12일자서울경제신문사설

단독주택시장치명타안되게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가구주택

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이 어제 첫

공시됐다.�건교부가 앞으로 과세

될 주택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에 과표로 적용할 기준가격을 제

시한 것이다.�그동안 아파트나 고

급빌라 등에 대한 기준가격만 있

었을 뿐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의

가격은 처음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번 공시가격은 시가의 80%�선

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시가의 30~40%에 머무르던 집

값 현실화율을 크게 올린 만큼 올

해부터 단독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나 거래세가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건교부 당국 설명으로

는 총재산세가 대략 10%�오르고

거래관련세(취득ㆍ등록세)도

5~10%�오르리라 한다.�특히 시가

10억원이 넘는 6000여 채의 종부

세 대상자 재산세는 50%나 급증

할 것이다.

이번 전국 13만호를 대상으로 한

표준주택가격 설정은 바뀐 주택세

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데다‘시가 80%�선’

방침도 예고한 바 있어 이의를 제

기할 부분은 별로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주택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계층이 누

구인지를 살펴보면 꽤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서울의 목 좋은 아파

트도 거래가 뚝 끊긴 마당에 가뜩

이나 인기 없는 단독이나 다세대,

특히 지방의 경우 과연 거래세와

보유세를 올리면 매매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점이다.�지방 소도시

단독주택에 살다가 대도시로 직장

등을 이유로 이사하려 할 경우 현

금화가 원천적으로 안 될 가능성

마저 농후하다고 본다.

그러면 누구도 단독주택에 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지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영향을 받아

값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를 조사해

놓은 게 엉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당국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하기 바

란다.�작년 말 국회가 종부세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가장 많았던 지

적은 바로‘준비 부족’이었다.

전국 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모

두 676만호에 이르고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값을 적용하기도 어렵

다.�따라서 나중에 재산세 고지를

받고 나면‘집값이 적정한가’를 놓



이런의견

저런생각

148 2005년2월호

고 엄청난 이의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당국은 새로운 재산세제를 집행

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너무 죽이

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세금 대

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준

비를 하기 바란다.

2005년1월14일자매일경제신문사설

외국자본탈세속수무책인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자

본의 최근 행태는 우리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가 있

음을 절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들의 봉이자 신나는

놀이터가 돼 있음을 확인시켜 줬

기 때문이다.

5년 전 제일은행을 단돈 5,000억

원에 사들인 뉴브리지캐피털은 본

전의 2~3배가 넘는 1조 2,000억원

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은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17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

을 쏟아붓고 그동안 회수한 돈이

12조 3,000억원에 불과,�결국 5조

3,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우리 정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

워 빌딩을 국내 빌딩 거래사상 최

고가(9,300억원 추정)로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2,600억원의 매매

차익을 올린 론스타도 세금을 낼

것 같지 않다.�외국계 법인이 빌딩

을 사고팔 때 주식으로 거래하면

세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국내내자자본본 역역차차별별부부터터 없없애애야야

국내경기의 활성화와 투자 촉진

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

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특히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피나는 구조조정과 개방의 상징으

로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매각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부인하

지 않는다.�그러나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가 단기 실적에 급

급한 나머지 얼마나 헐값에,�그리

고 얼마나 큰 국부유출을 초래했

는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정

부가 기대했던 선진 금융기법이나

기업금융 선진화도 연목구어에 불

과했다.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

할 때가 됐음도 상기시켜 준다.�정

부가 외국자본에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금지,�국내은

행이 줄줄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제일에 이은 외환,

한미은행 등이 그 예다.�국내외 자

본이 공평한 룰 아래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왜곡과 국

부유출을 막는 길이다.

세세금금 제제대대로로 내내면면 오오히히려려 바바보보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은 그들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

하는 것이다.�뉴브리지캐피털이

한국 기업이라면 최고 4,3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론스

타의 세금부담액은 830억원으로

추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려 하지

않는다.�본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있거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제조세규약

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들의 주장이다.�세금을 제대로 내

는 외국자본은 마치 바보인 것으

로 알고 있는 그들이다.�금년 초

한미은행 지분을 매각,�3년여 만에

무려 7,017억원의 차익을 챙긴 칼

라일 펀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받았

던 각종 금융기관과 워크아웃 기

업들이 올해부터 M&A(인수ㆍ합

병)�시장에 쏟아져 나온다.�총자산

123조원의 우리은행을 비롯해 대

우건설 대한통운 대우조선 등 우

량기업들이 수없이 많다.�서울의

크고 작은 빌딩들도 외국자본의

손으로 속속 넘어가고 있다.�2000

년대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그

들의 빌딩 구입은 점차 가속화,�작

년 한 해에만 16곳 1조 8,000억원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이 외국자본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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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기업과 빌딩을 샀다가 팔

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세금

을 전혀 내지 않는 특전을 만끽할

것이 분명하다.�우리는 이를 보고

만 있어야 하는가.�그러나 외교부

의 교섭과 조세당국의 노력에 따

라서는 그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

아야 한다.

협협약약 개개정정해해서서라라도도 과과세세 근근거거를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세협약

의 개정이다.�론스타의 경우 주식

매각을 통해 조세 탈피를 꾀하고

있지만,�그것은 주식 매각이면 무

조건 근거지 국가가 조세권을 갖

는 나라의 하나인 벨기에에 그 본

사를 등록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 등 25개국과는

부동산 거래성 주식매각의 경우에

는 한국이 조세권을 갖도록 한다

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다.�벨기

에와 조세협정을 영국 수준으로

재협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뉴브리지캐피털에 대해서도 그 근

거지인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악질적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세금 회피의

특혜를 박탈하는 방향에서 국제

공조를 얻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

다.�어느 것이나 쉬운 것은 아니

다.�그러나 앞으로 더욱 심화될 외

국자본의 세금 회피를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대책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5년1월17일자헤럴드경제사설

효과적인부동산투기대책을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

트에 대한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

해 실태조사에 나섰다.�열린우리

당도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다

행이다.�하지만 투기를 효과적으

로 차단하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아울러 부동산 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다.

먼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세제를 제

대로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투기

적 이익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부

동산 투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무산됐던 부동산중개업

법 개정안이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법들을 2월 임시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제

도 정비 없이는 투기를 원천적으

로 막을 수 없다.�

특히,�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최근 일고 있는 투기 조짐이 더

확산될지를 가름하는 핵심 제도다.

최근 아파트값 오름세는 서울 강

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촉발

됐다.�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가 또다시 무산될 경

우,�아파트값 오름세가 일반 아파

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일부에

서는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거론

하며 반발하고 있는데,�개발이익의

일부만을 환수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당국의 투기억제 정책도 일관되

게 유지돼야 한다.�대통령에서부터

실무 담당자들까지 두루 부동산 투

기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

을 보면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

기 어렵게 한다.�지난 연말 오락가

락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

세 중과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1년여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

이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리

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이런 움

직임이 또다시 2년 전과 같은 집

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

제적인 투기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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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世代에게빚떠넘겨서는안돼

국민연금이 2047년부터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의견

저런생각

현(現)세대는 월 급여의 9%를 연

금보험료로 내고 있으나,�노인 인

구의 급증에 따라 후(後)세대들은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마다 후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재정

적인 부담을 다소 많이 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서 청년들

이 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금개혁을 늦추면 우리나라에

서도 세대간 갈등이 벌어질 것

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세대들이 지

금 가만히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빚을 떠넘기려 한다면‘세대 이기

주의’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

는 것도 문제다.

공적자금은 IMF쇼크로 파산 위

기에 몰린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

해 지출된 돈이다.

당시 정부는“공적자금의 상환부

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겠

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손실액 49조원

을 2002년부터 매년 2조원씩 갚아

나갈 예정이었으나,�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미래세

대의 희생을 담보로 움직이는 측

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대가

당연히 맡아야 할 부담까지 후세

대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연금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고

통이 커진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

도의 역사가 짧고 사회보장비 지

출부담도 선진국처럼 많지 않다.

하루라도 일찍 고칠 수 있다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1월25일자조선일보사설

단독주택보유자퇴로열어주어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과세표준

이 될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

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주택가격공

시제가 도입되면 과거 실제시가의

30~40%�정도인 과세 시가표준액

이 80%�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보유세 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단 대도시의 고

가주택은 상당부분 오르지만 대부

분의 중저가 주택은 도리어 지난

해보다 낮아져 정부가 의도하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더욱

이 고가주택이라도 보유세 상승률

을 전년도의 50%로 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점을 감안한

다면 이미 잠잠해진 거래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거래세부

담이 커져 단독주택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취득ㆍ

등록세율을 기존의 5.8%에서 4%

로 낮추었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전국 대부분의 단독주택 거

래세가 많게는 두 배,�적어도 50%

나 급증하기 때문에 오는 5월 이

후 단독주택을 살 사람에게는 엄

청난 부담이 된다.�이는 결국 단독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는 것으로 특히 저가주택에서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하려는 서민

층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또한 다주택 보유자가 상대적

으로 자산가치가 적은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데도 지금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최근 부

동산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

기억제 정책으로 6년 만에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이 무산될 정도로

청약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계약

포기도 늘고 있다.�반면에 임대주

택을 비롯한 주택공급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양상이 나타날 조짐이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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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부는 지난해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더 컸던 단

독주택의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다가구ㆍ다

세대주택 거주 서민층의 주택거래

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2005년1월16일자서울경제신문사설

재정포럼 151



재정포럼 152

■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 행 인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 집 간 사 / 김용대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박승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월간 재정포럼 / 2005년 2월 15일 발행 / 제10권 제2호(통권 제10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7859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재정포럼』정기구독 신청 안내

2005년 2월호 통권 제104호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도중

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

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

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

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02)2186-2133��������FAX�:�(02)2186-2139

E-mail�:�pub@kipf.re.kr

주소 : 138-774�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홍보과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2〜3년간 장기

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

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구 한빛은행)�가락중앙지점

·계좌번호 :�441-05-000011

·예금주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5년 2월호(제104호)
	목차
	권두칼럼: 작은 정부와 일 잘 하는 정부
	현안분석
	1.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과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2.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박형수
	3. 미국의 Check-Off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사점/ 김진수

	기획: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원종학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정책흐름
	1. 2004년 국세수입 실적
	2.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3. 재산, 소비, 국제조세관련 시행령.규칙 개정 
	4. 2005년도 재정집행계획 확정

	재정통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